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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연구기간 2020년 4월 ~ 2020년 11월

핵심단어 엘리베이터, 안전작업기준, 시스템 비계, 사고재해

연구과제명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설치・운영중인 엘리베이터 

대수가 718,795대이고, 신규 설치는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49,807

대로서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세계 3위 수준이다.

○ 2000년 이전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27,889대로서 18.7% 수준이며,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노후

화에 따른 교체 및 유지보수 수요의 빠른 증가가 예상된다.

○ 최근 5년간 엘리베이터 설치, 교체,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한 사고재

해자는 140명이 발생하였고, 그 중 사고사망자는 35명으로서 설치작

업 중 12명, 교체작업 중 12명, 유지관리작업 중 11명이 발생하여 

관련 작업의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 그 중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엘리베이터 설치 및 

교체 작업의 경우 대부분의 설치 전문업체가 영세하고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작업발판의 설치가 어려워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 또한 엘리베이터의 제조·인증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구성되

어 있어 설치, 해체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

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 엘리베이터 설치・유지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

업기준 마련 및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전용발판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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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64%가 건설업종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사고 발생의 유형은 추락과 끼임이 

대부분이었으며, 작업내용은 설치 및 교체작업이 48%, 점검 및 수리

작업이 44%를 차지하였다.

○ 엘리베이터 설치 중 작업자의 안전위험요소를 도출하고 분류하였으

며, 설치공정 사고분석을 통한 위험성평가와 추락재해 예방 등 안전

대책을 조사하였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한 국내·외 법령, 안전작

업지침 및 매뉴얼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작업단계별 안전작업기준

(안) 및 KOSHA GUIDE(안) 개발에 활용하였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한 재해를 심층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 설치공정 파악, 설치공정 위험분석, 사고사례분석 및 

공정별 4M 분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작업단계별 안전작업기준

(안) 및 KOSHA GUIDE(안) 개발에 활용하였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

조사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일반사항, 안전작업기준, 전용발판 및 

작업현장 안전실태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설치현장 및 제조사 본사 방문을 통한 관계자 면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단계별 안전작업

기준(안) 및 KOSHA GUIDE(안) 개발과 전용 작업발판 및 전용 시스

템 비계 개발에 활용하였다.

○ 국내·외 문헌고찰, 관련 작업현장 실태조사 등의 연구결과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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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단계를 체계적으

로 정리하였으며, 작업단계별 안전작업기준(안) 및 KOSHA GUIDE

(안)을 개발하였다.

○ 현장실태조사와 제조사 및 설치업체의 실무자 면담을 통하여 엘리

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의 추락사고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발판 및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를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구조해석, 실물 성능시

험, 설치 및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및 현장 시범설치 등을 통하여 

안전성, 신뢰성 및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 시사점

○ 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현장조건을 반영하는 관련 

법령, 안전작업기준 및 매뉴얼 등이 미비하고 관련 산업재해에 대한 

연구결과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전작

업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의 추락사고를 근원적으로 예

방하고 국내 현장조건에 적합한 조립이 간편하고 경량이며 승강로 

내부에서 상부 작업대 설치를 위한 강관비계 등의 조립 작업이 필

요없는 전용 시스템 비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 시 추락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

고 기존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 설치 방식에 익숙해진 작업자

들에게 새롭게 개발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에 대한 인식 전

환,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작업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3. 연구 활용방안

 □ 제   언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안전작업기준(안)과 전용 시스템 비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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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하는 산업재

해의 감소와 이를 통한 산재보상 비용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으므

로, 빠른 시일내에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현장 보급을 제

안한다.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전용 시스템 비계의 핵심기술은 다른 산

업분야의 작업용 전용발판 개발에도 적용 및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성과의 확장 및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연

구개발 사업을 제안한다. 

 □ 개선방안

○ 현장실태조사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용 전용발판 설치 

시 승강로 출입구 맞은편 벽체에 기존의 강관비계 또는 전용 시스

템 비계 거치용 홀을 생성하여 양단 지지구조가 되게 함으로써 구

조적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되었으나, 

현행 건축관련 법령이나 지침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관계로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법령인 건축법 제7장 

제64조(승강기)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7장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

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

준), 승강기 안전관리법 내 조항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에 대한 현장 시

범설치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조적 안전성의 개선을 확인하였으

므로, 전용 시스템 비계의 현장 적용성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설치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는 인센티브 강

화, 설치 작업자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등이 필

요하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의 현장 적용성 

검증 중에 설치 작업자들로부터 하부 지지대 설치와 관련한 불편함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므로, 하부 지지대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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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활    용

○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도출된 안전작업기준(안)은 향후 산업안전보

건법 및 승강기안전법 등에 반영하여 법령, 규칙 및 기준을 개정 또

는 제정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의 작업 특성 및 환경을 기반으로 도출된 안전작업기준(안)은 

향후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현장의 작업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개발한 엘리베이터 설

치 및 유지보수 작업용 전용 시스템 비계는 향후 소규모 사업장 지

원사업 등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용 시스템 비계는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용 전용발판의 안전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기열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황종문 연구위원

    ▪ Tel: 052–703-0845 (연구상대역 전화)

    ▪ E-mail: bm0722@kosha.or.kr (연구상대역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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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도시 활성화 정책과 저층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이동 편의성이 극대화

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718,795대의 엘리베이터

가 국내에서 설치되어 운행중이다. 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시장은 2001년을 기

준으로 연간 17,612대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연간 49,807대로 확대

되었으며, 연간 신규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계 3위 수준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설치된 승강기 683,641대 중 2000년 이전

에 설치된 승강기는 127,889대로 약 18.7%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엘리베이

터 업계에서는 승강기 설치 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설

치된 엘리베이터 등이 노후화되면서 교체 및 유지보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9년에 전면 개정된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된 승

강기 안전관리법은 최근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부실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건수

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엘리베이터 안전인증 업무 담당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으며, 안전인증 대상 엘리베이터 부품도 기존 12종

에서 20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일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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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작업자 1명당 월 200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게

하는 일명 ‘묻지마 계약’을 체결해왔는데, 1인당 월 200대를 관리하는 것은 물

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 행태를 부실관리의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대수를 100대 이하

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중대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엘리베이터 또는 설치검사

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엘리베이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

사를 받아야 하고, 노후 엘리베이터는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부품을 새로 구입

해 쓰거나, 부품 설치가 불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한다. 따라서, 엘리

베이터 업계에서는 유지보수 수요뿐 아니라 노후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품이나

제품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존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교체, 도시형 생활주택 신규 설치 및 공동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확대로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공사물량의 증가와 더불

어 엘리베이터 작업 중 사고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발생 및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된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을 정리한 <표Ⅰ-1>에

<표 I-1>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된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구분 건수 유지/보수작업 설치작업 교체작업 철거/해체작업

2011년 3 2 2 0 0

2012년 6 5 2 0 0

2013년 3 1 1 0 0

2014년 4 3 4 0 0

2015년 10 5 1 1 0

2016년 8 4 2 2 1

2017년 4 2 1 0 0

2018년 7 3 1 1 1

2019년 09월 6 2 1 3 0

합계 55 29 1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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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지난 9년간(‘10년~’19.09년)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한 사고사망자의

수는 총 55명이었으며, 이중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약 52.7%

(29명), 설치작업 약 29.1%(16명)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9년간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한 사고사망자는 연평균 약

5.5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최근 4년간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된 사고사망

자 25명의 업종을 분석한 [그림 Ⅰ-1]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16명(64%), 제조

업 7명(28%), 서비스업 2명(8%)으로 건설업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그림 I-1] 최근 4년간 업종별 엘리베이터 사고사망자 수

또한, 사고 발생 형태를 정리한 [그림 Ⅰ-2]를 살펴보면, 떨어짐이 14명으로

약 5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끼임이 11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사

고사망자의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점검/수리 중 사망자가 11명으로 약 4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설치작업과 교체작업 중 사망자가 각각 6명으로 총

48%, 철거/해체작업 중 2명인 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2007년~2019년 사고 원인별 통계자료인 <표 1-2>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사고 중 이용자 과실에 의한 것이 68.9%로 가장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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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지관리 업체의 부실이 10%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관리주체 부실,

작업자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a) 발생형태별 (b) 작업내용별

[그림 I-2] 최근 4년간 엘리베이터 사고사망자의 발생형태 및 작업내용

이상과 같이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신규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세계 3위권

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5년간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 중 37명이 사망하는 등

현장 안전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 중 발

생한 사망사고는 주로 설치와 유지보수 작업 중에 발생하였으며, 사고의 유형

은 추락과 끼임이다. 특히, 엘리베이터 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

어져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인력의 배치와

장비 지급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엘리베이터 설

치 및 교체 작업의 경우 대부분의 설치업체가 영세하고 엘리베이터 피트 내 작

업 발판의 설치가 어렵다는 점이 추락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있다. 또한,

현행 엘리베이터 관련 법령 또한 제조 및 인증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설치, 해체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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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2>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된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연도 계 이용자 
과실

작업자 
과실

관리주체 
부실

유지관리업체 
부실

제조업체 
부실 기타

2007년 97 47 1 5 12 1 31

2008년 154 112 4 12 8 3 15

2009년 115 80 4 12 11 1 7

2010년 129 107 1 10 7 3 1

2011년 97 84 2 8 2 1 0

2012년 133 112 1 6 11 3 0

2013년 88 65 3 9 10 1 0

2014년 71 51 2 3 13 1 1

2015년 61 35 5 5 14 1 1

2016년 44 18 4 2 9 1 10

2017년 27 13 2 2 6 0 4

2018년 21 10 0 3 4 2 2

2019년.09월 72 30 9 3 3 1 26

합계 1,109 764 38 80 110 19 98

2) 연구목적   

본 연구과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작업

에 적합한 안전작업기준의 개발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추락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 작업환경 특성을 고려

한 전용발판(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시스템 비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현

장 실태조사, 국내・외 관련 규정의 비교 및 분석,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안전작업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작업의 현장 활용성이 높고 작업자의 추락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용발판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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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조사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현장 실태,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기준(안), 전용 작업발판 및 시스템 비

계 개발, 연구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연구내용으로 하며, 각 연구내용에 따

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안전작업지침, 법령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관련 국내·외 재해분석

∙ 국내·외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현장 실태조사

- 엘리베이터 설치, 교체 및 유지보수 관련 작업의 위험요인 및 문제점

- 엘리베이터 작업 실태 비교·분석 및 사고예방활동 사례

-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 방안 요청사항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기준(안)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단계별 안전기준 개발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KOSHA GUIDE 개발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용 전용발판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전용 작업발판 개발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전용 시스템 비계 개발

-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설치 및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 연구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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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작업발판 및 시스템 비계의 구조해석을 통한 검증

- 전용 시스템 비계의 실물 성능실험을 통한 검증

- 현장 시범설치를 통한 검증

- 현장 시범설치 작업자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국내 현장조건에 적합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을 위한 본 연구과제의 세부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다음 [그림

Ⅰ-3]과 같다.

[그림 I-3]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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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상기의 연구내용 및 방법

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추진계계 및 일정과 그에 따른 목표 대비 달성율은 [그

림 Ⅰ–4]와 같다.

[그림 I-4] 연구추진체계 및 일정과 목표 달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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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고찰

1.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1) 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관련 재해 분석

(1)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산업재해 현황 분석

기존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교체, 도시형 생활주택 신규 설치 및 공동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확대로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공사물량이 증가하고 있

으며, 그에 따라 엘리베이터 작업 중 사고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발생 및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9년간(2010년~2019년)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된 사망자 수는 총 55

명이었으며,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29명이었으며, 설치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16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80% 이상을 차지하였

다<표 Ⅱ-1>. 지난 9년간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한 사고사망자는 연평균 약

5.5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09월)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된 사고사망자 25

명의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16명(64%), 제조업 7명(28%), 서비스업 2명

(8%)으로 건설업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그림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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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된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구분 건수 유지/보수작업 설치작업 교체작업 철거/해체작업

2011년 3 2 2 0 0

2012년 6 5 2 0 0

2013년 3 1 1 0 0

2014년 4 3 4 0 0

2015년 10 5 1 1 0

2016년 8 4 2 2 1

2017년 4 2 1 0 0

2018년 7 3 1 1 1

2019년 09월 6 2 1 3 0

합계 55 29 16 7 3

[그림 II-1] 최근 4년간 업종별 엘리베이터 사고사망자 수(16~19년)

사고사망자의 사고발생형태를 살펴보면 떨어짐이 14명으로 약 56%를 차지

하였으며, 다음으로 끼임이 11명으로 44%를 차지하였다. 사고사망자의 작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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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살펴보면, 점검/수리 중 사망자자가 11명으로 약 44%를 차지하였으며, 다

음으로 설치 작업 중 6명(24%), 교체 작업 중 6명(24%), 철거/해체 작업 중 2

명(8%)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및 교체 작업에

서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점검이나 수리

작업에서 사고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있다[그림 Ⅱ-2].

[그림 II-2] 최근 4년간 엘리베이터 사고 사망자의 업종, 발생형태 및 

작업내용(16~19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2007년~2019년 사고 원인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엘리

베이터 사고 중 이용자 과실에 의한 것이 6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

지관리 업체의 부실이 10%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관리주체 부실, 작업자 과

실이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었다<표 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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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엘리베이터 사고 원인별 목록

연도 계
이용자 
과실

작업자 
과실

관리주체 
부실

유지관리
업체 부실

제조업체 
부실

기타

2007년 97 47 1 5 12 1 31

2008년 154 112 4 12 8 3 15

2009년 115 80 4 12 11 1 7

2010년 129 107 1 10 7 3 1

2011년 97 84 2 8 2 1 0

2012년 133 112 1 6 11 3 0

2013년 88 65 3 9 10 1 0

2014년 71 51 2 3 13 1 1

2015년 61 35 5 5 14 1 1

2016년 44 18 4 2 9 1 10

2017년 27 13 2 2 6 0 4

2018년 21 10 0 3 4 2 2

2019년.09월 72 30 9 3 3 1 26

합계 1,109 764 38 80 110 19 98

*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통계자료 (2007-2019)

(2)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산업재해 예방 문헌분석

가) 건설 현장 내 승강기 설치 중 안전위험요소 도출 (김진우 외

3인, 2015)

∙엘리베이터 재해예방 관련 선행 연구

<표 II-3> 엘리베이터 사고 원인별 목록

저자(년도) 내용

김정한(2011)
승강기 설치공사 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과정 및 과거 
재해 사례를 연계한 연구를 수행함

권순걸 외 2인(2012) 사용자 사고를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위험도 분석 연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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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자 안전위험요소 도출

<표 II-4>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자 안전위험요소 도출

도출된 요소

낙하물에 영향, 작업공간 여유, 현장관리자의 역량, 안전교육, 안전관리 매뉴얼 부족, 
방호장치의 결함(미설치), 작업자 심리상태(성격), 작업자 건강, 작업자 나이, 팀 내 소
통, 작업자의 역량(지식수준, 숙련도), 근무 시간, 보호 장비 착용여부, 장비 결함, 장
비 사용미숙, 중장비사용 시 신호체계, 중장비사용 시 규격미달, 안전 문화, 설계 오
류, 시공 방법, Risk 관리, 제도적 규제 미흡, 최신기술부족, 날씨영향(온도, 습도), 가
시거리, 소음, 토지상태, 풍속

∙엘리베이터 안전위험요소의 분류

<표 II-4>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안전위험요소의 분류

위험요소 내용

작업장환경 정리정돈 상태, 분진, 소음, 고소 작업, 작업 공간

안전관리
현장관리자 역량, 안전교육, 안전관리 매뉴얼, 개인 보호구, 

안전 시설물

작업자
작업자 심리상태(성격), 작업자 건강, 나이, 동료 간 신호 소통, 
작업자의 역량(지식수준, 숙련도), 근로시간, 작업자 근무 태도

중장비(권상기 설치 
시)

중장비 사용연수, 중장비사용 숙련도, 중장비사용 시 신호체계

자연연향 날씨영향(온도, 습도), 가시거리, 소음, 지반상태, 강풍

기타
안전 문화, 설계 오류, 시공 방법, Risk 관리, 제도적 규제, 

최신기술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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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위험성과 추락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김정한, 2011)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한 설치 공정별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을 수용하는 영역으로는 현장답사공정, 레일 매달기공정, 승강로기기 설치 및

작업대 해체공정, 고속 시운전 및 조정공정이고, 조건부 작업수용 영역으로는

착공공정, 기계실 부품인양공정, 형판 작업공정, 기계실 작업공정, 플랫폼 조립

공정, 작업대 설치공정, 출입구 작업공정, 검사공정, 카 판넬 및 카 도어 조립공

정이며, 작업 중지 영역으로는 로핑공정, 레일 및 레일 브라켓 설치공정, 저속

시운전 및 잡공정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위험성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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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정 사고분석을 통한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서호준, 2018)

엘리베이터 설치 중 발생한 재해의 기인물을 분석한 결과, 가설통로, 개구부,

낙하물, 비산물, 수공구, 승강기, 중량물, 회전부로 분류되었다.

<표 II-5> 엘리베이터 설치 중 발생한 재해의 기인물

기인물 내용

가설통로 가설계단, 사다리, 계단 등 가설통로

개구부 승강로, 피트 등의 개구부

낙하물 부품, 수공구 등의 낙하물

비산물 용접불티, 칩 등의 비산물

수공구 망치, 스패너, 커터칼, 핸드그라인더 등의 수공구

승강기 승강기 카, 도어 등 승강기

중량물 모터, CWT, 레일 등 중량물 운반, 인양, 취급

회전부 와이어로프 드럼, 윈치, 모터 등 회전부

엘리베이터 설치 재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부적절한 통로, 낙하

물 방지 미설치, 보호구 미착용, 불티 비산 방지 미실시, 엘리베이터 오작동, 인

양물 운반, 중량물 운반, 전도방지 미실시, 조도불량, 추락방지 미실시, 휴먼에

러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16∙∙∙∙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에 관한 연구

<표 II-6> 엘리베이터 설치 중 발생한 재해의 발생원인

발생원인 내용

부적절한 통로 부적절한 가설계단, 사다리, 계단, 이물질 등

낙하물 방지 미실시 상하부 동시작업,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보호구 미착용 부적절한 보호구 착용, 보호구 미착용 등

불티 비산 방지 미설치 산소절단기, 용접 등 불티 비산 방지 미실시

엘리베이터 오작동 임시카, 엘리베이터, 카도어 등 오작동

인양물 운반 와이어로프, 체인, 인양물에 의한 사고 등

중량물 운반 모터, CWT, 레일 등 중량물 운반, 취급 사고 등

전도방지 미실시 자재, 구조물, 화물 등 전도방지 미실시

조도불량 조도 미확보에 의한 사고

추락방지 미실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개구부에 추락방지 미실시

휴먼에러 기기, 설비 오작동, 무리한 행동 등에 의한 사고

∙엘리베이터 주요공정별 사고 발생원인

<표 II-7> 엘리베이터 설치 중 발생한 공종별 재해 발생원인

발생원인 내용

레일 매달기, CWT 및 카 
체대 설치

추락방지 미실시

인양물 운반

낙하물 방지 미실시

휴먼에러

자재반입/양중

인양물 운반

전도방지

중량물 운반

추락방지 미실시

기계실 기기 설치

중량물 운반

인양물 운반

휴먼에러

추락방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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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관련 재해 분석 

(1)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 사망자 분석(2003∼2016년)

Dong et al.(2018)이 OSHA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미국의 엘리베이터

관련 사망 건수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3년에 14건의 사망자 수가 2016년에는 28건

으로 두 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37건으로 최고점을 보였다. 또한,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자의 사망사망만인율(정규직 근로자 100,000명 기준)을

살펴보면 2003년 0.14에서 2016년에는 0.30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4].

[그림 II-4]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사망건수와 사망률의 추이 

(2003∼2016년)(Do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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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1년에서 2016년까지 145명의 작업자가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전체 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51%에 해당한다. 또한,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4명으로서 이는 제조업 관련 사망자

수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작업자의 엘리베이터 관련 사망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아래층으로의 추

락이 53.5%를 차지하였으며, 절반 이상의 사고가 30피트 이상 높이에서의 추락

과 연관이 있었다. 그 외로 물체나 장비에 걸리거나 압박을 당해 사망하는 경

우가 두번째로 많은 사망 사고의 원인이었다(25.7%)[그림 II-5].

[그림 II-5]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원인 분류 (2011∼2016년) 

(Dong et al. 2018)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사망자들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젊은 작업자들

의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엘리베이터 관련 사망자의 1/3 이상인 35.2%가 35세 미만의 근로자에게서 발

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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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6]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작업자의 연령별 분포 

(2011∼2016년)(Dong et al. 2018)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작업 수행 업체를 규모별로 분류했을 때, 엘리베

이터 관련 사망자의 1/3 이상인 33.8%가 직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II-7]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업체의 규모별 분포 

(2011∼2016년)(Dong et al. 2018)



20∙∙∙∙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에 관한 연구

(2)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 부상자 분석(2003∼2016년)

앞서 언급한 사고 사망자의 분석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 관련 부상자는

2003년에서 2016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부상자 수는 2012년에

920건으로 최고치를 보이고 2016년에는 280건으로 70% 감소함을 나타냈다. 또

한 10,000명 당 부상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12년 1.8명으로 급상

승했다가 2016년에는 0.4명으로 75% 감소함을 보였다[그림 II-8].

[그림 II-8]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부상건수와 부상률의 추이 

(2003∼2016년)(Do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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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관련 부상 사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망사고의 원인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엘리베이터 관련 부상의 가장 높은 원인은 물체 또는 장

비에 걸리거나 압착되는 경우로서 25.3%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23.7%가 아래층으로 추락 사고가 부상사고의 원인이었다.[그림 II-9].

[그림 II-9] 엘리베이터 부상사고 관련 원인 분류 (2011∼2016년) 

(Dong et al. 2018)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부상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5∼54세 작업자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로서 33.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25∼34세의 작업자가

26.9%의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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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0] 엘리베이터 부상사고 관련 작업자의 연령별 분포 

(2011∼2016년)(Dong et al. 2018)

엘리베이터 관련 부상사고에 대해 작업자의 경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험이

적은 작업자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사고의 1/3에 해당

하는 31.2%가 경력이 3개월 미만인 작업자에게서 발생하였다[그림 II-11].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는 다른 유형의 사고들과 비교하여 사고 후 신체적 회

복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엘리베이터 관련 부상자

의 약 46%가 평균 31일 이상 회복문제로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I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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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1] 엘리베이터 부상사고 관련 작업자의 경력별 분포 

(2011∼2016년) (Dong et al. 2018)

[그림 II-12] 엘리베이터 부상사고 관련 작업자의 회복일수 

(2011∼2016년)(Do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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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부과한

벌금(2003∼2016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부과한 벌금 순위

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사고와 관련한 벌금은 상위 10위 안에 속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II-13]. 엘리베이터 설치작업과 관련한 사망사고로 인한 평균

벌금은 $3,323,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중 부상사고로 인한 평균 벌금은 $4,577

을 보였다. OSHA의 경우 반복된 위반이나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업자 부상사고에 대한 안일한 대처

가 부상사고의 평균 벌금이 사망사고의 평균 벌금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 중의

한가지로 추정된다.

(a) 사망사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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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상사고 벌금

[그림 II-13] 사망 및 상해사고 관련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부과한 평균 벌금(2003∼2016년)(Dong et al. 2018) 

4) 국외 법령, 안전작업지침 및 매뉴얼 분석  

(1) 법령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된 미국의 안전 표준은 엘리베이터의 검사가 얼마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엘리베이터의 어떠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

는지 등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법령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미국

기계기술자협회(ASME)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각 주와 지역별로 추가적인

표준 및 안전코드를 지정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관련 표준(OSHA

1917.11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은 OSHA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I-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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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8>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법령

미국과 캐나다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관련 안전 표준코드(ASME

A17.1-2016)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코드는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요점 위주로 작성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표 II-9에 ASME의 안전

표준코드 및 관련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OSHA 표준코드 내 용

1917.116(a)
        

“엘리베이터”라 함은 카 혹은 발판이 2층 이상의 구조물을 수

직으로 승강 및 하강하는 것을 의미함. 단, 컨베이어, 항타기, 

재료용 호이스트, 용광로용 호이스트, 부두 경사로, 차량 리프

트 및 덤퍼와 같은 장치는 제외함. 

1917.116(c)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를 사용해서는 안됨.

1917.116(d)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는 간과하거나 미사용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됨.

1917.116(e)

엘리베이터는 1년 이내의 주기로 철저히 검사해야함.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월별 점검을 지정된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함. 최

신 연간 엘리베이터 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은 엘리베이터에 게

시해야함. 연간 에스컬레이터 검사 기록은 에스컬레이터 주변

에 게시하거나 출입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1917.116(f)

엘리베이터 출입구에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승강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출입문 또는 이

와 동등한 보호 장치가 제공되어야 함.

1917.116(g)
        

엘리베이터의 최대 하중 제한은 게시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함. 엘리베이터 카 내부 및 외부에서 엘리베이터의 

부하 제한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함.

1917.116(h)

엘리베이터는 지정된 사람만 작동시켜야 함. 자동 또는 도어 

연동형 엘리베이터가 승강로 출입구의 닫음 및 자동 카 레벨링

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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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9>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미국 기계기술자협회(ASME)의 법령

ASME
표 준 코 드

제 목 내 용

A17.2-2017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 워크 검사 

안내서

검사자들의 가이드를 주 목적으로 하며, 검사 방법 
및 기술, 주의 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기술함. 그 
외에, 전기 및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검사 절차에 
대한 표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A17.3-2017

기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코드

일반인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요구사항으로 주 및 지방
관할 당국의 기초자료로 사용됨. 또한 건축가, 기술
자, 보험 회사, 제조업체, 계약자,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를 위한 표준 참조 역할을 함.

A17.4-2015 비상 요원 안내

건물 관리인은 직원을 선택 및 훈련하여 적절한 대
피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각 교대별로 구조
대를 조직하게 함. 이 표준은 대피 절차, 구조대 선
태 및 훈련, 기타 우려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
음.

A17.5-2014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전기 장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덤 비터, 자
재 리프트 및 승강 장치용 전기 장비의 설계 및 구
성에 대해 설명함. 이 장비에는 모터 컨트롤러, 모
션 컨트롤러, 작동 컨트롤러 및 운영 장치가 포함
됨.

A17.6-2017

엘리베이터 
정지, 버팀, 주 
작동 시스템의 

표준

엘리베이터 서스펜션 및 관리 시스템의 재료 특성, 
테스트, 검사 및 교체 기준을 다룸. 또한 고층 적용
을 위한 밧줄도 다루고 있음. 엘리베이터 서스펜션 
관련 3가지 파트로 나뉘어짐: 탄소강 와이어 로프, 
아라미드 섬유 로프, 비원형 탄성 코팅 강철 서스
펜션.

A17.7-2007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성능 기준 안전 
코드

기존 코드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기계, 구조, 
전자 및 광학 분야의 재료 및 공정에 대해 다룸. 
장비의 설계, 구성, 작동, 검사, 테스트, 유지보수, 
변경 및 수리를 다루는 성능 기반 안전 코드 역할
을 수행.

A17.1-201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안
전 코드 핸드북

ASME A17.1-2019 코드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그 구현에 대한 설명, 예 및 그림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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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작업지침

안전작업지침과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관련 부상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사망사고 평가와 제어 평가

(Fatality Assessment and Control Evaluation, FACE) 프로그램 권고사항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요구사항들을 <표 Ⅱ-10>에 정리하였다.

<표 II-10>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안전작업지침

카테고리 FACE 권고사항 OSHA 요구사항

개인
보호장비 

(PPE)      

개인 낙하 방지 시스템
(PFAS) 제공
- 전체식 안전벨트, 고

정점, 연결장치로 구
성됨

• 모든 고용주는 추락 방지 시스템을 제공해야
함[1926.502(a)(1)]

• 마모 및 손상이 있는 지 매번 사용 전에 개
인 낙하 방지 시스템 (PFAS)을 검사해야 하
며 결함이 있는 부품은 제외함

  [1926.502(d)(21)]

개인보호 장비 제공 및 
개인 낙하 방지 시스템
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

• 모든 PPE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
함[1926.95(d)]

• 고용주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상황 시 적
절한 PPE를 착용해야 할 책임이 있음

  [1926.28(a)]

장비

작업에 맞는 장비 제공

•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행 / 작업 
표면에 구조적 무결성 필요[1926.501(a)(2)]

• 고용주는 장비가 근로자에게 공급된 후에도 
이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적합 여부를 확인

  [1926.95(a,b)]
• 고용주는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 자격이 있는 

직원만 장비와 기계를 작동하도록 허용
  [1926.20(b)(4)]

안전장비 설치

• 지표면 높이가 6피트 이상이고 사이드에 보
호 장비가 없는 경우 가드 레일 시스템, 안
전망 시스템 또는 PFAS가 필요

  [1926.50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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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샤프트 관련 작업시 설치
  [1926.501(b)(7)(ii)]
• 위험한 장비 사용 시 설치[1926.501(b)(8)(ii)]

디자인을 통한 예방
• 움직이는 파트가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경우 가드로 보호해야 함
  [1926.300(b)(2)]

교육

안전 교육 제공

• 고용주는 각 직원에게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
고 피하게 지시[1926.21(b)(2)]

• 작업장에서의 추락 위험 노출, 보호 장치의 
사용 및 작동, 추락 방지 시스템의 사용 및 
검사 절차 등의 주제들에 대해 직원에게 교
육을 제공[1926.503(a)]

현장 비상 의료진 교육

• 고용주는 중상을 입었을 때 즉각적인 의료 
조치 가능한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접
근 가능한 진료소, 의원, 병원 또는 의사가 
없는 경우 응급 처치 교육을 받은 검증된 
사람 확보. 

• 응급처치 용품은 쉽게 사용 가능해야 함
  [1926.50(a-d)]

안전 관리

직업 안전 검사 (JSA) 
실시 및 안전 체크리스
트 개발

• 고용주는 작업장, 재료 및 장비를 정기적으
로 검사할 사람을 지정[1926.20(b)(2)]

• 안전점검 목록은 요구사항이 아니지만, 작업
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요소를 식별하게 도
와줌

안전한 작업장 관리

• 고용주는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지
속해야함[1926.20(b)]

• 작업이 진행중인 장소를 밝게함[1926.26]
• 먼지 및 연기와 같은 유해 물질이 안전기준

을 초과해서는 안됨[1926.57(a)]
• 고용주는 전기 장비에 사망 또는 심각한 신

체적 상해를 일으킬 수있는 위험이 없는지 
확인[1926.403(b)(1)]

유능한 안전 관리자 고
용

• 고용주는 추락 및 기타 위험을 인식할 수 있
고 추락 위험을 인지 못하고 불안전한 행동
을하는 직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안전 
관리자를 지정[1926.502(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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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뉴얼

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와 관련된 사망 및 부상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건설연구훈련센터[CPWR], 2006)

건설연구훈련센터는 건설산업의 부상, 질명, 사망 감소를 목적으로 훈련, 연

구,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작업자, 계약자, 프로젝트 책임자, 안전보건 전문가, 연구원, 정부기관, 노조 및

협회를 비롯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미국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적절한 잠금 및 태그 아웃 절차 사용

잠금 절차는 유해 에너지 제어 관련 OSHA 표준의 일부를 적용한다(잠금/

태그아웃)(29 CFR 1910.147). OSHA 잠금/태그 아웃 표준에는 서면 절차와 직

원 교육이 필요하며 전기 회로 또는 기계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이 전원을 끄고

사람들이 작업하는 동안 아무도 전원을 켤 수 없도록 회로를 잠그도록 한다.

작업자는 열쇠를 자물쇠에 보관해야 하며 미터 판독 값을 측정하는 등 전기

시스템에서 실시간 작동해야 하는 경우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허가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으며 허가는 적절한 공학적 관리 및 적절한 개인 보

호 장비 착용과 같은 안전한 작업 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 적합한 추락 방지 시스템 사용 여부 확인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시 낙상 위험은 OSHA의 일부인 29 CFR

1926.500-503 기준을 적용하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중 추락 위험은 29 CFR

1910.22 (b) 기준을 적용한다.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추락 방지장치를 항상 사용해야한다(일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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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 4피트 및 건축용 6피트 높이). 엔지니어링 제어가 실용적이지 않으면 개

인 낙하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적절한 고정 지점이 선택되고 작업자들의 개

인 보호 장비가 결속되어야 한다. OSHA의 사다리 사용 시 기준들을 참고할

수 있다(29 CFR 1926.1050, 1051, 1053 및 1060 및 29 CFR 1910.25 및 26).

작업자가 서 있는 임시 구조는 작업자의 무게를 버틸 수 있게 안정적이고

견고해야 하며, 이는 비계에 대한 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29 CFR

1926.451 및 29 CFR 1910.28).

∙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제한된 공간으로 취급

제한된 공간에 대한 OSHA의 정의는 출입 수단이 제한적이고, 직원에게 할

당된 작업을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충분히 크지 않고, 직원이

지속해서 공간을 점유할 수 없는 경우로 지정한다(29 CFR 1910.146). 엘리베이

터 승강로와 피트는 본 정의를 따르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허가가 필요한 제한된 공간으

로 분류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모든 29 CFR 1910.146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SHA의 표준은 계약자 등 직원에게 허가가 필요한 제한된 공간의 존재,

위치 및 위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서면 (안전) 프로그램 제공 및 위

험요소의 제거, 대피 절차 확보 등을 지켜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직원이 엘

리베이터 승강로 및 피트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잠금장치 또는 기타 효과

적인 수단으로 입구를 차단한다.

승강로 또는 피트에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허용절

차가 필요없는 제한된 공간으로 재분류 될 수 있다(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잠

궈 움직일 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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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유지보수 및 검사 시행

캘리포니아의 권장 사항을 보면 고용주는 모든 엘리베이터를 자격증이 있는

엘리베이터 기술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를 받게 한다(캘리포니아

보건국 1993).

OSHA는 휴스턴의 사망사고를 기점으로 부적절한 엘리베이터 컨트롤러 배

선의 위험에 대해 발표하였다(OSHA 2004). 고장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포함)를 신속하게 식별하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서비스가 중단되고

경고 표시 및 테이프가 모든 엘리베이터 문에 배치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전문가 고용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는 견습 프로그램

을 통해 학습을 해야 하며, 현재 35개 주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

증을 요구하고 있다. 자격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 교육과정에서 기계 드로잉, 머신샵, 수학 관련

수업을 이수하면 견습 프로그램에서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다. 견습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데는 4년이 소요되며 프로그램 참여자는 최소 144시간의 기술교육과

2,000시간의 유급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조와 일부 계약업체는 이러한 견

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신체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고,

읽기, 수학, 기계 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엘리

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경력기간 동안 최신 기술의

동향에 대해 인지하고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 35개 주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므

로 해당 주 별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복잡한 작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도록 허가하

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작업 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사항이 포함된 표준 작업절차를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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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국가 엘리베이터 산업 교육 프로그램(NEIEP)이 미국 노동부에게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4년 동안 고용자와 작업자들에게 견습훈련을 시행하였

다. 25개 주에서 현재 엘리베이터 정비사, 검사관, 계약자들은 자격증을 보유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험실, 다양한 교육 자료, 문서 자료 및

비디오를 동원하여 실습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교육과정은 1)

실습교육의 운영과 관리, 2) 신입 직원에 대한 수습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 설

계, 관리, 모니터링, 3) 교육생들에 대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 관리, 4) 강사의

교육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초급부터 고급수준까지의 세미나 진행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부에 따라 정비사 시험을 설계, 개발, 업데이트, 관리,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 주에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ASME 코드를 따르고 있다. 2002년 개정

판 ASME 17.1 안전코드에서 고용주는 엘리베이터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엘리베이터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요구한다. 이 표준은 엘리베이터 샤프트 및

엘리베이터 비상 탈출구를 청소하는 작업자에게도 훈련을 제공한다.

OSHA는 엘리베이터 안전과 관련된 교육 관련 표준들을 보유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추락 방지 (29 CFR 1926.503, 1910.23), 잠금 / 태그 아웃 (29 CFR),

1910.147 (c) (7)), 전기 (29 CFR 1926.21, 1910.332) 및 제한된 공간 규정 (29

CFR 1910.146 (g))이 있다.

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Construction

Safety Association of Ontario, 2008)

∙ 엘리베이터 작업관련 추락방지 가이드라인

추락방지 교육의 경우 건설 규정 [온타리오 규정 213/91]에 따르고 있다. 고

용주는 작업자가 사용하는 추락방지시스템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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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받은 날짜, 참가자 이름 등의 증거자료 들을 보유하도록 한다. 노동부가

요청 시 고용주는 교육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절차의 경우 추락방지시스템 및 안전망을 사용하기 전에, 고용주는 서면

으로 작업자를 구조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추락 사고 시 의료진의

도움을 즉각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검사의 경우 모든 추락방지 시스템은 손상 및 결함이 없는지 검사되어야 하

며, 결함 부품은 반드시 표준에 들어맞게 교체되어야 한다.

일반적 주의 사항으로는 작업자를 보호하고 잔해물이 승강로에 떨어지지 않

도록 승강로 입구를 완전히 덮도록 권장한다. 만약 승강로 입구가 완전히 덮이

지 않으면, 승강로에 오버헤드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개구부에 가드레일을 설치

하도록 한다. 오버헤드 보호는 3층 이하 혹은 작업구역 위 9m(30피트) 이하로

설계하며 오버헤드 보호는 2.4 kN/m2(50 파운드 당 평방 피트)를 버틸 수 있

어야 한다. 이때 오버헤드 보호장치를 작업발판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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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4] 오버헤드 및 승강로 보호장치의 설치 

가드레일 및 오버헤드 보호장치를 설치 및 제거 시 작업자는 추락방지 시스

템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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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5] 바리케이드 설치 시 추락 방지 시스템 

∙ 레일 설치 시 추락방지 가이드라인

브래킷과 레일을 설치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 방법은 승강

로 전체 높이에 비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적절한 높이의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만 가능하다. 이동 거리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전문 엔지니어의 상담이 필요

하다.

두 번째 방법은 카와 첫번째 레일 길이를 설정하고 카의 구성 요소를 연결

할 때 비계를 필요로 한다. 작업자는 카를 이용해 브래킷과 레일의 밸런스 웨

이트를 설치한다. 바닥 추락사고는 추락방지 시스템의 길이가 작업 지면과 다

음 층의 거리보다 길 때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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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6] 아래층으로의 추락 사고 예시

레일 설치 시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15m 혹은 미만의 거리 이동 시, 비계

(바닥부터 승강로 꼭대기까지)를 세울 수 있는 접근로를 구축해야 하며 비계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의해서만 설치되어야 한다. 추락방지 시스템은 작업자

가 3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하거나 위험한 물체가 주변에 있을 경우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작업자는 반드시 승강로에 진입하기 전에 추락방지 끈을 수직 로프에 결속

시켜야 하며 로프는 모든 작업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비계 프레임 내부에 로

프를 매듭지어야 하며 로프의 매듭은 구조용 강철 혹은 승강로에 설치된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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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 중인 빔을 로프의 매듭 포인트로 사용해서는 안된

다.

[그림 II-17] 추락방지 시스템 결속 예시

휠 또는 다른 인양장치를 사용하여 비계 구성물을 들어 올리고 하중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 장비만 사용하도록 한다. 비계 버팀대는 다음 프레임이나 버팀

대가 설치되거나 제거되기 전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비계는 조정

가능한 바닥판을 사용해서 수직으로 세워야 하며, 바닥판과 프레임은 핀으로

결속되어서 장력이나 압축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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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8] 비계 결속장치의 예 

비계를 구조물과 묶을 때 수직거리가 측면 길이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하거

나 5×5 표준 프레임에서 3단 프레임 높이를 넘지 않도록 한다. 브라켓과 레일

설치 준비 시 작업자의 로프를 비계 프레임의 안쪽에 걸며 작업자는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으며 추락방지 시스템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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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9] 승강로 내에서의 비계 보호 및 고정 

카를 사용하여 레일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로에 층이 여러개인 경우, 엘리베

이터 카의 발판을 사용하여 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계는 주로 5층

까지 또는 7.5m 높이까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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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의 각 작업 층은 작업발판 또는 조립식 발판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레일의 첫 번째 층이 설치되면, 위의 3개 혹은 4개 비계 프레임을 해체한다. 비

계의 발판을 해체하면서 카 슬링 및 플렛폼의 설치를 준비한다.

다음 작업은 카 슬링, 안전발판, 스타일스 및 크로스헤드를 설치하는 것이며

이때 이층 비계 설치가 요구된다. 카 슬링이 설치되고 카 바닥이 자리 잡으면,

비계를 다시 설치하여 추가 작업의 통로를 제공한다. 비계의 최상부는 머리 위

보호를 위해 완벽히 고정되어야 하며 48 × 248mm 및 2.1m 미만의 스페닝 나

무 판자를 제공해서 알맞은 보호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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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0] 카에서 비계 및 추락방지 시스템 결속 

비계는 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케이블과 카운터웨이트 시스템이 설치되

어야 한다. 머리 위 부상 방지 시스템이 이후에 제거될 수 있으며 이동 케이블,

작동 버튼,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로프를 설치하여 카의 작동을 확인하고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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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동시키기 전 버퍼를 설치하고 추가 브라켓 및 레일을 설치한다.

레일과 브라켓이 설치되고 비계가 해체된 후, 나머지 작업들과 관련해 카 플

렛폼을 설치한다. 이를 사용하기에 앞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추락방지 시스템

을 착용해야 한다. 가드레일의 경우 온타리오 규정 213/91의 섹션 26.3을 준수

해야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 규정은 직업 안전보건법에 따라 1990년에 개정된

건설작업 관련 법령으로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표준 난간은 상단 레

일, 미드 레일 및 토 보드로 구성되며 추락방지시스템은 표준 난간과 카 플렛

폼의 양면 및 후면을 사용한다.

다) OSHA 29 CFR 1926.451 가이드라인

∙ 일반적 요구사항

각 비계 및 비계 구성 요소는 자체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 또

는 전달되는 최대 하중의 4배 이상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검증된 기술자가

규정에 의거하여 비계를 설계해야 한다. 비계의 각 층은 발판이 설치되어야 하

고 최대한 고정되어야 하며, 발판 사이의 공간은 2.5cm 미만이어야 한다. 사이

드 브라켓이나 특이한 모양의 구조물로 인한 발판과 구조물의 공간이 넓어졌을

때, 이 공간은 24.1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계의 작업발판은 자중 및 외력의 4배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단단한

목재, 제작 판자 및 제작 플렛폼이 비계용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비계 발판

은 하중을 받을 시 경간 길이의 1/60 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비

계의 플렛폼 및 도보는 최소폭 26cm, 가드레일 및 개인 추락방지시스템이 사

용되어야 한다. 이 표준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작업자 추락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계의 층간 높이가 3.1m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업자 보호를 위해, 비계

설치 전 측면 및 끝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때 가드레일에서,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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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플라스틱 밴딩을 탑 레일 또는 중간 레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비계의 기준

비계는 빔, 브래킷, 기둥, 프레임 또는 이와 유사한 고정 지지대를 포함하고

구조부재(보, 기둥, 프레임 및 똑바로 세워야 함)는 흔들림과 변위를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사용중인 비계 유형과 관련된 위

험 및 이러한 위험을 제어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인식할 수 있는 자격을 갖

춘 사람에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추락 위험, 낙하물 위험, 전기 위험, 비계의 올바른 사용 및 재료

취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계는 4:1 이상의 높이 대 기본 너비 비율을 가져야

하며 가이드 로프, 타이, 브레이스 등 으로 구속되어야 한다.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 또는 다음 배치를 가이드 로프, 타이, 및 브레이스에 사용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수평 부재에 4:1 높이까지 가이드 로프, 타이 또는 버팀대를 설치하고

상단에서 최대 4:1 높이 이상으로 상단 받침대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반복한다.

폭이 3피트(0.91m) 미만인 비계의 경우 수직높이는 20피트(6.1m) 이하로

한다. 너비가 3피트(0.91m) 이상인 비계의 경우 26피트(7.9m) 이하로 한다. 수

평간격은 한쪽 끝에서 30피트(9.1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설정한다. 지지

되는 발판의 기둥, 다리, 기둥, 프레임 및 직립물은 베이스 플레이트 및 진흙

실 또는 기타 적절한 단단한 기초로 지지해야 한다.

∙ 매달린 비계의 기준

매달린 비계는 오버헤드 구조에서 하나 이상의 플랫폼이 로프 또는 기타 비

강성장치 등으로 매달려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사용중인 비계 유형과 관련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지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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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호이스트의 정격 하중을 기준으로 비계에 의해 가해지는 하중의 4배 이상

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호이스트의 스톨 용량은 비계에 작용하는 하

중의 1.5배 이상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는 사용하기 전에 비계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

접 연결된 모든 부재들을 평가해야 한다. 전문가의 판단 아래 모든 서스펜션

비계는 묶거나 고정되어야 한다. 가드 레일, 개인 추락방지시스템 또는 두 가지

모두 작업자가 10피트(3.1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전문가는

매 작업 교대 전에 로프의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검사

해야 한다.

비계의 설치 위치가 승강로 등 진입로의 위 또는 아래로 24인치(61cm) 이상

인 경우 사다리, 경사로,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직접

접근 시, 진입로 바닥은 위로 24인치(61cm) 이상 또는 수평에서 14인치

(36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로프가 단일 점 또는 2점 조절식 비계의 수평

구명줄 또는 구조 부재에 연결된 경우, 비계는 서스펜션 라인과 같은 수의 추

가 지지선 및 자동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 비상 탈출 및 구조장치는 작업용

비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카운터웨이트는 비계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4배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관련 재해 심층분석

1)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관련해서 재해 심층분석을 하

기 위해서 ① 설치공정파악, ② 설치공정위험분석, ③ 사고사례분

석, ④ 4M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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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승강기 안전작업가이드와 LH(토지주택

공사)의 승강기 품질안전 실무 매뉴얼, 엘리베이터 제조사인 오티

스, 티센크루프 및 현대엘리베이터의 설치안전작업 매뉴얼. 엘리베

이터 설치 전문업체인 신우프론티어의 설치 매뉴얼, 안전전문 포털

사이트인 세이프넷에서 제공하는 엘리베이터설치작업 안전관리 등

의 자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설치공정 파악 및 비교 분석

가) 공정별로 구분하면 총 13개에서 공정별 불일치가 나타났다.

<표 II-11> 공정별 불일치 개수

구분
착공

준비

자재

및

장비 

반입

승강로 

내 작업

출입구 

설치

카 케이지 

조립 및 

승강로 기기 

설치

기계실 

설치
시운전 계

계 1 4 0 5 0 1 2 13

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Ⅱ-12>에 정리한 것과 같이

안전보건공단과 현대 및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 설치

공정이 일부 누락되어 있음을 홖인하였다. 그러므로 엘리베이

터를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모든 제조사와 비계를 설치 및 해

체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별 누락이 없는 지침의 마련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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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2> 공정별 설치안전작업 유무

(2) 설치공정별 위험분석 비교

가)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토지주택공사, 엘리베이터 제조사

인 오티스, 티센크루프 및 현대엘리베이터, 설치 전문업체인

신우프론티어, 민간안전포털인 세이프넷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작업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나) 또한 수집된 데이터의 작업공정이 상이하여 추락, 낙하, 끼임

등에 단어 빈도분석을 통한 위험요인 순위를 선정하였다.

다) 그 결과 추락, 낙하, 끼임 순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모든 작

공정

 출처    

착공
준비

자재 및 
장비 
반입

승강로 
내 작업

출입구 
설치

카 조립
및 

승강로 
기기 
설치

기계실 
설치

시운전

공공
기관

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가이드

○ ○ ○ ○ ○ ○ ○

토지주택공사
-품질안전매뉴얼

○ ○ ○ × ○ ○ ○

엘리
베이터
제조사

오티스 
-설치지도서

○ ○ ○ ○ ○ ○ ○

티센크루프
-안전작업지침서
-설치작업매뉴얼

○ × ○ × ○ ○ ×

현대
-안전작업매뉴얼

○ ○ ○ ○ ○ ○ ○

설치
업체

신우프론티어 ○ × ○ × ○ × ○

안전
포털

세이프넷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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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제조사 등 작업위험 분석

구분 작업공정 작업위험요인 비고

신우
프론
티어

TOP빔, 구동부 설치 형판 작업 중 추락 위험

1순위 추락
2순위 낙하

레일설치 작업 중 추락 위험

작업대 설치 작업 중 추락 위험

Rope 걸기 로프에 끼임 주의

시운전 작업 중 추락 위험

설치 및 승장물 작업 작업 중 낙하물 추락

카 조립 작업 중 낙하물 추락

세이
프넷

엘리베이터 기계 
설치

1. 와이어휠 설치중 와이어휠과 기계 
사이에 협착
2. 엘리베이터실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로 작업중 추락
3. 엘리베이터실 바닥 돌출물에 걸려 
넘어짐
4. 와이어로프를 와이어휠에 감던중 
와이어로프에 협착

1순위 추락
2순위 끼임

엘리베이터 승강구 
조립

1. 엘리베이터 승강구 단부 부재 
또는 안전난간대에 올라서는 등 
행동하다가 추락
2. 엘리베이터 천전 또는 바닥 
조립중 밟고 있던 가설자재가 
부러지면서 추락
3. 엘리베이터 바다, 천정단부에 
안전난간대 미설치로 작업중 단부로 
추락
4. 엘리베이터 승강구 승강중 
와이어로프 또는 엘리베이터 
승강구와 벽체 사이에 끼임
5. 엘리베이터 승강구 조립시 전청, 
바닥 개구부로 추락

엘리베이터 
가이드레일 설치

1. 가이드레일 교정작업중 공구 낙하
2. 각층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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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대 미설치하여 엘리베이터 
홀에서 이동중 추락
3. 가이드레일 설치중 가이드레일이 
낙하하여 하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낙하 재해
4. 엘리베이터 승강중 벽체와 승강기 
사이에 협착
5. 엘리베이터 승강구 천정단부에 
안전난간대 미설치로 작업중 
단부(끝머리)로 추락

안전
보건
공단

자재 및 장비 반입

1. 설비와 충돌, 끼임, 깔림
2. 승강로 내 자제 반입시 각층 
개구부, 기계실 바닥 개구부로 기구 
등이 떨어짐
3. 승강로 내 조명 불량으로 넘어짐 
또는 추락
4. 양중 작업시 불안전한 줄걸이 
등으로 화물 낙하

1순위 추락
2순위 낙하

승강로 내 작업

1. 작업대 상부에서 작업자의 추락
2. 용접 등에 의한 화재 발생
3. 각층 개구부, 기계실 바닥 
개구부로 기구등 떨어짐
4. 양중 작업시 불안전한 줄걸이 
등으로 인하여 화물 낙하
5. 로프의 인출, 레일 연결, 출입문 
설치 시 각 층 차폐막 해체에 따른 
작업자 등 추락

출입구 설치

1. 승강로 각 층별 출입구의 차폐막 
부실 및 출입통제 부실로 작업자 등 
추락
2. 작업대가 부적절한 장소에 위치한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끼임

카 케이지 조립 및 
승강로 기기
설치

1. 케이지 상부 작업대 조립 등 
추락위험 장소에서 추락
2. 케이지의 부적절한 조립 및 
설치로 인한 파손 및 떨어짐
3. 균형추 조립 작업 시 레일 등 
고정된 구조물과 끼임

기계실 설치
1. 기계실 상부 등으로 기기운반 및 
이동중 끼임
2. 기기의 설치 불량으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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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 또는 케이지 낙하

시운전

1. 시운전 중 카 상부 작업자 추락 
또는 끼임
2. E/L 전원의 임의조작에 따른 
엘리베이터 급정지와 이에 따른 
작업자 추락
3. 안전장치 오작동 등으로 인한 
Cage 낙하

토지
주택
공사

착공준비 및 
안전설비 설치

1. 전원 설치 시 감전 주의

1순위 낙하
2순위 추락

자재반입 1. 설비와 충돌, 끼임, 깔림
2. 승강로 내 자제 반입시 각층 
개구부, 기계실 바닥 개구부로 기구 
등이 떨어짐
3. 승강로 내 조명 불량으로 넘어짐 
또는 추락
4. 양중 작업시 불안전한 줄걸이 
등으로 화물 낙하

형판작업

기계실 기기 및 
제어반 설치

1. 기계실 상부 등으로 기기운반 및 
이동중 끼임
2. 기기의 설치 불량으로 임시 
작업대 또는 케이지 낙하

기계실 배관 배선

완충기 및 1단 레일 
설치

1. 작업 중 추락 위험
2. 용접 등에 의한 화재 발생
3. 각층 개구부, 기계실 바닥으로 
기구 등이 떨어짐

카 프레임 조립 1. 케이지 상부 작업대 조립 등 
추락위험 장소에서 추락
2. 케이지의 부적절한 조립 및 
설치로 인한 파손 및 떨어짐
3. 균형추 조립 작업 시 레일 등 
고정된 구조물과 끼임

균형추 조립

로프 소켓팅 1. 작업대 상부에서 작업자의 추락
2. 용접 등에 의한 화재 발생
3. 각층 개구부, 기계실 바닥 
개구부로 기구등 떨어짐
4. 양중 작업시 불안전한 줄걸이 
등으로 인하여 화물 낙하
5. 로프의 인출, 레일 연결, 출입문 
설치 시 각 층 차폐막 해체에 따른 
작업자 등 추락

로프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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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시운전 -

레일 브래킷 설치 -

가이드 레일 설치

1. 케이지 상부 작업대 조립 등 
추락위험 장소에서 추락
2. 케이지의 부적절한 조립 및 
설치로 인한 파손 및 떨어짐
3. 균형추 조립 작업 시 레일 등 
고정된 구조물과 끼임

승강장 문턱 설치

승강장 심방틀 설치

승강장 출입문 
개폐장치 설치

승강장 출입문 설치

카 조립 및 내외부 
기기 조립
승강로 케이블 배선 
및 결선

1. 기계실 상부 등으로 기기운반 및 
이동중 끼임
2. 기기의 설치 불량으로 임시 
작업대 또는 케이지 낙하

승강장 호출버튼 및 
카 결선

고속시운전 및 조정 -

인터폰 결선 -

완성검사 -

준공검사 -

카 보양 -

티센
크루
프

대각비계 및 수평 
지지보 설치

추락 낙하에 주의
1순위 추락
2순위 낙하

수직 기둥(비계) 설치

1단 수평 
지지대(비계) 설치
1단 작업(유공)발판 
설치

1단 안전난간대 설치

2단 수평지지대 
(비계) 설치
2단 작업(유공)발판 
설치

이동 사다리 설치

2단 안전난간대 설치

최대적재하중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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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엘리베이터 설치 
준비/ 형판 설치

 승강로 내 조명 불량으로 넘어짐 
또는 추락

기계실 설치

1. 머신후크 불량으로 머신 낙하, 
협착, 비례
2. 승강로/카 상부 작업시 낙하물 
낙하 위험
3. 추락 위험
4. 양중 장비 붕괴

카 및 카운터 케이스 
설치

1. 안전 벨트 체결( 레일 브래킷/ 
중간 빔에 고정된 슬링벨트에 체결 
또는 카상부에서 조립 시 안전벨트를 
상부체대에 고정

승강로 부품 설치 카 추락 위험

현대

현장 답사 및 작업 
준비

현장 답사 및 승강로 실측 시 항상 
규정된 작업복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체결

1순위 추락
2순위 낙하

자재 하역 및 반입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지게차,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장비/자재를 하역 및 운반

상부 작업대 설치

1. 상부작업대는 반드시 
전문업체에서 설치
2. 작업대 설치 시 추락방지를 위해 
아이너트를 설치하고 반드시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

안전 차폐판 및 
생면선 설치

-

양중 준비 및 작업

1. 자재 낙하위험
2. 윈치 사용중 협착 위험
3. 양중물 운반시 추락 위험
4. 양중기계기구에 의한 협착, 전도 
위험

상부 형판 설치

1. 타 작업자의 추락 위험
2. 전동공구에 의한 감전
3. 낙하물 위험
4. 사다리 이용중 추락 위험

레일 매달기 용 
아이너트 설치

1. 레일의 낙하 위험
2. 윈치 고정 삼각대 전도 위험
3. 로프, 쉬브, 레일에 손끼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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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실 붕괴 위험
5. 작업중 추락 위험

임시 조속기 설치

1. 기계실 진입중 계단에서 전도, 
추락 위험
2. 양중용 후크 탈락, 양중기계, 
달기기구에 의한 낙하물 위험
3. 용접에 의한 화재, 감전, 화상 위험

하부 형판 설치

1. 타 작업자의 추락 위험
2. 전동공구에 의한 감전
3. 낙하물 위험
4. 사다리 이용중 추락 위험

1번 레일 설치 및 
레일 매달기

1. 레일의 낙하 위험
2. 레일에 손끼임 위험
3. 작업중 추락 위험

카 프레임 설치

1. 자재에 의한 전도 위험
2. 전동공구에 의한 감전 위험
3. 작업중 추락 위험
4. 중량물에 의한 낙하물 협착 위험
5. 스위치 오작동에 의한 사고위험

레일 설치 1. 레일의 낙하 위험
2. 임시카 낙하 위험
3. 자재에 의한 전도 위험
4. 전동공구에 의한 감전위험
5. 작업중 추락 위험

구동부 설치

저속시운전
1. 제어반 전도 위험
2. 감전 주의

로핑 작업 -
본 조속기 설치 -

출입구 설치

1. 용접작업에 의한 화재
2. 작업중 추락 위험
3. 타작업자 추락 위험
4. 자재의 전도 위험
5. 자재에 자상 위험

승강로 케이블 설치

1. 주전원에 감전 위험
2. 작업중 추락 위험
3. 카에 협착 위험
4. 자재의 전도 위험

카 판넬 설치 1. 카 천장의 낙하 위험
2. 작업중 추락 위험
3. 카에 협착 위험
4. 자재에 자상 위험

카 부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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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험형태 발생빈도를 보기 위해서 위험형태별 구분한 후 단

어분석을 시행하였다.

마)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총 140개의 문장을 추출하였고, 이를

통해 위험형태별로 필터링을 시행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

하여 안전관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크롤링을 실

시하고 단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문장분석에서는 추락, 낙하, 끼임 순으

로 나타났다.

사) 인터넷 크롤링을 통한 분석결과에서도 추락, 낙하, 끼임 순으

로 나타났으며, 협착과 감전이 다음 순이었다.

아) 엘리베이터 작업에서의 위험형태는 추락, 낙하, 끼임이므로

위 상위 3가지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표 II-14> 위험형태별 분석

구분 추락 낙하 감전 끼임 충돌 협악 자상 붕괴

개수 51 39 10 17 3 9 2 2

카 도어 오퍼레이터 
설치

-

층별 승장 도어/ 
레벨 조정 및 기타 
작업

-

고속시운전
1. 작업중 추락 위험
2. 제어반 작업중 감전 위험

컴펜체인 및 
컴펜체인 브라켓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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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1> 크롤링을 통한 위험형태별 단어분석

(1) 사고사례분석

가) 승강기의 사고라 함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4

조 5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다. 사망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

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

한 사고로 정의할 수 있다.

다) 국내의 승강기 제조·설치 회사 중 점유율이 높은 상위 3개사

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의 사고사례를 표본 조사하

였다.

라) <표 Ⅱ-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강기 설치 분야에서 최근 3

년간 승강기 설치 중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는 추세이

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승강기 설치 시장의 신규 수요

가 감소함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므로, 향후 수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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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5> 국내 승강기 설치사고 발생현황

연도 승강기 보유대수 사고건수 사고발생률 (%)

2016년 598,489 44 0.0074

2017년 641,435 27 0.0042

2018년 683,641 21 0.0031

계 1,923,565 92 0.0147

마) 승강기 설치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재해를 기인물 형태

별로 분류하여 보면 아래 <표 Ⅱ-16>과 같다.

바) 승강기 설치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고 기인물은 대부

분 승강로 내부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주로 설치 작업자의 부

주의로 인하여 발생된다. 작업자가 공정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 사고의 위험도와 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16> 유형별 재해 기인물 현황

재해 기인물 재해 내용

승강기 승강기 상부 안전대, 도어, 판넬 등

개구부 추락, 낙하 등

양중품 레일 CWT, 모터, 빔 등의 양중품목

작업공구 핸드 그라인더, 망치, 임팩트 드릴 등 작업공구

낙하물 작업공구, 승강기 부품 등의 낙하물

비산물 용접시 불티, 콘크리트 조각 등의 비산물

회전부 시브, 와이어 로프, 모터, 인양 와인더 등 고속회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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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연구에서 승강기안전연구원의 자료를 참조하여 서울을 비

롯한 수도권 및 6개 광역시에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

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사고 유형별로 분류한 재해 사례 중 사

망사고율은 추락, 낙하, 끼임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표 Ⅱ

-17 참조)

<표 II-17> 엘리베이터 사고 사례 종합

(1) 공정별 4M(Machine, Media, Man, Management) 분석

가) 4M 분석을 위해서 사고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설치작업 중,

유지보수 작업 중, 철거작업 중, 기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사고사례 사고개요 재해 상황

사례1 승강기 급상승으로 인한 추락
추락, 
사망1

사례2 승강로 비계 설치 중 추락
추락, 
사망1

사례3 승강기 설치 시 승강로 추락
추락, 
사망1

사례4 승강기 교체 공사 중 클램표 낙하로 한 재해
낙하, 
부상1

사례5 승강기 교체 중 중량물 낙하로 인한 재해
낙하, 
부상1

사례6 승강기 설치 중 로프가 승강로 낙하로 인한 재해
낙하, 
부상1

사례7
조속기 쉬브에 끼인 이물질 제거 수행 시 쉬브에 손가락이 
끼이는 재해

끼임, 
부상1

사례8
메인 로표 장력 점검 중 쉬브와 로프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재해

끼임, 
부상1

사례9
승강기 조립을 위해 2명이 자재 운반 중 체대에 손가락이 
끼이는 재해

끼임, 
부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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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치작업 중 사고사례 기준 4M 분석

Man Machine

Ÿ 중간                      빔위에서 
작업(작업행동의 결함)

Ÿ 작업발판이 고정된지 확인하지 
않음(작업정보의 부족)

Ÿ 끼임(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방호장치의 결함)

Ÿ 제어반이 승강기 밖, 하강 스위치 
누름-> 상승(기계,설계의 결함), 
추락(추락 방호망 등 방호장치의 
불량)

Ÿ 지지대가 무너짐(설비의 결함), 
추락방호망 등 없음(방호장치의 
결함)

Media Management

Ÿ 작업 공간의 부족
Ÿ 지도, 감독 결여, 교육, 훈련 미흡
Ÿ 감독, 지도 결여, 교육, 훈련의 미흡
Ÿ 교육, 훈련, 관리, 감독 미흡

다) 유지보수작업 중 사고사례 기준 4M 분석

Man Machine

Ÿ 사다리로 카 상부진입(작업행동의 
결함)

Ÿ 중앙 분리빔 위에서 작업(작업 
행동의 결함)

Ÿ 공간을 인지 못함
Ÿ 작업정보의 부족
Ÿ 운반구에 올라감(작업행동의 결함)
Ÿ 승강문을 강제로 염(작업행동의 

결함)
Ÿ 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음(작업행동의 결함)

Ÿ 주 로프가 빠짐(설비의 결함)
Ÿ 절연방호구의 결여(방호장치의 불량), 

감전(사용 유틸리티의 결함)
Ÿ 협착(방호장치의 불량)
Ÿ 20cm 상승, 리미트 스위치 점검 

(기계,설비의 결함),낙하(방호 미흡)
Ÿ 추락(방호장치의 불량), 수리 후 

작동시험(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Media Management

Ÿ 중앙분리빔 위에서 작업(작업공간의 
불량)

Ÿ 조도가 확보되지 않음

Ÿ 혼자 작업(감독, 지도, 교육, 훈련의 
미흡)

Ÿ 하강하는 엘리베이터에 부딪힘(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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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철거작업 중 사고사례 기준 4M 분석

마) 기타작업 중 사고사례 기준 4M 분석

Ÿ 운반구와 구조물 사이에 근로자 
협착(작업공간 불량)

Ÿ 교육, 훈련, 관리, 감독의 미흡 
표지판 미게시)

Ÿ 환기팬 교체중 감전(전원 차단하는 
등 수칙을 지키지 않음), 교육, 훈련, 
관리, 감독 미흡

Ÿ 관리, 감독, 교육, 훈련 미흡, 작업중 
운반구 상승(표시판 미게시)

Ÿ 관리, 감독 결여, 작업계획 미흡, 
자체 검사 및 보수 불량

Ÿ 매뉴얼, 수칙 미게시, 잠금잠치 관리 
미흡(관리감독의 결여)

Ÿ 수칙 미게시, 매뉴얼, 교육, 훈련 
미흡(관리,감독,교육,훈련 미흡)

Man Machine

Ÿ 승강기와 균형추 사이에 
끼임(작업정보 부적절)

Ÿ 주 로프 용단중 카가 
떨어짐(작업정보 부적절)

Ÿ 보호구 미착용, 작업발판 대신 
균형추를 밟음(작업행동의 결함)

Ÿ 안전장치를 해체(작업행동의 결함)

Ÿ 엘리베이터 추락(기계, 설비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 불량)

Ÿ 지지대가 풀림(방호장치 불량)
Ÿ 카가 떨어짐(기계, 설비의 결함), 

방호장치 미흡
Ÿ 작업발판 및 안전대 걸이 

미설치(방호장치 불량)

Media Management

Ÿ -
Ÿ 관리, 감독, 교육, 훈련 미흡
Ÿ 교육,훈련, 관리,감독의 미흡

Man Machine

Ÿ 무자격자의 형식적 자체검사
Ÿ 나무를 쳐서 뺌(작업정보의 미흡)
Ÿ 내부를 장비없이 살핌 (불안전 행동)

Ÿ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파단(기계, 
설비의 결함), 추락(방호장치의 불량)

Ÿ 추락(방호장치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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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안전작업지침 및 매뉴얼 분석

1) 법령

(1) ISO 14121:1999 Safety of machinery

이 규격은 기계적인 설계를 하는 동안에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절대적인 안전과 보건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지원하기 위

함이다. 이 규칙은 절대적인 안전과 보건 요구사항을 위해 적절성을 가정하기

위하여 주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이 규격은 설계 방법상의 기본적인 지침을 주

기 위한 매뉴얼과 교육훈련 과정에 포함할 곳을 권고한다. 이 규격은 설계의

경험과 지식, 사용, 사고 및 상해와 관련되는 기계류가 기계류 수명의 모든 단

계에 있어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위험성 평가로서 알려져 있는 절

차를 위해 일반적인 개념으로 제정되었다. 수행되어진 위험성 평가를 수락하기

Ÿ 작업이 끝난 것으로 착각(작업정보의 
부적절)

Ÿ 무자격자가 승강기 조작, 
뛰어내림(불안전 행동)

Ÿ 운반구 낙하(기계,설비의 결함), 
안전장치 미설치

Ÿ 운반구 방호울 파손(방호장치 불량)
Ÿ 안전문 미설치
Ÿ 승강기 고장(기계,설비의 결함), 

추락(방호장치 불량)

Media Management

Ÿ 걸려 넘어짐(작업환경 불량)
Ÿ 나무가 승강로에 끼임(작업공간의 

불량)

Ÿ 관리, 감독, 교육, 훈련 미흡
Ÿ 와이어 로프 파단(관리의 결함)
Ÿ 관리의 결함, 교육 ,훈련의 미흡
Ÿ 안전조치 미흡, 관리, 감독, 교육, 

훈련의 미흡
Ÿ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Ÿ 승강기 주전원 미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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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요구된 정보에 대한 지침을 주고, 위험확인, 제거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하

여 서술된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규격의 목적은 기계류의 안전을 제정키

위한 결정과 수행된 위험성 평가를 검증하는데 요구되는 문서화의 종류를 위한

제언을 제공하는데 있다.

(2) ISO/TC 14798: 2006: Lifts(elevators), escalators and passenger

conveyors Risk analysis methodology

이 규격은 2000년에 발행된 규격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켈레이터 및 수평

보행기의 위험성 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확립한 규격이며, 설비

안전이나 성능의 확정 또는 Code와 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 규격에 의해

훈련된 전문가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계획된 규격이다.

이 규격에 의한 위험성 분석은 위험과 그에 대응하는 원인과 영향의 조직적

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인 단계의 연속이다. 이 규격은 치명도와 빈도

(사고 발생 확률)의 평가에 수반되는 위험확인을 할 때에는 개별적인 위험들로

부터 결합된 위험의 정도를 찾아낸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각 위험요소와 영향이 판단되며, 필요하다면 해당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적절한 예방 대책을 통하여 위험을

제거하거나 통제하게 된다.

(3) 승강기 공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작업허가제 신설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감리/감독자에게 승인받

고 작업에 착수, 미승인 시 작업불허(공공공사 작업지침 시행, 2020.06월)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감리/감독자에게 승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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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업에 착수, 미승인 시 작업불허(공공공사 작업지침 시행, 2020.06월)

∙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

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제7장 비계

∙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 제54조(비계의 재료) ①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

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鋼管飛階)

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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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

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

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

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

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

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

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

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

를 할 것

∙ 제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

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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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

∙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

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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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

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

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

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

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

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

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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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

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

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사업주는 바깥지름 및 두께가 같거나 유사하

면서 강도가 다른 강관을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강관에 색 또

는 기호를 표시하는 등 강관의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제62조(강관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

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

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 제6절 시스템 비계

∙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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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

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

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제70조(시스템 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하단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

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

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 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

니되며, 최대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시키도록 할 것

∙ 제6관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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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

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

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

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

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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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규칙>

∙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설치공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승강기

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 제47조(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치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인증서(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안

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말한다) 사본

3. 설치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전기도면 및 기계도면을 포함한다)

∙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

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

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

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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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

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

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

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

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

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

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

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

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

부



Ⅱ. 선행연구 고찰 ∙∙∙∙ 71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

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

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

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

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

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

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

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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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

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1.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안전지침 및 매뉴얼

(1) 엘리베이터 안전작업가이드(안전보건공단, 2019)

가) 엘리베이터 작업별 안전대책

① 공통사항

Ÿ 기본안전수칙

- 작업장에서는 필요한 개인 안전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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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 안전보호구 사용기준

안전모 : 물체의 낙하/비래, 추락 위험 작업 

안전벨트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작업 

안전화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위험 작업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 작업 

절연용 보호구 : 감전 위험 작업 

방진마스크 :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직업

- 추락위험이 있는 곳(높이 2m 이상)에 추락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 설비, 개구부 덮개 설치 등) 

- 전원이 필요 없는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한다. 

- 인증된 양중장비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

며, 양중물 인양 시 하부에 들어가거나 절대로 탑승하지 않는다.

- 회전체 끼임점 주변에 공구 등을 두지 말고 신체가 접촉되지 않

도록 회전체에 안전커버를 설치한다. 

- 인증된 작업발판을 고정하여 사용한다. 승인되지 않은 상·하 동시

작업은 금지한다.

- 작업은 반드시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장 내에서는 반드시 승인된 자만이 작업한다. 

- 신규입사자는 안전교육 이수 후 작업한다. 

- 작업장 내 음주 및 주류반입을 금지하고,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 승강로 내부에서 작업 시 반드시 출입구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 카 운행시 반드시 조속기와 비상정지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 카상부에서 카를 운행시 반드시 점검(수동)모드로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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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상부 및 피트 진입시에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고 2개 이상의

안전 스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카상부 진입 : 카상부 비상정지 스위치, 인스펙션 스위치, 점검용

스위치 등 

피트 진입 : 피트 비상정지 스위치, 도어 스위치 등

[그림 II-22] 엘리베이터 안전 장치 및 작업조건 예시

Ÿ 작업 시 주의사항

- 작업 중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한다.(민소매 작업복 상의 착

용금지) 

- 작업장 이탈 시에는 전동공구, 장비, 승강기 등의 전원 조작스위

치를 차단하고 잠금 조치를 실시한다. (외부인 무단조작 방지) 

- 2인 이상 작업 또는 장비조작 시 반드시 복명복창을 하여 안전상

태를 확인한다.

- 카 운행 시 카 기준 복명복창 실시(예:car up, car down)

- 위험 기계기구에는 규정된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작업 중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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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위험 기계기구, 전동공구 등을 수리/점검시에는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한다. 

- 전동공구 사용 시 작업에 적합한 전용 공구를 사용한다. (합판,

레일 등 절단작업 시 그라인더 사용 금지) 

- 유류, 가스 등 위험물은 지정된 저장소에 보관하고, 1일 사용량만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다. (지정된 보관소가 없는 경우 1일 사용

량 외 반입 및 보관 금지) 

- 강우, 강설, 작업장 결빙 시 전도 및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작업 전 이동통로(작업통로), 작업장소 확인 

20kg 이상 중량물은 반드시 이동 대차사용(인력운반 금지) 

작업장, 이동통로에 작업등을 설치하고 보호망을 부착한다. (단,

작업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대용 조명기구 사용) 

- 작업장 주변은 항상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2) 신규설치

가) 작업공정별 안전대책

① 설치공사 일반

Ÿ <위험포인트>

- 피트(Pit) 깊이 확인, 청소상태 등 확인시 추락 및 낙하물 떨어짐

- 승강로 기울기 확인(피아노선 설치)시 추락 

- 건축물 층간 계단 이용 시 추락 

- 승강로 치수 확인 시 추락 

- 승강로 천정의 인양 후크 확인 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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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헤드(overhead) 높이 및 피트(pit) 깊이 확인 시 추락 

[그림 II-23] 엘리베이터 피트에서의 추락사고 예시

Ÿ <안전작업수칙>

-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

고 작업하여야 한다.

- 승강로 출입용 사다리 설치 등 작업장 내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를 마련하여야 한다.

- 각 출입구 및 작업장소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중”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대는 수직구명줄 등 견고한 부착설비에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운반하역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 작업자 상호간 일정한 신호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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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야 한다. 

② 자재 및 장비 반입

Ÿ <위험포인트>

- 하역운반기계 등 중량물 취급 시 설비와 충돌, 끼임, 깔림

- 승강로 내 자제 반입 시 상부의 각층 개구부, 기계실 바닥 개구부

로 기구 등이 떨어짐 

- 승강로 내 조명 불량으로 인한 작업자 넘어짐 및 추락

- 양중 작업 시 불안전한 줄걸이 등으로 인하여 화물 낙하

Ÿ <안전작업수칙>

- 중량물 운반·설치 시 작업, 지형 및 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승강로의 낙하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천장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권상기 등 인양설비의 정격하중을 확인하고,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지 않아야 한다.

- 작업자 상호간 일정한 신호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

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승강로, 피트 등) 내 조명시설 또는 이동식조명 등으로 적

절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기계실 바닥 개구부 등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승강로 내 작업

Ÿ <위험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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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 상부에서 작업자의 추락 

- 용접 등에 의한 화재 발생 

- 각층 개구부, 기계실 바닥 개구부로부터 기구 등 떨어짐 

- 양중작업 시 불안전한 줄걸이 등으로 인하여 화물 낙하 

- 로프의 인출, 레일 연결, 출입문 설치 시 각 층 차폐막 해체에 따

른 작업자 등 추락 

[그림 II-24] 추락위험의 예시

Ÿ <안전점검사항(공통사항)>

- 전 층 출입구 폐쇄조치는 잘 되었으며 낙하 물건은 정리하였는

가?

- 용접작업 시 불티비산방지포 등을 사용하며 소화기는 비치하였는

가?

- 안전대 부착설비는 설치되었는가? 

- 작업대 운전원이 작동요령을 숙지하였는가? 

- 작업시간 이외에 전원을 차단하였는가? 

- 작업자간의 일정한 신호방법을 수립하고 숙지하였는가? 

- 경광등은 설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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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추에 삽입된 균형추 수량은 적정한가? 

- 피트(Pit) 사다리는 설치되어 있는가? 

- 피트(Pit) 침수 시 대책은 적절한가? 

- 상하 동시 작업을 하고 있는가? (동시 작업 금지)

Ÿ <레일 인양 시 점검사항>

- 로프는 장비에 적합한 규격품이고, 로프에 녹, 꼬임, 소선마모, 단

선이 없는가? 

- 레일이 설치되어야 할 위치에 양중용 구멍이 뚫려 있는가? 

- 활차고정 브래킷은 적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 제어반 및 분전함에 대한 접지는 확실한가? 

- 레일 매달기 작업 시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조치는 적정한가? 

- 레일 매달림 고정 지그(Jig)는 외관 상 파손, 변형 등이 없고 충

분한 강도의 제품을 선정하였는가? 

- 레일 양중용 윈치는 충분한 양중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콘

트롤 장치에 의해 구동되는가? 

- 로프를 시브의 모든 흠에 감았는가? 

Ÿ <레일 인양 시 점검사항>

- 활차의 위치와 메인 시브는 일직선에 있는가? 

- 적재하중의 표시는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었는가? 

- 기계실 바닥의 개구부를 통한 이물질의 낙하방지 대책은 수립되

었는가? 

- 조속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Ÿ <임시카(car)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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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 상부 및 바닥의 안전난간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

가? 

- 리모콘은 규격품이며 비상정지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④ 출입구 설치

Ÿ <위험포인트>

- 승강로 각 층별 출입구의 차폐막 부실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 부

실로 작업자 등 추락

- 작업대가 부적절한 장소에 위치한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끼임 

Ÿ <안전작업수칙>

- 각 출입구 및 작업장소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중”

표시하여야 한다. 

- 작업구간 승강로 내에 작업대가 적절한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 안전대는 수직구명줄 등 견고한 부착설비에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II-25] 경고 표지판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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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카 케이지(Cage) 조립 및 승강로 기기 설치

Ÿ <위험포인트>

- 케이지 상부 작업대 조립 등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중 추락

- 케이지의 부적절한 조립 및 설치로 인한 파손 및 떨어짐 

- 균형추 조립 작업 시 레일 등 고정된 구조물과 끼임 

Ÿ <안전작업수칙>

- 안전대는 수직구명줄 등 견고한 부착설비에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조립계획 및 작업순서)에 따른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⑥ 기계실 설치

Ÿ <위험포인트>

- 기계실 상부 등으로 기기운반 및 이동 중 끼임 

- 기기의 설치 불량으로 임시작업대 또는 케이지(Cage) 낙하

Ÿ <안전작업수칙>

- 중량물 취급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방법과 순서에 맞게 작업

하여야 한다. 

- 동력기계의 성능과 동력전달 계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시방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케이지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시운전

Ÿ <위험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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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운전 중 케이지(cage) 상부 작업차 추락 또는 끼임

- 엘리베이터 전원의 임의조작에 따른 엘리베이터 급정지와 이에

따른 작업자 추락 

- 안전장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케이지(cage) 낙하 

[그림 II-26] 케이지 낙하에 따른 사고사례

Ÿ <안전작업수칙>

- 구체적인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주전원 등은 임의로 조작되지 않도록 시건하고 열쇠는 책임자가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림 II-27] 전원 시건 조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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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떨어짐에 의한 위험방지 준수사항(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9)

가) 작업전 준비사항

① 작업계획,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립도에 따라 다음 사항

을 확인하여야 한다.

Ÿ 비계 등에 사용하는 재료, 수량

Ÿ 비계 등의 치수(높이, 길이, 폭)

Ÿ 건조물의 상황과 건조물 외벽과 비계사이의 틈 간격

Ÿ 사양(출입구, 벽연결, 안전난간, 계단과 계단참 등)과 위치

② 작업현장 및 주변의 상황 등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Ÿ 부지 내 공지의 상황

Ÿ 재료반입의 출입구 위치, 넓이

Ÿ 담, 수목, 우물 등 장애물의 유무

Ÿ 가스, 수도 및 전기 등의 배관 및 배선계통의 위치와 폐쇄의

확인

Ÿ 인접건축물 등의 상황

Ÿ 가공선로의 방호상황

나) 떨어짐, 무너짐 예방 기준

① 이동식 비계

Ÿ 이동식 비계는 작업발판, 주틀 구조부, 승강설비, 안전난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Ÿ 작업발판은 안전인증시험에 합격된 강재발판으로 전면에 깔

아 주틀의 횡가새에 고정하여야 한다.

Ÿ 발판과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은 3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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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작업발판의 끝단 둘레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Ÿ 주틀 구조부는 주틀, 교차가새, 각주 조인트, 수평 교차가새

를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Ÿ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의 층에는 수평 교차가새를 설치하여

야 한다.

Ÿ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에는 브레이크가 장착된 발바퀴를 설

치하여야 한다.

Ÿ 주틀 구조부에는 발판간격이 동일한 사다리(폭 : 30cm 이

상, 발판간격 : 40cm 이하)를 설치하거나, 계단(경사 50° 이

하, 폭 : 40c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Ÿ 작업발판, 틀구조부, 발바퀴, 안전난간 등의 접속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히 결합하여야 한다.

Ÿ 이동식 비계는 가능한 작업장소에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3) 승강기용 시스템비계 안전기준(안)(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9)

가) 안전기준

① 승강기용 시스템비계의 재료 및 제작, 구조 및 설치, 안전작업지침

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편제7장(비계) 및「방호장

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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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8] 승강기용 비계 예

(4)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안전점검표(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가)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별 위험요인, 안전점검사항

<표 II-18> 엘리베이터 안전 Check list

작업별 위험요인 안전점검사항
점검
결과 

1. 설치공사의 특성

- 파트깊이 확인, 청소상태 등 확인시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재해 발생

- 승강로 기울기 확인 시 추락재해 
발생

1) 개인보호구는 착용하였는가?
2) 피트 출입 사다리는 설치되었는가?
3) 각층 출입구에 보호막은 
설치되었는가?
4) 각 측에 피트내 작업중임을 
표시하였는가?
5) 안전대 부착설비는 설치하였는가?
6) 작업책임자는 지정, 선임되었는가?
7) 작업자 상호간 연락 신호체계는 
구축하였는가? 



86∙∙∙∙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에 관한 연구

2. 자재 및 장비 반입

- 권상기 등 중량물 취급시 협착, 깔림 
재해 발생

- 피트내 자재 반입시 상부의 
각층개구부, 기계실 바닥 개구부로 
낙하물에 의한 재해 발생

- 피트 조명불량으로 인한 근로자 
전도 및 추락재해 발생

1) 중량물 운반설치 작업계획은 
수립되었는가?
2) 피트 상부에 낙하물 방호용 선반은 
설치하였는가?
3) 인양기계기구의 정격 용량은 
확인하였는가?
4) 작업장 상호간 신호는 
통일되었는가?
5) 피트내 조명은 충분한가?
6) 기계실 바닥개구부의 덮개는 
설치하였는가?

3. 승강로 내 작업 및 출입구 설치

- 임시 작업대 구동시 기계적 결함 
또는 달기구 손상에 따른 붕괴와 
낙하재해 발생

- 작업대 상부 근로자의 추락재해 
발생

- 용접 등에 의한 화재 발생
- 각층 개구부, 기계실 바닥 개구부로 

낙하물 발생
- 인양중인 부재의 낙하재해 발생
- 로프의 인출, 레일 연결, 출입물 

설치시 각 층 차폐막 해체에 따른 
추락재해 발생

1) 공통사항
- 전 층 출입구 폐쇄조치는 잘 

되었으며 낙하할 물건은 
정리하였는가?

- 용접 등 작업시 비산방지포는 
사용하며 소화기는 비치하였는가?

- 안전대 부착설비는 설치되었는가?
- 작업대 운전원은 작동요령을 

숙지하였는가?
- 작업 이외 시간의 전원차단 방법은 

확실한가?
- 작업자간의 신호방법은 통일하여 

숙지하였는가?
- 경광등은 설치하였는가?
- 균형추에 삽입된 균형추 수량은 

적정한가?
- 피트 사다리는 설치되어 있는가?
- 피트 침수시 대책은 적절한가?
- 상하동시작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가?
 
2) 레일 인양시 점검사항
- 로프는 장비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하는가?
- 로프는 청결하고 녹, 꼬임, 소선마모, 

단선이 없는가?
- 레일이 설치되는 위치에 양중용 

구몽이 뚫려 있는가?
- 활차고정 브래킷은 적정한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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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는가?
- 제어반 및 분점함에 대한 접지는 

확실한가?
- 레일 매달기 작업시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조치는 적정한가?
- 레일고정 지그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견고히  고정되었는가?
- 레일 매달림 고정 지그는 외관상 

파단이나 크랙, 영구변형 현상이 
없는가?

- 레일 양중용 윈치는 충분한 
양중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 로프를 시브의 모든 흠에 감았는가?
- 활차의 위치와 메인시브는 일직선에 

있는가?
- 권상기의 전도방지대책은 확실한가?
- 추의 무게(50kg)는 적정한가?
- 안전 차폐판은 설치하였는가?
- 각층 개구부 주변에 장애물은 

없는가?
- 기계실 바닥은 청결한가?
- 기계실 바닥의 개구부를 통한 

이물질의 낙하방지대책은 
수립되었는가? 

3) 임시작업대 점검사항
- 균형추를 최상층으로 올릴 때 

밸런스는 적정한가?
- 작업대 상부 안전난간대는 

규정품으로 조립되었는가?
- 발끝막이판 폭이 10cm 이상이며 

견고히 고정되었는가?
- 작업대 바닥에 안전난간대는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 리모콘은 규격품이며, E-stop 

switch는 정상 작동하는가?
- 적재용량 표시는 부착 및 준수되고 

있는가?
- 안전장치는 정상작동되고 있는가?
- 주변 정리정돈과 로프 보호조치는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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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안전작업(세이프넷)

① 안전작업수칙

Ÿ 작업발판 부재의 이상유·무를 사전에 점검토록 한다.

Ÿ 피트내부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토록 한다.

- 주변 등의 시청각적 동작은 
양호한가?

4) 출입구 설치
- 외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는 있는가?
- 작업구간 승강로 내에 작업대는 

적정위치에 세워져 있는가?

5) 케이지 조립 및 승강로 기기 설치
- 별도의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가?
- 조립계획 및 작업순서는 준수하는가?
- Cross Head, CWT 조립시 협착 

위험은 없는가?

4. 기계실 기기 설치작업

- 기기운반, 이동 중 협착재해 발생
- 기기의 설치 불량으로 인한 

임시작업대 또는 Cage의 

- 작업지점의 상부작업은 없는가?
- 작업 감시자는 배치되었는가?
- Wire Rope 등 상하 동시작업일 경우 

신호(의사소통)은 적절한가?
- 중량물 취급계획대로 적절하게 

시공하는가?
- 기기의 구동상태와 동력전달 계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각종 정착부분의 고정은 시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가?

5. 시운전

- 시운전 중 Cage 상부 작업차 추락 
또는 협착재해 발생

- 전원 임의 조작으로 불시 정지
- 안전장치 작동 미흡으로 인한 Cage 

낙하 재해 발생

- 시운전 계획은 세부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저속 시운전 위치는 적절한가?
- 전원 연결장소의 시건장치는 되어 

있는가?
- 안전장치 작동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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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작업 전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때

는 작업책임자에게 설치를 요구토록 한다.

Ÿ 피트 내부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는 유로폼 등 자재를 과

다하게 쌓아 두는 행위를 금지한다.

Ÿ 피트 내부로 들어가 작업시에는 작업전 발판이 견고하게 고

정설치 되어 있는지와 틈새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

록 한다.

Ÿ 발판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피트내

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② 피트 내부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 각층마다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토록 한다.

- 작업발판 위에서의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

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

-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은 추락의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안

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내부 마감 작업시의 안전대 걸이시설은 콘크

리트 타설전 매층 2∼3개소의 안전대 걸이용 앵커고리를 매입토

록 한다.

- 작업발판은 매층 그대로 존치시켜 두었다가 골조 완료 시 상층에

서부터 하층으로 순차적으로 해체한다.

③ 피트 내부 작업발판 설치

Ÿ 강한파이프 벽체 관통 방법

- 거푸집 조립 시 옹벽에 슬리브를 설치(3개소 이상)

- 슬리브 구멍에 강관파이프를 꽂고 옹벽 외부에 클램프 체결

- 강관파이프 위에 장선재 설치 후 합판을 깔고 칠선으로 견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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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Ÿ 비계설치 방법

- 피트 내부에 최하층 바닥으로부터 강관비계 또는 틀비계를 설치

- 비계 위에 장선재를 설치한 후, 합판을 깔고 철선으로 견고하게

고정

Ÿ 조립식 브라켓 설치방법

- 콘크리트 구멍에 일직선이 되도록 브라켓을 설치

- 브라켓에 클램프를 이용하여 강관파이프를 견고하게 고정

- 브라켓과 강관파이프 위에 장선재를 설치한 후, 합판을 깔고 철선

으로 견고하게 고정

<표 II-19> 작업절차에 따른 위험요인 및 대책

작업절차 구분 위험요인 안전대책

기계
설치
↓  

엘리베이터
카

설치
↓ 

가드레일
설치

인적요인
- 엘리베이터 가이드로프 

설치작업 중 추락

▶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 근로자는 안전대 착용

물적요인

- 엘리베이터 문 앵커 작
업 중 승강로로 추락

▶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확보 및 안

전대 착용

- 상부의 자재 또는 공구
의 낙하

▶ 각층의 엘리베이터 입구 폐쇄
▶ 자재 정리정돈
▶ 상․하 동시작업 금지
▶ 근로자 출입통제

작업방법
- 기계식 와이어로프의 손

상으로 인한 작업대의 
낙하

▶ 와이어 드럼축에서 와이어가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

▶ 와이어로프가 다른 물체와 접
촉하지 않도록 조치

▶ 작업대차에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

기계 및 
장비

- 용접작업 중 감전
▶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용접기 외함에는 접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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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요약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 재해, 법령, 안전작업지침

및 매뉴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건설업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였다. 사고발생 유형의 경우 추락과 끼임이 주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재해 심층분석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설치공정 파악, 위험분석, 사

고사례 분석, 4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조사 별로 다른 설

치공정 체계를 가지고 있고 공정에 따른 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이 부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사고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고 기인물은 대부분 승강로 내부

와 작업자 부주의로 나타났으며, 사고율은 추락, 낙하, 끼임 순으로 나타났다.

설치작업, 유지 및 보수작업, 해체작업에 대한 공정별 4M 분석을 실시한 결

과를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측면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Man: 작업발판 고정 미확인, 중앙 분리빔 위에서 작업, 작업정보의 미인

지, 운반구에 올라감, 전원 미차단 작업 등의 불안전한 행동 및 작업정보

부적절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 사고의 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불안전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시

및 작업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Machine: 운반수단의 결함, 지지대가 무너짐, 주 로프가 빠짐, 절연방호구

의 결여, 작업발판 및 안전대 걸이 미설치 등의 기계/설비의 결함, 방호장

치 불량, 안전장치의 미설치 등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추락의 사고의

원인이 되는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발판 및 안전대 걸이 미설치가 높은 비

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방호장치와 전용 작업발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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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작업공간의 정리정돈 불량, 조도 미확보 등의 작업환경 불량이 사

고의 주된 원인으로써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 Management: 위험 작업의 1인 작업, 감독의 미흡, 작업계획 미흡, 교육

훈련 미흡으로 인한 작업 미숙련 등의 관리적 요인이 사고를 발생시키는 직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교육과 작업계획 마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규정들은 국내의 경

우, 법령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하였고, 기준,

지침 및 매뉴얼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엘리베이터 안전작업가이드와 승강기안

전공단의 안전기준을 조사하였다. 국외의 경우, 법령으로는 ISO, OSHA, AS

ME의 법령이 존재하였고, 기준, 지침, 매뉴얼의 경우 NIOSH, OSHA, CPWR,

CSAO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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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태조사

1.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작업단계별 위험요인 및 문제점 파악, 직

업실태의 비교분석, 안전작업기준과 전용발판의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대상을 국내 엘리베이터 4대 제조사와 엘리베이

터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문항은 연구진의 개

발 회의, 연구상대역과의 협의 및 진도분석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일반사항, 안전작업기준 개발, 전용 작업발판 개발 및 작업현장 안전 실태 등 4

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제조사는 총 24개 문항, 설치 및 유지

보수 업체는 총 33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방법은 제조사의 경우에는 제조사 본사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의 경우에는 안

전보건공단의 협조를 얻어 본 연구의 대상인 7~1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

조 건축물에 15인승 이하의 일반 승객용으로 기계실이 없는(MRL Type) 엘리

베이터 설치 또는 유지보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하면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16개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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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1) 일반사항

<표 III-1> 엘리베이터 작업실태 관련 설문조사 - 일반사항

설문문항
응답현황

제조사 설치업체

제조사 Q1)
7층 이하의 건축물용 MRL 
Type 엘리베이터를 공급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승객 정원? 

- 9인승:오티스,티센크루프
- 15인승:현대, 미쓰비시

설치업체 Q1)
업체에 소속된 현장직 인원
과 연평균 설치 대수?

- 작업인원:  24.8명
- 설치대수: 237대
- 1인당 설치대수: 9.6대 

Q2) 
작업일수
엘 리 베 이 터 
1대를 기준
으로 설치작
업에 필요한 
작업일수?

저층
(7층 이하)

- 평균 19.3일 - 평균 12.0일

중층
(8∼15층)

- 평균 32.4일 - 평균 19.5일

10인승 이하 - 평균 16.8일 - 평균 12.3일

11∼15인승 - 평균 23.0일 - 평균 16.4일

Q3) 
작업인원
엘 리 베 이 터 
1대를 기준
으로 설치작
업에 투입되
는 인원수?

저층
(7층 이하)

- 평균 2.0명 - 평균 2.4명

중층
(8∼15층)

- 평균 2.3명 - 평균 2.2명

10인승 이하 - 평균 2.0명 - 평균 2.1명

11∼15인승 - 평균 2.4명 - 평균 2.2명

Q4) 제조사 안전관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또는 
현장 방문점검 실시 여부?

- 관리자 배치: 33.3%
- 방문점검: 93.3%

- 관리자 배치: 33.3%
- 방문점검: 93.3%



Ⅲ. 실태조사 ∙∙∙∙ 95

가) 제조사 공급 현황 및 설치업체 연평균 설치대수

본 연구과제의 대상인 7층 이하 건축물용 MRL Type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국내 엘리베이터 4대 제조사에서 주로 공급하는 승객 정원은 9인승 또는 15인

승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에 소속된 현장

직 인원 평균은 24.8명, 연평균 설치대수는 약 237대로서 작업자 1인당 연평균

9.6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작업일수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에 필요하거나 소요되는 작업일수는 건축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저층부에 해당하는 7층 이하에서 4대 제조사는 평균 19.3일이 필요하

지만, 설치업체에서는 평균 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층부에 해당

하는 8층 이상 15층 이하에서 4대 제조사는 평균 32.4일이 필요하지만, 설치업

체에서는 평균 19.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승객 정원을 기준

으로 10인승 이하에서 제조사는 평균 16.8일이 필요하지만, 설치업체에서는 평

균 12.3일이 소요되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에서 4대 제조사는 평균 23일이

필요하지만, 설치업체는 평균 16.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실

제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나 승객 정원에 상관없이 4대 제

조사에서 응답한 필요 작업일수에 비하여 약 60~70% 정도 단축된 일정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작업인원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에 필요하거나 투입되는 작업인원은 건축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저층부에서 4대 제조사는 설치에 평균 2.0명을 필요로 하고, 설치업체

에서는 약 2.4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층부에서는 4대 제조사가 평

균 2.3명이 필요하고, 설치업체에서는 평균 2.2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승객정원에 대해서도 10인승 이하에서 4대 제조사는 평균 2.0명 기준,

설치업체는 평균 2.1명 투입이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에서도 제조사 평균

2.4명 기준, 설치업체 평균 2.2명 투입으로 작업인원에 대해서는 4대 제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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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인원과 설치업체의 실제 투입인원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현장 안전관리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제조사 및 설치업체에서 모두 33.3%

만 배치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조사의 방문점검은 93.3%로 나타났다.

(2) 안전작업기준 개발

<표 III-2> 엘리베이터 작업실태 관련 설문조사 - 안전작업기준

설문문항
응답현황

제조사 설치업체

Q1)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
- 제조사 개발 여부?
- 설치업체 제공 여부? 

- 제조사 개발 : 100% - 제조사 제공: 100%

설치업체 Q1.1)
업체 별도의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 개발 여부 ?

- 자체 개발: 86.7%

Q2)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
- 제조사 제공 여부?
- 설치업체 활용 여부?

- 제조사 제공 : 100% - 현장 활용: 93.3%

Q3)
전문 교육프로그램
- 제조사 개발 여부?
- 설치업체 제공 여부?

- 제조사 개발 : 100% - 제조사 제공: 100%

설치업체 Q3.1)
업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부 

- 자체 개발: 93.3%

Q4)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
- 현장 일치 정도(여부)?

- 현장과 일치: 91.25%
- 현장과 불일치: 8.75%

- 현장과 일치: 73.3%
- 현장과 불일치: 26.7%

설치업체 Q4.1)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
현장과 차이나는 공정?

- 승강로 레일설치: 33.3%
- 카틀 작업대에서 레일 

설치: 26.7%
- 권상기 설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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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 개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용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은 국내 4대 제조사에서

모두 개발하였으며, 설치업체에서도 제조사에서 개발한 지침 또는 매뉴얼을

100%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지침 또는

매뉴얼과는 별도로 약 87%의 설치업체에서 자사의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침 또는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 제공 및 활용

제조사에서 개발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용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을 설

치업체에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설치업체의 약 93%가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전문 교육 프로그램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용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과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또한 모든 제조사에서 개발하였으며, 설치업체에서도 제조사에서 개

발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100%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약 93%의 설치업체에서

자사의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의 현장 일치 여부

4대 제조사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용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이 현

장에서 실제 이뤄지는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

지만, 설치업체에서는 약 73%만 일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설치업체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작업단계는 승강로 레일 설치 공정이 약

Q5)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
- 잘 활용되기 위한 조건

- 현장적용성 확대:62.5%
- 강제 이행: 37.5%
- 전문교육:25%
- 현장점검확대:12.5%
- 이행시 인센티브:12.5%

- 현장적용성 확대: 66.7%
- 이행시 인센티브: 66.7%
- 전문교육: 20%
- 강제 이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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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카틀 작업대에서 레일 설치 공정이 약 27%, 권상기 설치가 약 20%로 조

사되었다.

마)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의 활용 조건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용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제조사에서는 현장 적용성의 확대가 약 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침 또는 매뉴얼의 강제 이행이 약 38%, 전문교육 실시가 25% 다

음으로 현장점검 확대 및 이행 시 인센티브 제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설치업체

에서도 안전작업지침 및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 확대가 약 67%로 가장 높았지

만, 이행 시 인센티브 확대도 약 67%로 동일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교육 및

강제 이행이 각각 20%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안전작업기준의 개발과 관련한 자유의견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 현장의 실제 골조 상태와 설계도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설치방법에

대한 작업지침 또는 안전가이드의 개발, 엘리베이터 설치 공법이나 공정(작업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내용을 안전작업기준 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조사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안전작업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전용 작업발판 개발

<표 III-3> 엘리베이터 작업실태 관련 설문조사 - 작업발판

설문문항
응답현황

제조사 설치업체

Q1)
설치 및 안전성 검토 기준
- 제조사 개발 여부?
- 설치업체 제공 여부? 

- 제조사 개발 : 100% - 제조사 제공: 73.3%

Q2)
설치 및 안전성 검토 기준

- 제조사 제공 : 100% - 현장 활용: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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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 작업발판에 대한 설치 및 안전성 검토 기준

엘리베이터 설치용 작업발판에 대한 설치 및 안전성 검토 기준은 국내 4대

제조사에서 모두 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설치업체에서는 제조사에서 개

발한 설치 및 안전성 검토 기준에 대해서 약 73%만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나)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 제공 및 활용

제조사에서 개발한 엘리베이터 설치용 작업발판에 대한 설치 및 안전성 검

토 기준을 설치업체에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설치업체의 약 93%가 제조사로

부터 제공받은 설치 및 안전성 검토 기준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 현행 작업발판의 안전성 및 작업편의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용 작업발판에 대해서 제조사는 약

63%, 설치업체는 약 60% 정도로 작업자의 안전보장 및 작업 편의성을 제공한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행 작업발판의 문제점으로는 제조사

및 설치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작업발판의 비규격화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발판의 구조와 안전성 부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설치

- 제조사 제공 여부?
- 설치업체 활용 여부?
Q3)
현행 작업발판
안전성 및 작업편의성 여부?

- 안전성 및 설치 편의
성 제공: 62.5%

- 안전성 및 설치 편의성 
제공: 60% 

Q3.1)
현행 작업발판
- 사용 시 문제점 

- 비규격화: 57.1%
- 발판의 구조: 12.5%
- 안전성 부족: 12.5%
- 작업자능력부족:12.5%

- 비규격화: 53.3%
- 발판의 구조: 33.3%
- 안전성 부족: 20%

설치업체 Q3.2)
현행 작업발판
- 사용 시 불편함의 원인?

- 작업공간 부족: 60%
- 작업통로 부족: 20%
- 안전조치 부족: 20%

Q4)
전용 작업발판
- 전용발판의 개발 필요성?

- 개발 필요:87.5% - 개발 필요: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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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현행 작업발판의 사용 시 불편함에 대해서는 작업공간의 부족이

60%, 다음으로 작업통로의 부족과 심리적 불안감을 포함한 안전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전용 작업발판 개발의 필요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용 작업발판을 개선한 전용 작업발판

개발에 대해서 오티스를 제외한 3개 제조사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설

치업체에서는 약 87%가 전용 작업발판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현행 작업발판의 개선 또는 전용 작업발판의 개발과 관련한 자유의

견으로 제조사에서는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범용성의 확보, 작업발판을 구성하

는 부재들의 운반 용이성 확보, 작업발판의 작업성 고려, 설치업체에서 부담없

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성 확보, 대형 건설사의 통일된 안전기준과 이에 따

른 작업발판의 개발, 2명 이상의 작업인원과 소요 자재 중량을 지지할 수 있으

며 설치 및 이동이 편리한 구조의 확보, 승강로로 진입하지 않고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치업체에서는 작업발

판의 휴대성과 편의성 확보, 작업자의 이동 동선의 용이성, 작업발판의 경량화,

승강로에 맞는 규격화 및 작업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4) 작업현장 안전 실태

<표 III-4> 엘리베이터 작업실태 관련 설문조사 – 작업현장 안전

설문문항
응답현황

제조사 설치업체

Q1)
사고 발생의 원인

- 불안전행동: 75%
- 공사기간 단축: 37.5%
- 보호구 미착용:25%
- 불안전 상태 : 25%
- 안전시설 미설치: 25%

- 공사기간 단축: 60%
- 불안전행동: 33.3%
- 안전시설 미설치: 20%
- 보호구 미착용: 13.3%
- 기타
  : 설치비 단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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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 공정의 촉박함

Q2)
작업발판 이상 유∙무 확인
- 제조사 절차 수립 여부?
- 설치업체 제공 여부?

- 제조사 수립: 100% 
- 점검부위
 : 비계, 작업발판 상태
 : 발판 결속선 고정
 : 점검표 작성 및 부착

- 제조사 제공: 93.3%
- 점검부위
  : 조립부 체결 상태
  : 발판 체결 상태
  : 비계 체결(고정)상태
  : 볼트 조임 상태

Q3)
작업 중 안전장치 해체

- 제조사 수립: 62.5%

- 해체 경험 있음: 46.7%
- 해체 대상
  : 안전고리 71.4%
  : 안전모 57.1%

설치업체 Q3.1)
작업 중 안전장치 해체
- 안전장치 해체 이유? 

- 작업형태에 안맞음: 60%
- 불편함: 33.3%

Q4)
작업발판 구조 변경
- 제조사 절차 수립 여부?
- 설치업체 제공 여부?

- 제조사 수립: 71.4% - 제조사 제공: 46.7%

설치업체 Q4.1)
작업발판 구조 변경
- 비계 구조 변경 경험? 

- 변경 경험 있음: 26.7%

설치업체 Q4.2)
작업발판 구조 변경
- 안전난간, 발판, 지지대 

등의 해체 또는 이동 
경험? 

- 해체 경험 있음: 60%
- 해체(이동) 대상
  : 발판 77.8%
  : 안전난간 44.4%
  : 강관지지대 33.3%

설치업체 Q4.3)
작업발판 구조 변경
- 비계 또는 발판의 추가 

설치 경험? 

- 추가 경험 있음: 66.7%
- 추가 설치 용도
  : 작업공간 확보
  : 레일 브라켓 설치
  : 형판 작업

Q5)
작업발판(비계) 불량
- 제조사 신고?
- 설치업체 경험? 

- 제조사 신고: 37.5%
- 불량 대상 
  : 설치불량 33.3%
  : 승강로의 변수

- 불량 경험 있음: 86.7%
- 불량 대상
  : 설치 불량 53.8%
  : 구조 불량 38.5%
  : 자재 불량 23.1%

Q5.1)
작업발판(비계) 불량
- 제조사 조치?
- 설치업체 조치? 

- 설치업체 연락: 85.7%
- 제조사 연락: 14.2%
- 현장에서 조치: 14.2% 

- 설치업체 연락: 53.3%
- 현장에서 조치: 46.7%
- 제조사 연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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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시 사고 발생 원인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조사에서는 작

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공사기간의 단축, 작업발판의 불안전한 상태 및 보호구

미착용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치업체에서는 공사기간의 단축이 60%로 가장 응

답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안전시설 미설치, 보호구 미

착용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낮은 설치 단가와 촉박한 설치

공정이 있었다.

나) 작업발판의 이상 유무 확인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전 작업발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4대 제조사는 모두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 부위는 작업 발판의 상태, 결속

선 고정 여부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설치업체의 93%가 제조사로부터 작

업발판의 이상 유무 확인 절차를 제고 받고 있으며, 주요 점검 부위는 조립부

체결 상태, 발판 및 비계 체결 상태 및 볼트 조임상태 등으로 조사되었다.

다) 작업 중 안전장치 해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작업 편의를 위하여 안전장치 및 보호구 등을 전

부 또는 일부 해제와 관련하여 제조사의 62.5%가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설치업체에서는 약 47%가 안전장치를 해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해제 대상은 안전고리가 약 71%, 안전모가 약 57%

Q6)
작업의 조기종료
- 제조사 요청 여부?
- 설치업체 요구 여부?

- 제조사 요청: 75%
- 요구자
 : 건축주: 83.3%
 : 현장 담당자: 33.3%

- 경험 있음: 100%
- 요구자
  : 건축주: 60%
  : 현장 담당자: 53.3%
  : 제조사, 비계업체 6.7% 

설치업체 Q7)
카 설치 후, 운행
- 타 공종의 보조를 위한 

엘리베이터 운행 여부?

- 운행 경험 있음: 20%
- 대상 공종
  : 철골구조, 벽체 마감, 

소방 스위치 설치, 현
장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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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되었다.

라) 작업발판의 구조 변경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작업의 편의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거나 용되 외

사용을 위하여 작업발판의 구조 변경과 관련하여 제조사의 71.4%가 절차를 수

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설치업체에서는 약 47%가 제조사로부터 관

련 절차를 제공받거나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설

치업체에서 비계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가 약 27%, 안전난간이나 발판 및 지지

대 등의 해체나 이동을 한 경우가 60%였으며, 이들 중 주요 대상은 발판이 약

78%, 다음으로 안전난간이 4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비계 또는 발판

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 약 67%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작업발판의 불량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전 또는 중간에 비계의 설치불량, 구조불량 또는 자재

불량과 관련하여 제조사의 약 38%가 설치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설치업체에서는 약 87%가 작업발판의 불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불량을 경험한 대상은 설치 불량이 약 54%, 구조 불량이 약 39%로 나타

났다.

바) 작업의 조기종료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예정공기보다 조기에 작업을 종료하는 요구와 관

련하여 제조사에서는 건축주 및 현장 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설치업체에 요청을

한 경우가 75%로 조사되었고, 설치업체에서는 건축주, 현장담당자 또는 제조사

로부터 작업의 조기종료를 요청받는 경험이 100%로 나타났다.

사) 엘리베이터 사전 운행

카 설치 후 철골구조 작업, 벽체 마감 또는 소방스위치 설치 등 다른 공종의

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업체의 20%가 엘리베이터를 사전에 운행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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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작업실태 비교·분석 및 사고예방활동 사례 발굴

1) 국내·외 작업실태 비교·분석 및 사고예방활동 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제조사 안전작업수칙과 사고예방활동 사례를 비교・분석하

였다.

<표 III-5> 국내‧외 작업실태 조사 흐름도

(1) 대공정 분류

대공정 분류는 안전보건공단의 엘리베이터 안전작업가이드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의 대공정을 비교·분석하였다.

1단계 대공정 분류 

▼

2단계 국내 및 국외에 대한 기본 작업공정 비교 (작업실태 비교)

▼

3단계 국내 및 국외에 대한 안전수칙 비교

▼

4단계 국내 및 국외에 대한 작업위험요인 비교

▼

5단계 국내 및 국외에 대한 재해예방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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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6> 국내‧외 작업실태 조사 – 대공정 분류

구
분

국내 국외

안전보건
공단

엘리베이터
안전작업
가이드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오티스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Suzhou Asia 
Fuji Elevator

(Japan)

Federal 
Elevator
(Canada)

European 

Lift 

Association

대
공
정

설치공사
일반

엘리베이
터 설치
준비 및
형판설치

비계 작업
대 및
인양 브라
켓 설치
형판작업

현장답사
및 
작업준비 
형판 설치

엘리베이
터 설치
준비(공구 
등 자재준
비)

현장답사
및 점검

현장진입

자재 및 
장비 반입

기계실
설치

레일 및
브라켓
설치

자재 및 
장비 반입, 
양중 준비 
및 작업

템플릿
홀더 제작
및 삽입

비 계 조 립 
및
기계실
작업

승강로 내
작업

카 및 카 운
터 케 이 스
설치 
(60m/min
적용)

승강로
부품 설치

상부 작업
대 및
레일 설치

레일지지
대 및
가이드레
일 설치
(비계포
함)

비계조립
및 레일 
설치(앵커
볼트설치),
기초레일
설치 

승강로 
작업

출입구
설치

승강로
부품 설치

작업대
해체

안전 차폐
판, 생명
선, 출입구 
설치

카 및
카 출입구 
설치

카프레임
설치

비계 및 
작업발판
위 작업

카케이지
조립 및
승강로
기기 설치

도어 설치
엘 리 베 이
터 도어
설치

카케이지 
조립 및 
승강로
기기 설치

케이블 
시스템
설치

케이블
설치

배선 및 
접지

시운전 시운전 시운전 시운전
배선 및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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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작업 공정

국내 및 국외에 대한 기본 작업공정은 안전보건공단 엘리베이터 안전작업

가이드에 근거하여 작업실태와 같이 비교하였다.

<표 III-7> 국내‧외 작업실태 조사 – 기본 작업공정 분류

구
분

Step

국내 국외

안전보건
공단

엘리베이터
안전작업
가이드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오티스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Suzhou 
Asia Fuji 
Elevator
(Japan)

Federal 
Evevator
(Canada)

European 

Lift 

Association

기
본
작
업
공
정

Step.
1

착공전 현
장답사 및 
실측

안전 주의
사항
현장준비

현장조사
안전대책
수립

현장답사 메인전기, 
설계도면, 
칫수확인, 
작업스케
줄, 작업
안전규칙, 
현장 청소

현장답사 
및 점검
( 정 부 가 
제공한 치
수, 브라
켓 지지대 
적용 장소  
및 간격, 
샤프트 배
관등의 점
검 등)

현장 진입

Step.
2

착공 (사
무실/창고, 
안전차폐
판, 생명
선 설치)

착공준비
안전모 착
용 및 낙
하물 주의

Step.
3

장비/자재 
하역 및 
운반

자재 하역 
및 운반

자재 하역 
및 반입

기계실 진
입(사다리 
상태 점검 
및 추락 
방지 난간 
설치 확인)

Step.
4

상부작업
대 설치

비계조립
형판 설치 
및 주의사
항
권상기 설
치
조속기 및 

최상층 비
계 작업대 
설치 자재
양중
인양 브라
케트 설치 
윈치 설치

상부작업
대 설치
(전문 설
치업체 시
공)
안전 차폐
판 및 생

비계 설치

비계조립 
및 레일설
치(앵커볼
트 설치) 

기계실 내 
작업(추락 
방지 장비 
착용 및 
안 전 난 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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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기 로
프 텐셔너 
설치
로핑

명선 설치

Step.
5

양중 준비 
및 작업

인양 브라
케트 추가
설치 권상
기 양중 
준비

양중 준비 
및 작업

개구부 작
업(개구부 
진 입 방 지
대 설치 
및 움직이
는 기계의 
전원을 차
단)

Step.
6

형판설치

상부형판
설치
레일 매달
기 용 아
이너트 설
치
임시조속
기 설치
하부형판 
설치

형판 설치

승강로 진
입(기계의 
전원 차단 
및 카를 
최 상 층 에 
위치시킴)

Step.
7

기초레일 
설치

1번 레일 
설치 및
레일 매달
기

기초레일 
설치

기초레일 
설치

승강로 내 
작업(추락 
방지 난간 
설치 확인 
및 추락 
방지 보호
장비 착용)

Step.
8

임시 카 
프레임 설
치

체대 조립
카상부 안
전난간 설
치
판넬조립
균형추 설
치
콤판체인 
밸런스 웨
이트 설치
버퍼 설치

레일 반입
CWT측 레
일 매달기
DEH측 레
일 매달기

카프레임 
설치

카프레임 
설치

승강로 내 
카 위에서 
작업(안전
거리 및 
공간 확보 
및 카의 
중간에 위
치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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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a200 
레일 설치
시 주의사
항

Step.
9

레일 설치

가이드 레
일 설치
lock life 
device 설
치
피트 스크
린 설치
리미트 스
위치 설치
F i n a l 
CAM 설
치
랜딩 스위
치 설치
Traveling 
cable 고
정
PIT 사다
리 설치
각종 스위
치와 조명 
설치 기준

상부 레일 
브라케트 
설치
버퍼 설치
하부 레일 
브라케트 
설치

레일설치

호이스팅 
로프 설치
카 설치

레일설치

승강로 내 
피 트 에 서 
작업(안전 
핸들 잠금 
및 카를 
완벽히 고
정)

Step.
 10

구동부
설치

구동부 설
치

도어 오퍼
레이터 설
치

승강로 내 
사다리 위
에서 작업
(생명선 결
속 및 추
락 방지 
장비 착용)

Step.
 11

저속
시운전

저속시운
전

스피드 고
버너 설치

승강로 내 
서 스 펜 션 
시스템 작
업(카를 고
정 및 안
전장치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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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2

로프걸기

균형추 프
레임 반입
서브 웨이
트 적재
카프레임 
조립 임시 
카 구성
조속기 설
치
조속기 로
프 체결
균형추 매
달기
균형추 측 
벨트 걸기
카측 벨트 
걸기
DEH측 벨
트 터미네
이션 설치
제 어 반 , 
드라이브 
설치 MSK
시운전
임시카용 
서브웨이
트 적재
균형추 매
달기 룰 
제거
레일 브라
케트 설치
권상기 매
달기 룰 
제거 최상
층 작업대 
해체

로핑 작업

적외선 멀
티 빔 스
크린 설치

로 프 걸 기
(로프의 컨
디션 확인 
및 매달린 
중량물 근
처에 있지 
않기)

본조속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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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3

출입구
설치

출입구와 
도어 시스
템 개요
Hall sill 
설치
삼방틀
(Jamb)
설치
홀도어
설치
카헤더
설치
side 
opening 
도어 설치

출입구 설
치

출입구 설
치

컨트롤 케
비넷 설치

비계 위 
작업(전문
가를 통한 
비계 상태 
점검 및 
최대 중량 
초과 하지 
않기)

Step.
14

승강로 케
이블 설치

승강로 케
이블 설치

케이블 시
스템 설치

케이블 설
치

임 시 작 업 
발판 위 
작업(전문
가를 통한 
발판 상태 
점검 및 
발판의 안
전한 진입
로 확보)

Step.
15

카 판넬 
설치
고속시운
전

카 판넬 
조립
승강로/카 
배결선 카
도어 설치
고속 시운
전

카 판넬 
설치
카 부품 
설치
카 도어 
오퍼레이
터 설치
층별 승장 
도어/ 레
벨 조정 
및 기타 
작업

시그널 시
스템 설치
배선 및 
접지

배선 및 
접지(배선
을 절단 
후 자리를 
떠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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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전 수칙

가) 국내 및 국외에 대한 안전수칙은 안전보건공단 엘리베이터 안

전작업 가이드에 근거하여 비교하였다.

<표 III-8> 국내‧외 안전수칙

구분 안전수칙 내용

안
전
수
칙

안전보건공단 
엘리베이터
안전작업
가이드

Ÿ 높이 2m 이상 추락방지 조치
Ÿ 전원이 필요 없는 작업시 전원 차단
Ÿ 인증된 양중장비를 용량에 맞게 사용
Ÿ 회전체에 안전커버 설치
Ÿ 인증된 작업발판을 고정하여 사용
Ÿ 상하 동시 작업 금지
Ÿ 작업지휘자 지휘 하 작업 실시
Ÿ 신규입사자는 안전교육 이수 후 작업
Ÿ 작업장 내 음주 흡연 금지
Ÿ 내부 작업 시 출입구에 안전펜스 설치
Ÿ 카를 운행시 조속기와 안전블록 작동
Ÿ 카상부에서 카 운행 시 수동모드 운행
Ÿ 카상부 및 피트 진입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고 2개 이상

의 안전스위치 확보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안전작업지침서
설치작업매뉴얼

설치천
Ÿ 안전보호장치 검사 (비계, 안전망, 안전헬멧, 안전밸트 등)
Ÿ 기계장비 및 전기설비 검사 (전기용접기, 호이스트)
Ÿ 보조 공구 검사 (산소, 아세틸렌)
Ÿ 설치주변 정리, 승강로 안전 주의, 출입구 보호 화재/ 안

고속 시운
전
컴펜체인 
및 컴펜체
인 브라켓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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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방 및 검사
Ÿ 안전을 위해 안전칸막이를 해야하며 화재 방지에 주의

승강로 안전 주의:
Ÿ 비계설치, 제거 도는 변경시 엘리베이터 설치 인워니 있

어야 하며 설치과정에 알맞은 작업복, 안전화, 안전헬멧, 
안전벨트 등을 착용, 상하 동시 작업 금지

출입구 보호: 
Ÿ 승강로 출입구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추락 위험 등을 상기시키는 위
험표시판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

화재 예방 : 
Ÿ 휴대용 절단기, 용접 기구 및 가스 절단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화재 예방에 주의
Ÿ 안전장소에 가연성 물질 및 화재 위험성 물질 등 별도 보

관

안전예방: 
Ÿ 용접, 가스절단, 드릴을 이용한 홀 가공시 반드시 보호안

경 착용

오티스
엘리베이터
설치지도서

Ÿ 현장 답사 및 승강로 실측시 항상 규정된 작업복 및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
트를 체결

Ÿ 외부인 접근을 통제하고 크레인 장비 등을 이용하여 차량
에서 장비/자재를 하역, 운반

Ÿ 카 상부 및 피트 진출입 절차를 준수
Ÿ 카벽 철판의 절단 부위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
Ÿ 카 상부에서는 항상 안전벨트를 카 상부 안전난간대 또는 

생명선 등에 체결
Ÿ 승강로 내 상 하부 동시 작업 금지
Ÿ 반드시 2인 1개조로 작업
Ÿ 중량물 하부 등 작업 반경내 접근을 금지
Ÿ 기계실과 승강로 상 하 동시작업 금지
Ÿ 카 프레임의 전체 무게를 감안하여 받침대 설치
Ÿ 세이프티 디바이스와 플랫폼 등 중량물을 조립할 때에는 

자중 이상의 정격 용량을 갖는 양중 기계기구를 사용
Ÿ 양중물을 묶어 양중 기계 기구에 걸때는 로프 가공 또는 

벨트 슬링과 샤클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묶음
Ÿ 케이블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 손상이 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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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안전한 경로로 포설하고 임시 덮개로 보호
Ÿ 교체시 반드시 1:1로 실시하며 교체 작업을 카 상부에서 

실시할 경우 각 층 출입구 전면 차폐를 실시하고 안전벨
트를 카 상부 안전난간대에 체결

Ÿ 카 운행 시 상호간 복명복창
Ÿ 기계실, 카 주위, 피트, 승강로가 카 운전에 적합한지 확

인
Ÿ 카 상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Ÿ 카 상부에 탑승 시 승강장 도어를 열고 카의 유무를 확인 

후 자동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
Ÿ 카 상부에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고속운전 금지
Ÿ 제어반 동력을 체크 할 시 전원 차단 후 작업

현대 
엘리베이터
안전작업매뉴얼

자재 하역 및 반입:
Ÿ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Ÿ 자재를 적재하는 장소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Ÿ 작업장소 및 운반경로(작업통로) 확인
Ÿ 중량물의 중량 및 무게 중심 확인
Ÿ 장비/자재 반입은 지게차 등의 장비를 활용
Ÿ 장비/자재 반입을 하는 작업장 주변에는 신호수를 배치 

및 지시에 따름
Ÿ 작업장 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 (문제가 있을 경우 지게

차가 전도될 위험이 있음)
Ÿ 자재는 뉘여서 보관 및 로프 등으로 묶어 전도되지 않도

록 함
Ÿ 자재 적재/보관 장소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담당자 및 연

락처 기재)
Ÿ 운반 작업 시 보호장갑 착용
Ÿ 호이스트(Hoist)를 이용하여 자재 운반 시 호이스트 안전

수칙 준수

상부 작업대 설치 (전문 설치 업체 시공):
Ÿ 상부 작업대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동반추락 위험이 없

는 견고한 구조물 또는 16mm 아이너트에 안전벨트 체결
Ÿ 자재 양중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상부 작업대를 해체해

야 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원상 복구 조치
Ÿ 상부 작업대의 설치 상태가 불안전할 경우 시공업체에 의

뢰하여 조치
Ÿ 승강장에 제어반이 설치되는 경우, 출입구에 파이프 서포

트(2개소 이상 고정)를 설치하여 경사지지대를 고정

안전 차폐판 및 생명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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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출입구 및 개구부의 안전 난간대 설치 상태를 확인
Ÿ 안전난간대 및 안전 차폐판을 설치할 때에는 안전벨트를 

체결해 승강로 내 추락 위험 방지
Ÿ 착공 시 각 층 출입구 및 개구부에 안전 차폐판을 설치

(승강로 내로 낙하, 비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출입구를 
전면 차폐)

양중 준비 및 작업:
Ÿ 승강로 천장면에서 양중용 후크의 매립 상태 확인(천장면

에서 후크 끝 단까지의 거리가 100~200mm인지 육안으
로 확인)

Ÿ 양중 작업전에는 반드시 후크 테스트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인

Ÿ 양중자재에 보조 로프 설치

상부 형판 설치:
Ÿ 작업 전에 상부 작업대 및 작업 발판의 고정 상태를 확인

하고, 승강로 내부에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체결하고 작
업

Ÿ 형판재를 재단할 때에는 전동 공구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Ÿ 출입구 형판 피아노선을 기준으로 승강로 거리 실측시 승
강로 내로 추락하지 않도록 출입구 외부에 안전벨트 체결 
후 작업

레일 매달기 용 아이너트 설치:
Ÿ 앵커볼트 직경에 따른 아이너트의 천공 깊이 및 사용 하

중을 확인하여 사용

임시 조속기 설치:
Ÿ 임시 조속기가 설치된 상태에서는 하향 운전시를 제외하

고, 조속기 트립 상태를 유지
Ÿ 메인 로프 체결 후, 카 레일(카 히치 측) 조속기 설치 위

치에 본 조속기를 설치

하부형판 설치:
Ÿ 출입구 개구부 및 승강로 상부를 사전 점검하여 낙하 위

험 요소를 제거
Ÿ 누수, 결로 습기로 인한 감전에 주의
Ÿ 피트 사다리 설치전 피트로 진출입 할 경우, 이동식 사다

리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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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레일 설치 및 레일 매달기:
Ÿ 양중용 후크, 윈치, 와이어로프, 샤클의 용량 및 상태 확

인
Ÿ 레일 양중 및 매달기 작업 시 레일 낙하 및 신체 협착 주

의
Ÿ 높이 2m 이상의 작업공간 및 자재반입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동반 추락 위험이 없는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
벨트 체결

Ÿ 용접 작업 중 반드시 용접장감, 용접 보안면 등의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카 프레임 설치:
Ÿ 윈치를 이용하여 승강로 내부로 카 프레임 자재를 반입할 

때에는 자재에 협착되지 않도록 주의
Ÿ 중량물 무게에 적합한 윈치 용량을 사용하고 윈치 용량을 

초과하는 중량물은 양중하지 않음

레일 설치:
Ÿ 생명선 설치 및 추락 방지대(코브라)에 안전벨트를 체결

한 상태에서 레일 브라켓 설치 작업 진행
Ÿ 윈치로 카를 운전하여 카 상부에서 레일 1, 2차 브라켓을 

설치하며, 하향 운전시를 제외하고 조속기는 항상 트립된 
상태 유지

Ÿ 카가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할 때에는 세이프티 디바이스
의 깁을 레일에 고정

Ÿ 용접 작업 중 반드시 용접장갑, 용접보안면 등의 안전 보
호구를 착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구동부 설치:
Ÿ 구동부, 구조물, 권상기를 카에 싣고 상향 운전 할 경우, 

윈치 하중을 고려하여 양중
Ÿ 구동부를 설치 시 구동부 구조물 및 권상기의 전도 및 끼

임에 주의

저속 시운전:
Ÿ 전원 공급 시 감전 사고에 유의하며, 모든 케이블 커넥터 

연결 및 제거는 제어반의 주 전원을 차단 후에 진행
Ÿ 작업 완료 후 제어반은 시건조치 및 전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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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핑 작업:
Ÿ 로프를 쉬브에 걸 때, 로프가 쉬브 홈에 정확히 걸려있는

지 확인
Ÿ 로핑 작업 중, 쉬브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
Ÿ 바빗을 채울 때는 화상 주의

본 조속기 설치:
Ÿ 메인 로프를 체결 후 카레일-카히치측 조속기 설치 위치

에 본 조속기 설치
Ÿ 본 조속기를 설치하기 전 세이프티 디바이스 깁을 레일에 

고정 후 다음 작업

출입구 설치:
Ÿ 카 내부에서 출입구 설치 작업 진행
Ÿ 도어를 설치 후 인터룩 후크를 걸어 도어가 임의로 개방

되는 것을 방지
Ÿ 잠 설치 후 승강장 도어가 미설치되는 경우 안전난간대 

및 안전 차폐판을 필히 설치하여 승강로 출입구를 전면 
차폐

Ÿ 잠, 도어 절단부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
Ÿ 출입구를 설치 시 리모콘의 E-STOP SW를 눌러 안전라인

을 차단 후 작업
Ÿ 원활한 판넬 조립을 위하여 최하층 출입구 설치는 판넬을 

조립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

승강로 케이블 설치:
Ÿ 승강로의 케이블을 설치 시 카 내부에서 진행
Ÿ 제어반의 주 전원 차단기를 반드시 OFF한 후에 승강로 

케이블의 커넥터를 결선

카 판넬 설치:
Ÿ 카 판넬 조립은 최하층에서 작업
Ÿ 판넬 조립 시 리모콘의 E-STOP SW를 눌러 안전라인 차

단 후 작업
Ÿ 3,9번 판넬이 카 내부에서 조립 가능하여 카 판넬 설치는 

카 내부에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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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부품, 카 도어 오퍼레이터 설치 및 층별 승장 도어/ 레벨 
조정 및 기타 작업:
Ÿ 카를 이동하며 작업시 카와 승강로 사이로 신체가 협착되

지 않도록 주의
Ÿ 카 도어 및 카를 정지하여 작업 시 리모콘의 E-STOP SW

를 눌러 안전라인을 차단 후 작업
Ÿ 제어반의 주전원 차단기를 반드시 OFF한 후 카 주의 커

넥터를 결선
Ÿ 카 상부 및 피트 진출입 절차를 준수

고속 시운전:
Ÿ 제어반 메인 전원을 OFF 한 뒤 모든 케이블의 커넥터를 

연결하고, 점퍼 커넥터를 취외함
Ÿ 브레이크, 조속기, 세이프티 디바이스, 상하부 강제감속스

위치 및 종점 스위치를 점검

컴펜체인 및 컴펜체인 브라켓 설치:
Ÿ 호기 사양에 따라 컴펜체인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 매뉴얼

을 참조하여 설치하며, 설치 시 컴펜체인이 빠지지 않도
록 견고히 고정

European
Lift
Association

추락 방지 장비 착용:
Ÿ 가드레일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 설치(카 상단, 임시작업발

판, 비계, 빌딩의 모서리, 승강로 및 개구부)
Ÿ 전신 안전벨트 착용
Ÿ 결속점 설치(카에서 작업시 진입 전 설치하고 카에서 나

온 후 해체)
Ÿ 생명선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 설치(임시작업발판, 카에서 

밧줄이 없는 경우, 카가 부분적으로 조립된 경우, 사다리 
위에서 작업 시)

건설현장 진입:
Ÿ 안전모를 항상 착용
Ÿ 작업자 위 낙하물에 대해서 항상 경계
기계실 진입:
Ÿ 사다리의 상태를 작업 전 항상 확인
Ÿ 즉흥적으로 고안된 진입 장비를 절대 사용하지 말 것
Ÿ 안전가드레일이 없는 빌딩의 모서리에는 절대 가지 말 것
Ÿ 낙하 거리가 3미터 이상인 경우 추락 방지 장비가 설치되

어 있는 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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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어두운 경우 휴대용 라이트를 사용할 것
기계실 내 작업:
Ÿ 추락 방지 장치 없이는 개구부에 접근하지 말 것
Ÿ 가드레일 설치를 확인할 것
Ÿ 전류가 흐르는 장비 근처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

원을 차단할 것
Ÿ 절연 장갑을 착용할 것
Ÿ 움직이는 기계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말 것
Ÿ 엘리베이터의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할 것
Ÿ 카메라를 통해 수동으로 문을 개방하려는 사람이 있는 지 

감시할 것
랜딩 작업:
Ÿ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에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할 것
Ÿ 엘리베이터가 사용 가능하지 않다는 알림표시를 부착할 

것
Ÿ 엘리베이터 도어가 기계적으로 잠겨있는 지 확인할 것
Ÿ 피트에서 작업시 엘리베이터 문을 개방해 놓지 말 것
Ÿ 카가 뒤에 없는 경우 엘리베이터 문을 개방하지 말 것
Ÿ 움직이는 기계에서 작업 전에 전원을 반드시 차단할 것
Ÿ 보호장비가 없는 움직이는 기계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말 

것
Ÿ 가드레일을 통해 틈이나 구멍에 작업자가 끼지 않게 보호

할 것
승강로 진입:
Ÿ 승강로를 진입하기 전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하거나 정

지 버튼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
Ÿ 가드레일을 통해 추락 가능성이 있는 틈이 잘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승강로 내 작업:
Ÿ 엘리베이터가 정상 속도로 움직일 때 탑승하지 말 것
Ÿ 엘리베이터의 조작이 불가능할 때 탑승하지 말 것
Ÿ 카의 중심 부분에 작업자를 위치시킬 것
Ÿ 탑승 후 정지 버튼을 활성화 시킬 것
Ÿ 다른 층에서 내릴 시 도어 잠금장치를 확인할 것
Ÿ 실수로 전원 및 스탑 버튼을 구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Ÿ 사다리에서 작업 시 끈으로 안전하게 결속시킬 것
Ÿ 작업자의 발이 바닥에서 2미터 이상 올라가 있는 경우 추

락 방지 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
Ÿ 안전모를 항상 착용할 것
Ÿ 승강로 내의 모든 구멍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는 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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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것
Ÿ 낙하 위험이 있는 수공구 및 기기를 두고 작업장을 절대 

떠나지 말 것
로프 작업:
Ÿ 로프 장비가 안전한 상태인지 작업 전에 확인할 것
Ÿ 로프 체인의 날카로운 부분에 부상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
Ÿ 매달려 있는 중량물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말 것
Ÿ 사용되거나, 결함이 있는 장비 근처에 가지 말 것
비계 위 작업:
Ÿ 안전난간을 절대로 치우지 말 것
Ÿ 불완전하게 완성된 비계를 절대 사용하지 말 것
Ÿ 최대허용중량을 항상 확인하고 가시화할 것
Ÿ 전문가에 의해 점검을 받을 것 
임시작업발판 위 작업:
Ÿ 안전난간을 절대로 치우지 말 것
Ÿ 불완전한 작업발판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Ÿ 최대허용중량을 항상 준수하고 가시화 해 놓을 것
Ÿ 발판의 안전한 진입로를 확보해 놓을 것
Ÿ 전문가에 의해 점검을 받을 것
배선 및 접지:
Ÿ 작업장을 떠날 때 전선을 절단한 상태로 두지 말 것
Ÿ 1미터 이상의 색깔이 있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Ÿ 전기도면을 체크하고 접지를 수행할 것
Ÿ 작업 전 스탑 버튼과 점검 버튼 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Fuji
Elevator

건설 시 전력의 안전한 사용:
Ÿ 엘리베이터 전원 공급 장치가 임시 전원 공급 장치인지 

확인. 그렇다면 영구 전원 공급장치로 적시에 교체 요망.
Ÿ 건설 전원 관련 특수 용도의 스위치 박스 및 해당 경고 

표시 제공
Ÿ 기계실의 전원공급 장치는 쉽게 제어 가능하고 비상시 스

위치를 즉시 차단하도록 접근 가능해야 함
설치 작업자에게 안전 수칙 숙지:
Ÿ “안전 우선” 작업 방향을 숙지 및 각성시킴
Ÿ 건설현장에 진입하기 전 안전 헬멧, 안전 장갑 및 작업화

를 착용하도록 함
Ÿ 시공하기 전 사용할 장비와 도구를 주의깊게 확인
Ÿ 작업 중 승강로 비계를 올라거나 내려갈 시 발판에 안정

적으로 서 있고 레일을 단단히 잡을 것
Ÿ 랜딩 도어를 설치하기 전에 보호 도어를 셋업하거나 랜딩 

도어 개구부와 승강로 입구에 가드 레일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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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위험요인

가) 국내 및 국외에 대한 작업위험요인을 안전보건공단 엘리베이

터 안전작업가이드에 근거하여 비교하였다.

<표 III-9> 국내‧외 작업위험요인

Ÿ 작업 구역과 주변 구역은 청결하게 유지할 것
Ÿ 작업자는 승강로 외부에서 카 혹은 랜딩 도어와 카 도어 

사이에 기대지 말 것
Ÿ 작동 중인 장비의 공정은 최소 3명 이상이 처리하도록 하

고 절연공구를 사용 할 것 
Ÿ 전기 장비를 설치 또는 수리하는 동안 전원 스위치를 확

인하고 “스위를 켜지 마십시오” 와 “공사 중” 사인을 걸어 
놓을 것

Ÿ 승강로에 작업이 진행 중일 때마다 충분한 조명을 제공할 
것

Ÿ 기계실의 무게 견딤 리프팅 후크의 한계치가 안전한지 확
인

Ÿ 설치 중 납땜, 절단 또는 브레이징 토치를 사용할 시 화
재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작동 규칙을 엄격히 준수

Ÿ 기계실에서 호이스팅 머신을 수동으로 구동하기 전에 카
의 전원을 반드시 끌 것

Ÿ 조작을 위해 카 상단 또는 피트 하단에 들어가기 전에 반
드시 비자동 리셋 버튼 스위치를 차단할 것

Ÿ 허가받지 않은 직원은 품질 검사 기관의 수락이 없는 이
상 엘리베이터를 작동하지 말 것

구분 작업 공정 작업위험 요인

안전보건
공단
엘리베이터 
안전작업 
가이드

자재 및 장비 
반입

Ÿ 설비와 충돌, 끼임, 깔림
Ÿ 승강로 내 자제 반입시 각층 개구부, 기계실 바닥 

개구부로 기구 등이 떨어짐
Ÿ 승강로 내 조명 불량으로 넘어짐 또는 추락
Ÿ 양중 작업시 불안전한 줄걸이 등으로 화물 낙하

승강로 내
작업

Ÿ 작업대 상부에서 작업자의 추락
Ÿ 용접 등에 의한 화재 발생
Ÿ 각층 개구부, 기계실 바닥 개구부로 기구 등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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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Ÿ 양중 작업 시 불안전한 줄걸이 등으로 인한 화물 

낙하
Ÿ 로프의 인출, 레일 연결, 출입문 설치 시 각 층 차

폐막 해체에 따른 작업자 등 추락

출입구 설치

Ÿ 승강로 각 층별 출입구의 차폐막 부실 및 출입통
제 부실로 작업자 등 추락

Ÿ 작업대가 부적절한 장소에 위치한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끼임

카 케이지
조립 및
승강로 기기 
설치

Ÿ 케이지 상부 작업대 조립 등 추락 위험에서 추락
Ÿ 케이지의 부적절한 조립 및 설치로 인한 파손 및 

떨어짐
Ÿ 균형추 조립 작업 시 레일 등 고정된 구조물과 

끼임

기계실 설치
Ÿ 기계실 상부 등으로 기기운반 및 이동중 끼임
Ÿ 기기의 설치 불량으로 임시 작업대 또는 케이지 

낙하

시운전

Ÿ 시운전 중 케이지 상부 작업자 추락 또는 끼임
Ÿ E/V 전원의 임의조작에 따른 엘리베이터 급정지

와 이에 따른 작업자 추락
Ÿ 안전장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케이지 낙하

티센크루프
엘리베어터
안전작업
지침서

상부작업대
작업

Ÿ 추락 낙하에 주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형판 설치

Ÿ 승강로 내 조명 불량으로 넘어짐 또는 추락

기계실 설치

Ÿ 머신후크 불량으로 머신 낙하, 협착, 비례
Ÿ 승강로/카 상부 작업시 낙하물 낙하 위험
Ÿ 추락 위험
Ÿ 양중 장비 붕괴

카 및 카운터 
케이스 설치

Ÿ 안전벨트 체결(레일 브래킷/ 중간 빔에 고정된 슬
링벨트에 체결 또는 카상부에서 조립 시 안전벨
트 상부 체대에 고정

승강로 부품 
설치

Ÿ 카 추락 위험

오티스
엘리베이터

인양 브라켓 
및 윈치 설치 

Ÿ CWT측 레일 메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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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도서

버퍼 설치 Ÿ 조속기 설치 및 조속기 로프 체결

카측 벨트
걸기

Ÿ 레일 브라켓 설치

현장조사, 
안전대책수립,
하역 및 운반

Ÿ 현잡답사 및 실측 작업 중 추락, 충돌, 낙하물 위
험

Ÿ 미승인 난방기기 사용에 의한 화재 위험
Ÿ 현장 이동중 전도 위험
Ÿ 지게차/ 크레인에 의한 충돌, 협착 위험
Ÿ 자재의 전도, 좌상 위험
Ÿ 인력운반에 의한 부상 위험

로프, 
기존 카 및
기계실, 
신규 기계실 
설치

Ÿ 카 상부에서 추락 위험
Ÿ 피트에서 카/웨이트 충돌 위험
Ÿ 전동체인 고정부 불량 및 혀용 용량 초과로 인한 

카 등 중량물 낙하 위험
Ÿ 기계실에서 자재/공구 낙하 위험
Ÿ 기계실 철거 중 감전 위험

신규 카 설치

Ÿ 자재에 의한 전도 위험
Ÿ 작업 중 추락 위험
Ÿ 중량물에 의한 낙하물 협착 위험
Ÿ 전동공구에 의한 감전 위험

벨트 걸기
Ÿ 카 상부에서 추락 위험
Ÿ 상하 동시 작업에 의한 낙하물 위험
Ÿ 로프에 손가락 끼임 위험

저속 시운전 Ÿ 전원 공급 시 감전 사고에 유의

출입구 교체

Ÿ 용접중 화재/감전 위험
Ÿ 작업중 추락 위험
Ÿ 안전시설물 미설치에 의한 타작업자 추락 위험
Ÿ 자재의 전도 위험

고속 시운전 
준비
고속 시운전
고속 조정

Ÿ 상하 동시작업에 의한 낙하물 위험
Ÿ 웨이트에 의한 낙하물 위험
Ÿ 제어반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
Ÿ 작업중 추락 위험
Ÿ 제어반 작업 중 감전 위험

현대
엘리베이터
안전작업

현장 답사 및
작업 준비

Ÿ 현장 답사 및 승강로 실측 시 항상 규정된 작업
복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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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자재 하역 및 
반입

Ÿ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지게차,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장비/자재를 하역 및 
운반

상부 작업대 
설치

Ÿ 상부작업대는 반드시 전문업체에서 설치
Ÿ 작업대 설치 시 추락 방지를 위해 아이너트를 설

치하고 반드시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

양중 준비 및 
작업

Ÿ 자재 추락 위험
Ÿ 윈치 사용 중 협착 위험
Ÿ 양중물 운반시 추락 위험
Ÿ 양중기계기구에 의한 협착 및 전도 위험

상부형판 설치

Ÿ 타 작업자의 추락 위험
Ÿ 전동공구에 의한 감전
Ÿ 낙하물 위험
Ÿ 사다리 이용중 추락 위험

레일
매달기용
아이너트 설치

Ÿ 레일의 낙하 위험
Ÿ 윈치 고정 삼각대 전도 위험
Ÿ 로프, 쉬브, 레일에 손끼임 위험
Ÿ 기계실 붕괴 위험
Ÿ 작업중 추락 위험

임시 조속기 
설치

Ÿ 기계실 진입중 계단에서 전도, 추락 위험
Ÿ 양중용 후크 탈락, 양중기계, 달기기구에 의한 낙

하물 위험
Ÿ 용접에 의한 화재, 감전, 화상 위험

하부형판 설치

Ÿ 타 작업자의 추락 위험
Ÿ 전동공구에 의한 감전
Ÿ 낙하물 위험
Ÿ 사다리 이용중 추락 위험

1번 레일 설치 
및
레일 매달기

Ÿ 레일의 낙하 위험
Ÿ 레일에 손끼임 위험
Ÿ 작업중 추락 위험

카 프레임
설치

Ÿ 자재에 의한 전도 위험
Ÿ 전동공구에 의한 감전 위험
Ÿ 작업중 추락 위험
Ÿ 중량물에 의한 낙하물 협착 위험
Ÿ 스위치 오작동에 의한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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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구동부 설치

Ÿ 레일의 낙하 위험
Ÿ 임시카 낙하 위험
Ÿ 자재에 의한 전도 위험
Ÿ 전동공구에 의한 감전위험
Ÿ 작업중 추락 위험

저속 시운전
Ÿ 제어반 전도 위험
Ÿ 감전 주의

출입구 설치

Ÿ 용접작업에 의한 화재
Ÿ 작업중 추락 위험
Ÿ 타작업자 추락 위험
Ÿ 자재의 전도 위험
Ÿ 자재에 자상 위험

승강로 케이블 
설치

Ÿ 주전원에 감전 위험
Ÿ 작업중 추락 위험
Ÿ 카에 협착 위험
Ÿ 자재의 전도 위험

카 판넬 및
부품 설치

Ÿ 카 천장의 낙하 위험
Ÿ 작업중 추락 위험
Ÿ 카에 협착 위험
Ÿ 자재에 자상 위험

고속 시운전
Ÿ 작업중 추락 위험
Ÿ 제아반 작업중 감전 위험

European
Lift
Association

건설 현장
진입

Ÿ 낙하물에 의한 부상 위험

기계실 진입
Ÿ 부적절한 엑세스 장비(불안전한 사다리)로 인한 

추락 위험
Ÿ 보호되지 않은 가장자리에서의 추락 위험

기계실 작업

Ÿ 보호되지 않은 구멍으로의 추락 위험
Ÿ 감전 위험
Ÿ 충격 혹은 절단 위험
Ÿ 브레이크 작업 시, 시브의 자유도로 인해 카의 움

직임이 통제 안될 수 있음

랜딩 작업

Ÿ 랜딩 도어가 열려있고 차가 뒤에 없을 시 보호되
지 않은 개구부로의 추락 위험

Ÿ 카 도어 오퍼레이터, 랜딩 도어 페널 혹은 카 도
어에서 작업 시 충격 및 절단 위험

Ÿ 보호되지 않은 승강로 입구로 작업자의 추락 위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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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 예방 사례

가) 재해 예방 사례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 등 국내ㆍ외 사례를

승강로 진입

Ÿ 카의 상단에서 작업 시 승강로에 짓눌릴 위험
Ÿ 피트에 접근 및 작업 시 카 혹은 카운터웨이트에 

짓눌릴 위험
Ÿ 카 상단에서의 추락 위험
Ÿ 카 내부에서의 추락 위험

승강로 내
작업

Ÿ 카가 승강로에서 이동 시 장비에 부딪힐 위험
Ÿ 승강로 상단에 충분한 공간이 없을 시 부딪힐 위

험
Ÿ 인접한 주행 장치에 부딪힐 위험
Ÿ 유압 시스템 작업 시 카의 자유 낙하로 인해 피

트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짓눌릴 위험
Ÿ 사다리에서의 추락 위험
Ÿ 낙하물로 인한 부상 위험
Ÿ 서스펜션 시스템 작업 시 카 혹은 카운터 웨이트

의 자유 낙하 위험
Ÿ 카에서의 추락 위험

호이스팅 및
 리깅 작업

Ÿ 게양 방법이 부적절할 시 장비의 낙하 위험
Ÿ 리깅 작업이 부적절할 시 카의 낙하 위험

비계 작업
Ÿ 비계에서의 추락 위험
Ÿ 비계가 부적절하게 설치되었을 시 추락 위험

임시발판 작업
Ÿ 임시 고정 발판에서의 추락 위험
Ÿ 부적절한 가드레일 설치 시 추락 위험

안전회로 작업 Ÿ 승강로 접근, 작업, 탈출 시 부딪힐 위험

피트 접근
Ÿ 피트에 접근 혹은 탈출 시 추락 및 미끄러질 위

험

수공구 사용
Ÿ 스페너, 드라이버, 볼트 등의 상태가 불량일 때 공

구거 미끄러질 위험
Ÿ 눈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절단 및 화재의 위험

화학품 사용

Ÿ 위험한 제품 사용 시 기절 또는 질병 위험에 노
출

Ÿ 가연성 제품 사용 시 뜨거운 작업 및 담뱃불에 
의한 폭발 위험

수동물자작업
Ÿ 장비를 들어 올릴 시 허리 부상 위험
Ÿ 중량물을 떨어트리면서 부상 위험
Ÿ 중량물을 다룰 시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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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비교하였다.

<표 III-10> 국내‧외 재해 예방 사례

구분 재해예방사례 내용

국내

승강기 보수점검 중 협착

Ÿ 작업전 안전조치사항 준수 : 해당 작업 이외
의 전원 OFF 시켜 사용을 중지시키고 출입
구의 닫혀있는 상태를 확인 후 작업

Ÿ 관리감독 철저 : 작업전 작업 지휘자를 선임 
후 안전조치 사항을 주지시킨 후 그의 지휘 
감독하에 작업하며 승강기 등의 설치, 해체 
작업 시 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취지를 표시 후 지속
적인 관리

Ÿ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승강기 설치 중
와이어로프 절단으로 추락

Ÿ 와이어 로프 길이, 감김수 등에 적합한 권상
드럼을 사용하고 케이지 상틀과 권상드럼의 
정확한 각도 조정으로 드럼으로부터 와이어 
로프가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

Ÿ 비상정지장치 설치
Ÿ 승강로 지하피트에 완충시설 설치
Ÿ 과부하 방지 장치 설치 및 조정 후 작업
Ÿ 관리감독, 사전점검 철저 시행 및 안전교육

승강기 케이지를 이용하여
승강기 조립 중
케이지 낙하

Ÿ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조립되지 않은 승강기 
탑승 금지

Ÿ 승강기 기존 권상용 모터를 이용하여 승강
기 조립 시 권상용 모터에 있는 도르레만 
가급적 사용하고 작업을 위해 임시로 도르
레를 설치할 경우 와이어 로프가 벗겨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며, 승강로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함.

Ÿ 승강기 카 베이스를 이용하여 조립작업 발
판으로 사용할 때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울 
또는 안전난간을 베이스 발판 끝에 설치하
여 사용

승강기 설치 잔여 작업 중
평형추에 기계 설치공
협착

Ÿ 승강기 설치 작업시 작업자의 임의 판단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작
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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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승강기 피트내 작업시는 승강기 가동중지를 
위한 전원차단 조치(전원 차단 스위치 조작) 
및 안전 Block 설치 등을 강구하여 승강기 
하강에 따른 위험성을 철저히 예방 후 작업

승강기 고속 시운전
작업 중 협착

Ÿ 승강기 설치 및 조립 작업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고 당해 작업장에 배치하여 작업근로
자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준수하도록 작업 
지휘

Ÿ 회로결선 변경 작업시 전원차단 후 작업
Ÿ 안전회로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확인 후 

작업 실시
Ÿ 승강기 T-cable 콘넥터 연결 방법 준수
Ÿ 안전한 작업공간 확보 후 작업

승강기 피트 내부에
쌓아올렸던 벽돌이 낙하

Ÿ 낙하물 방지망 또는 수직 보호망을 설치 및
낙하물 발생 위험 구간에 대한 덮개 설치 
등 재해 위험요인 제거 후 작업 실시

Ÿ 낙하 및 비래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장
소에서 상하 동시작업 금지 및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관리 철저

승강기 균형추 설치 작업 
진행 중 승강기가
상승하여 협착

Ÿ 오버 밸런스율을 과도한 초과 방지를 위한 
설계값에 근거한 오버 밸런스율을 계산한 
작업 계획 수립

Ÿ 승강기 설치 작업 시 과하중이 걸리지 않도
록 작업 방법 준수

Ÿ 승강기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작업자의 불
안전한 행동에 의한 협착 및 개구부 추락 
방지를 위한 승강기 케이지 주변에 방호울 
등을 설치

승강기 설치작업 중
균형추 블록 낙하

Ÿ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시 카운터 웨이트의 
이동에 의한 균형추 블록의 탈락을 방지하
기 위해 체인 등으로 체결하거나 와이어로
프 등으로 간격 유지

Ÿ 작업대 상부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 낙
하물 방호 조치

현장별 안전 관리용 어플
의 QR 코드를 이용한 작업
자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
스템

Ÿ 승강기 설치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 현황판
에 QR 코드를 부여하여 작업자가 현장에 출
입할 때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공사 현황판
을 스캔하도록 하여 소속사의 안전관리 홈
페이지에 접속되어 현장 모니터링을 함.

Ÿ 작업자의 소속사 안전관리 페이지에서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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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일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출결 
및 현장 관리를 병행함

Ÿ 생명선에 추락 방지대를 체결하면 방지대 
내에 센서가 작업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어플과 와이파이를 통해 소속회사의 
안전관리자에게 전송되어 안전벨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

LOTO(Lock out Tag out) 
전기스위치 자물쇠에 태그
를 끼워 작업자의 감전과 
끼임으로부터 보호

Ÿ LOTO 시행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타 작
업자가 임의로 올릴 수 있는 사고를 개선하
여 승강기가 돌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예
방

Ÿ 디지털 키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작업 중 의
도하지 않은 돌발 상황을 예방하여 작업자
들이 안전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전장치에 의한 사고 사
례 분석 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의 개선방안 
제시 - 한국승강기협회

Ÿ 제동기가 부하에 의한 제동력 상실을 방지
하기 위해 제동 능력과 같은 성능 기준을 
제시하여 검사 시 이에 대한 확인 필요하며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들을 2세트로 
설치하여 작동불량 또는 마모, 손상, 이탈 등
으로 인한 사고 예방

Ÿ 개문출발 방지장치의 경우 개문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는 승강장 바닥에서의 최대 이
동거리를 일정치 이하나 에어프런이나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장 바닥과의 거리를 일
정거리 이하로 규정하고 승강기 검사 기준
에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고장 또는 도르래 
마모 등 추가할 필요가 있음

Ÿ 리미트 스위치는 슬로우 다운 스위치의 설
치를 의무화하고 상하부 충돌의 마지막 안
전장치인 화이턴 리미트스위치에 대해 카의 
제동거리를 감안하여 설치하도록 안전기준 
제안이 필요

Ÿ 문닫힘 안전장치의 경우 문의 닫히는 속도 
및 운동에너지를 일정치 이하로 규제하기 
위해 검사 기준에 내용을 추가하고 승강장 
문 또는 양쪽에 설치하여 그 감지 및 작동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Ÿ 안전장치별 사고사례를 확인하여 원인에 따
른 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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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 분석 후 유형별 
원인에 따른 사고 예방을 
개선방안 제시

Ÿ 승강기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크게 
추락, 낙하, 끼임으로 분류하여 그에대한 원
인을 분석하고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안을 제시함.

Ÿ 추락사고의 원인으로는 좁은 승강로 안에서 
3가지 이상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는데 있어 
걸리적 거림으로 인한 작업자가 기피하는 
문제, 승강장 입구 차폐로 인한 작업자들의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임, 부족한 안전
교육 등에 의해서 추락사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Ÿ 낙하사고의 원인으로 상하 동시 작업 진행
으로 인한 하부 작업자의 부상,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낙하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는 원인 등에 
의해 낙하사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Ÿ 회전체의 끼임사고의 원인으로 회전체에 대
한 방호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
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작업자간 상호 소통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회전체 끼임사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국외

아트 뮤지엄 리노베이션 
중 파트너쉽을 통한 부상 
감소 (OSHA Worker 
Safety Series)

Ÿ 2002년, OSHA와 AMEC 건설은 부상을 막기 
위해 파트너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프로젝
트는 4,250,000달러 예산의 뉴욕에 있는
Museum of Modern Art (MoMA) 리노베이
션 작업이었음.

Ÿ 파트너쉽은 220명의 근로자와 17명의 고용
자를 커버하였음.

Ÿ AMEC 근로자들은 2003년에 800,000시간 이
상을 소요했으며 재해 관련 통계 분석 결과 
부상으로 인한 결근의 비율이 국가의 평균
치보다 90% 감소를 나타냈음. 총 사고 발생
율도 국가 평균치에 비해 92% 감소를 보였
음.

Ÿ 가장 효과적이었던 활동은 매일 안전 검사
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대처한 점이었으며 점검 결과는 안전 
협회 미팅에서 토론되었음.

Ÿ 각 근로자는 안전관련 문제는 즉각 관리자
의 관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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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현장에서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안전
한 작업환경 분위기 조성을 장려하였음.

Turner 건설팀과  OSHA 
의 협력으로 위스콘신 스
테디움 프로젝트 수행
(OSHA Worker Safety 
Series)

Ÿ Turner 건설팀과 OSHA의 파트너쉽으로 건
설 작업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최고 우선 
순위로 스테디움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데 
성공함.

Ÿ 2003년에 2,950,000달러가 Lambeau Field 
스테디움의 리노베이션에 사용되었으며 이 
공사는 기존 스테디움 크기의 두배 이상으
로 확장하는 공사였음. 좌석수의 경우 
60,890개에서 72,000개 이상으로 확장되었
음.

Ÿ OSHA의 파트너쉽으로 인해 작업자의 심각
한 부상수가 감소하였으며, 작업자 산재비용
과 관련하여 20% 이상의 감소를 일구어냄.

Ÿ 파트너쉽의 세 가지 목적은: 1) 모든 계약자
는 안전 보건 프로그램을 제공받음, 2) 안전 
감사가 매일 수행되며 위험요소는 하루 안
에 즉각 처리됨, 3)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함.

Ÿ 본 프로젝트는 스테디움의 곡선화된 형태로 
인해 기존의 철강 세움 작업보다 더 위험한 
환경이었음. 건설과 해체작업이 동시에 이루
어졌으며, 각 작업간의 거리가 가까운 것도 
위험 요소였음.

Ÿ 이러한 위험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업자
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결과6 피
트 이상 낙상 100% 방지를 이루어냄.

Ÿ 작업자 한명이 6층 높이 철재에서 미끄러지
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낙상방지 보호구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있었고, 빠른 
시일내에 작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

Ÿ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다른 작업자가 비슷한 
사고를 겪었지만 낙상 방지 도구로 인해 부
상을 방지할 수 있었음.

Ÿ 4,300명의 근로자가 OSHA의 10시간 건설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 작업자들은 교육 받
은 안전 교육을 다른 장소의 작업시에도 현
재까지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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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별 안전보건 가이
드 라인을 제공하여 작업
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

Ÿ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안전 보건 가이드
라인(Construction Safety Association of 
Ontario, 2008)에서는 추락 방지 교육, 구조 
절차, 추락 방지 시스템, 일반적 주의사항 등
을 제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예방에 기여함

Ÿ 레일 설치시 추락 방지 가이드라인에서는 
브래킷과 레일을 설치할 때의 안전 가이드 
라인으로 브래킷과 레일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예방하고자 함

Ÿ OSHA 29 CFR 1926.451 가이드라인에서는 
비계에 대한 안전 가이드 라인으로 일반적
인 요구사항, 매달린 비계에 대한 기준, 지지
되어 있는 비계의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비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예방하고자 함.

Ÿ 리프팅을 위한 기본 안전 실무 가이드라인
(European Lift Association (ELA), 2015)에서
는 개인 보호 장비와 안전한 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작업자가 작업중 발
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작업자가 건설 현장을 걷
다가 낙하물에 의한 충격 
사고

Ÿ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헬멧을 반드시 착용
할 것

Ÿ 건물을 진입 시 항상 작업자 위의 상황에 
대해서 주의 깊게 파악할 것

불안정한 사다리 사용으로 
인한 추락 사고

Ÿ 사다리가 손상이 없고 안전한 상태인지를 
항상 확인할 것

Ÿ 사다리에 미끄럼 방지재를 부착할 것
Ÿ 고리를 장착하여 사다리를 고정시킬 것
Ÿ 작업자의 경우 미끄럼방지 발판이 부착된 

부츠를 착용할 것
Ÿ 헬멧을 반드시 착용할 것

전류가 흐르는 장비를 측
정하다 감전사고 발생

Ÿ 전류가 흐르는 장비를 점검할 시 항상 스위
치를 차단할 것

Ÿ 실수로 접촉시 감전 방지 가능한 장비를 사
용할 것

Ÿ 작업자는 절연 장갑을 착용할 것
Ÿ 안전 고글을 착용하여 불꽃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보호할 것

엘리베이터 브레이크 점검 Ÿ 항상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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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내의 경우,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원인을 밝히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앞으로의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다)국외의 경우, 작업 공정별 가이드라인과 타사의 파트너쉽을 통

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작업별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3. 해외 전용발판 현황 및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시 차의 이동으로 인한 부
상

Ÿ 로프가 알맞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Ÿ 차 도어를 손으로 열지 못하도록 잠가 놓을 

것

엘리베이터 작업 중 도어
의 개방으로 인한 낙하 사
고

Ÿ 엘리베이터 입구를 방어막으로 보호할 것
Ÿ 엘리베이터 도어를 작은 간격만 개방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
Ÿ 랜딩 도어가 기계적으로 잠금상태인지 확인

할 것
Ÿ 고객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알

림문을 명확히 표시할 것

움직이는 차와의 충돌로 
인한 타박상 혹은 절단 사
고

Ÿ 움직이는 기기에 작업전에 항상 고정되어 
있고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Ÿ 보호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동 기기
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

차 위에서 작업 중 승강로
에 끼임 사고 발생

Ÿ 승강로 진입 전 항상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차단하고 검사 스위치를 작동시킬 것

Ÿ 차 위에서 작업시 안전 거리(최소 2층 거리)
를 확보할 것

비계에서 작업 시 추락 사
고

Ÿ 전문가에 의해 비계가 안전하게 설치되어있
는지 항상 확인할 것

Ÿ 최대허용중량을 항상 확인하고 이를 명시해 
놓을 것

Ÿ 전문가에게 비계의 검사를 받을 것
Ÿ 사다리를 통해 비계에 안전하게 진입이 가

능한지 확인할 것
Ÿ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발판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할 것
Ÿ 가드레일을 타고 올라가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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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전용발판 현황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국내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의 해외 본사 또는 법인에서 개

발한 전용발판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설

치 작업용 전용발판의 현황을 조사하고 기술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조

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해외 전용발판 현황

가) 엘리베이터 제조사 해외 본사 또는 법인

해외에 본사를 둔 티센크루프, 오티스 및 미쓰비시 엘리베이터의 해외 법인

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발판들을 <표 Ⅲ-11>에 정리하였다. 이들 전용발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조사 담당자들과의 면담, 해외출장을

통한 현지조사 등을 계획하였으나, 해외출장은 실시하지 못하고 제조사 담당자

와의 면담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조사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엘리베이터 제조사 해외 본사 또는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발판은 대부분 해당 국가별 건축물 설계 조건과 시공방법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므로, 국내 건축설계 조건과 비교하여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설치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외 국가별

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 규격 및 그에 따른 승강로 크기에 맞춰서 전용발판이

개발되었으므로, 국내 건축물의 승강로 폭 또는 깊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승강로 외부에서 전용발판을 조립하여 내부로 진입하는 구

조이므로 설치과정 중 추락사고 방지 등 작업자의 안전성 및 설치 편의성을 우

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1> 엘리베이터 제조사 해외법인 전용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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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전용발판 사진 검토 결과

티센크루프

• 제조사 대외비(영업비
밀)로서 상세한 자료는 
공개하기 어려움.

• 담당자 면담에 의하면, 
중량구조이며, 조립이 
불편하여 국내 도입 후 
계속 적용하지 못함.

오티스

• 제조사 대외비(영업비
밀)로서 상세한 자료는 
공개하기 어려움.

• 담당자 면담에 의하면, 
중량구조이며, 조립이 
불편하여 국내 도입 후 
계속 적용하지 못함.

미쓰비시
홍콩

• 제조사 대외비(영업비
밀)로서 상세한 자료는 
공개하기 어려움.

• 담당자 면담에 의하면, 
중량구조이며, 조립이 
불편하여 국내 도입 후 
계속 적용하지 못함.

• 해외법인에 따라 개선
품이 개발되고 있으므
로, 해외출장을 통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만, 현재까지 해외출장
을 실시하지 못한 관계
로 관련 자료가 부족
함.

미쓰비시
대만

미쓰비시
베트남

나) 해외 엘리베이터 전용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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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2> 해외 엘리베이터 전용발판

전용발판
제조사

홈페이지 
주소

기술자료 및 
적용가능성제품명 사진

Stingl-
mobil PANO

Stingl
www.stingl
online.de

• 매뉴얼 수집
• 제조사에서
  제안한 형식

과 유사하여, 
시스템 비계
( 전 용 발 판 ) 
개발에 활용

Fox1
Scaffolds

FOX1
www.fox1.f

i

• 매뉴얼 수집
•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
  국내 실정에 
  부적합

Shaft 
working
platform

OPSI
www.opsi-
lift.com

• 자료 수집
• 시스템 비계
  (전용발판) 
  개발에 활용

TeMP
Workstage

Arbeit 
Sicher

www.arbei
tsicher.co
m/temp-w
orkstage/

• 자료 수집
•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
  국내 실정에 
  부적합

False
Car

FIXATOR
www.fixato

r.com

• 자료 수집
•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
  국내 실정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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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방안 요청사항

1) 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

2019년 10월 15일 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된 내용과 관계자의 답변

을 정리하였다.

•(한정애 의원 질의)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교체현장의 특성상 공간인 한

정되어 있으므로 건설현장과 같이 시스템 비계 또는 폭이 넓은 비계의 설

치가 어려우므로 단관비계를 설치하는데 따른 위험률이 가중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현장 사고는 2017년 647건, 2018년

651건, 2019년 6월까지 325건 발생

•(한정애 의원 질의) 승객정원에 따라 규격화된 엘리베이터에 맞춰서 설치

또는 교체현장 내부의 구조 및 크기도 규겨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폭이 좁고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에 적합한 시스템 비계를 개발

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함.

- 엘리베이터 설치현장이 증가하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작업 공간이 좁은 현장 특성을 감안한 시스템 비계의

개발이 필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답변) 현재까지는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는 없고 그동안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마다 비계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정애 위원

질의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 전용 시스템 비계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

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여 적용성을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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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 11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9차 회의 188.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에 따른 고용노동부 현안보고, 증인 신문 및 의원질의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엘리베이터 산업 현황, 산업재해 현황, 조치사

항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함.

- 엘리베이터 산업은 제조・수입, 설치공사, 유지관리로 구성되어 있고, 관
련 법률이나 관리 책임은 관계부서에 산재되어 있음.

- 업체 현황은 제조・수입 업체가 부품을 포함하여 262개 업체이고, 4대

업체가 신규 설치 시장의 82%, 유지관리 시장의 57% 정도를 점유하며,

시장 규모는 약 3조 5000억이며, 이중 2/3 정도가 제조・수입에서 발생
- 설치계약은 대부분 공동도급계약 형식이고, 유지관리계약은 평균 30%

정도 수준임

- 지난 5년간 얼리베이터 관련 사고재해는 총 140건 발생, 이중 추락사고

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끼임사고이며 이들 유형은 중상해

사고의 비중이 높음. 그리고, 사고 사망자는 총 35명임. 지난 5년간 사고

사망자 35명 중 17명이 4대 업체의 경우이며, 이 중 공동도급 또는 하도

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6명임.

-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최는 엘리베이터 사고가

다발한 업체나 현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과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함.

- 사고 조사 과정에 드러난 공동도급계약 문제, 계약의 공정성 문제에 대

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사고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비계 설치・제작업과 관련하여 엘리베이

터에 특화된 시스템 비계를 개발해서 클린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 업체

에 보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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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최근 5년간 엘리베이터 설치와 점검작업 중 노동자 3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으며, 설치작업 12명, 교체작업 12명, 유지관리작업 중

11명이 사망하는 등 모든 작업의 위험도가 비슷

- 엘리베이터 산재사고의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서, 형식상 엘

리베이터 제조 대기업과 영세업체가 공동도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

업이 영세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외주화가 엘리베이터

산재사고의 원인 중 하나임.

•(한정애 의원) 최근 10년간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

라, 기계실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작업의 안전성과 사고의 위험성 측면

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관리작업의 위험도는 급증

- 작업자가 직접 타고 내려가거나 엉성한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

이 발생하며, 추락사고 또한 높은 높이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중상 이상

또는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상황임.

•(한정애 의원) 외국의 경우,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 설치 시 작업용 별도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함

- 독일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미국 오티스, 일본 미쓰비시에서는 엘리

베이터 작업용 별도 비계를 설치하여 기계실의 역할을 하게 하거나 추

락사고를 방지하고 있음.

•(한정애 의원) 최근 10년 동안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설치율이 약

400% 정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 업무도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

한 전용 시스템 비계 개발의 필요하며, 작업용 케이지까지 포함한 세트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승강로 내에서 이뤄지는 하부작업까지도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음.

- 국가별 특색에 따른 특징을 갖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국내 작업자들의

작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치와 이동이 편리하며 경량인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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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시스템비계의 개발이 필요함.

•(한정애 의원) 개발 예정인 전용 안전비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엘

리베이터 제작・설치업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하도급업체가 재정적 부

담을 갖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까지 함께 마련해서 지원을 할 필요

가 있음.

- 건설현장의 시스템 비계 지원과 같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린사업을 활용

•(강효상 의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

은 건설사들의 공기단축 요청과 건설현장의 편의를 위해 승객용 승강기를

미리 설치하고 이를 공사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며, 제조사의 입찰경쟁에

따른 공기단축을 위해서 노동시간이 과다하게 되며,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 건설사가 건설현장에서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공기단축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함.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공기 단축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함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과 같은 고위험 직군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

지해야 함.

- 처벌 강화 위주의 건설현장 재해 감소대책보다는 계약 행태 또는 원도

급자의 공기단축 요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답변) 지난 국정감사 후 엘리베이

터 설치 전용 비계의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4대 엘리베이터 업체 관

계자들과 논의를 통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전용 안전작업대, 안전비계를 개

발하기로 하였음.

-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프로젝트 전체를 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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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하고 연구원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인증원에서 안전인증

테스트베드 지원을 하여 상반기에 개발하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안전비계를 개발할 예정임.

- 안전비계를 개발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

부와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안전비계의 개발

및 현장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에어매트나 추

락방지망 설치 등 긴급대책을 검토하고 있음.

5. 결과 및 요약

국내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16개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에 필요하거나 소요되는 작업일수는 건축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저층부에 해당하는 7층 이하에서 4대 제조사는 평균 19.3일이 필요하

지만, 설치업체에서는 평균 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층부에 해당

하는 8층 이상 15층 이하에서 4대 제조사는 평균 32.4일이 필요하지만, 설치업

체에서는 평균 19.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승객 정원을 기준

으로 10인승 이하에서 제조사는 평균 16.8일이 필요하지만, 설치업체에서는 평

균 12.3일이 소요되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에서 4대 제조사는 평균 23일이

필요하지만, 설치업체는 평균 16.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를

토대로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일수보다 실제 현장에서는 빠르게 작업을 수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작업시간의 단축은 작업안전측면에서 문

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작업표준에 의거하여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표준작업지시서가 마련되어

야 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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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을 제조사에서 개발하고 설치업체에 제공하고 활

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사에서는 안전작업지침 및

매뉴얼을 100%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설치업체도 있었다.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활용도가 다소 낮고 자체 개발까지 하여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현장과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안전작업지

침 및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성이 확대되어야 하

며, 이행시 인센티브 또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현장

작동성을 고려한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전문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엘리베이터 작업시 활용되고 있는 작업발판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해 보면, 대부분 제조사에서 작업발판을 설치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사

용되고 있는 작업발판은 비규격화, 발판구조의 문제, 안전성 부족의 문제가 존

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작업공간 부족, 작업통로 부족, 안전조치 부족 등의 사

용상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전용 작업발판이 개발

되어야 한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있었다.

현장 안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고발생의

원인은 설치업체에서는 공사기간 단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반

면 제조사에서는 작업자의 불안전행동이라고 응답하여 제조사와 설치업체간에

이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빈번하게 작업 중 안전장치를 해체하는 경

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작업형태에 알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였다. 작업발판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발판을 변경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난간이었다. 구조를 변경하는 이유는

작업공간 확보, 레일 브라켓 설치, 형판 작업을 위해서였으며, 작업발판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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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장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안전장치 해체를

설계상에서 할 수 없도록 조치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며, 작업발판은 작

업의 구조적 검토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전용 발판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전용발판에 대한 국내도입 가능성을 파

악하기 위한 분석결과 일부 특정 제조사에만 적용 가능한 발판으로 개발되었거

나, 작업공간 및 환경의 국내 실정에 알맞지 않아 국내에 도입하여 사용하기에

는 안전성 및 편의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

실정에 알맞은 전용 작업발판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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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안전작업기준

1. 개발절차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작업기준(안) 및

KOSHA GUIDE(안)의 개발 절차는 [그림 Ⅳ-1]과 같이 국내·외 자료조사, 시

스템 비계 개발, 가이드 작성, FGI(Focus Group Interview) 순으로 진행되었으

며, 안전작업기준(안)과 KOSHA GUIDE(안) 개발 후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의견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하여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1 자료조사 →

Ÿ 인터넷 및 제조사 자료 분석

Ÿ 제조사 현장 방문 및 작업형태 분석

2 프로토 타입 개발 →

Ÿ 기존 작업 형태 분석 (4대 제조사)

Ÿ 전용발판 분석(1차 개발)

Ÿ 시스템 비계(전용발판)(2차개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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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안전작업기준(안) 개발 절차

1) 자료조사

엘리베이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작업지침(지도서 또는 매뉴얼)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외 사례를 접목하였다. 4대 제조사에서는 상부작업

대 설치작업 지도서, MRL 최상층 비계작업대 설치지도서 MRL Type 설치흐

름도 및 비계작업대 설치지도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설치작

업 순서는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었지만, 자재에 대한 수치와 용어에 대한 표준

화가 미흡하게 나타났다.

3
FGI (Focus Group 

Interview)
→

Ÿ 관련 전문가와 미팅 및 중요 위험(또는 안

전)포인트 도출

5

안전작업기준(안) 및 

KOSHA GUIDE(안)

개발

→

Ÿ 용어 통일 및 리뷰

Ÿ 전문가 자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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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제조사 작업 매뉴얼 목록

국내 자료조사와 함께 해외에서는 <표 Ⅳ-2>와 같이 안전작업기준이 있었으

며, 다양한 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구글링을 통해서 블로그,

국내외사이트 등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 자료들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개인이 올려놓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제조

사와 동일한 흐름을 보였으며, 현장에서만 통용하는 용어(예: 반생이 등)를 사

용함에 따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내용 비고

1 상부작업대 설치작업지도서 OTIS 엘리베이터

2 MRL최상층 비계작업대 설치지도서 OTIS 엘리베이터

3 MRL TYPE 설치흐름도 OTIS 엘리베이터

4 MRL최상층 비계작업대 설치지도서 OTIS 엘리베이터

5 상부작업대 설치작업지도서
Thyssenkrupp 

엘리베이터

6 상부작업대_강관비계
Thyssenkrupp 

엘리베이터

7 안전작업지침서(SWMS) MR(GL1) 
Thyssenkrupp 

엘리베이터

8 엘리베이터설치작업매뉴얼
Thyssenkrupp 

엘리베이터

9 공정별 안전수칙_교체 작업 현대 엘리베이터

10 공정별 안전수칙_설치 작업 현대 엘리베이터

11 공정별 안전수칙_유지 보수 현대 엘리베이터

12 설치안전작업 매뉴얼 현대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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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해외 안전작업 매뉴얼 목록

Basic Safety Practices For Lifts(European Lift Association)에서는 작업대

에 대한 설치기준 등의 제시는 없었다. 다만 설치된 임시작업대에 대한 해체

금지 및 추락 위험에 대한 경고를 서술하고 있었다. 또한, 금속 재질로 된 작업

대(일체형 작업대)에 대한 안전작업 조립/작업을 기록하고 있었다.

구

분
내용 비고

1
Basic Safety Practices For Lifts

(엘리베이터 관련 기본 안전작업 기준)

European Lift 

Association

2
Elevator/Escalator Health and Safety Manual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안전보건 매뉴얼)

Construction Safety 

Association of Ontario

3
Passenger Lift Installation Manual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치 매뉴얼)

Suzhou Asia Fui 

Elevator

4
Safety and Health Manual

(안전보건 매뉴얼)
Eastern Elevator

5
Safety Handbook

(안전 핸드북)

Quality Elevator 

Company

6
Guidelines on Safety of Lift Shaft Works

(엘리베이터 샤프트 작업시 안전 가이드라인)

Construction Industry 

Council

7
10 Rules for Occupational Health & Safety

(작업안전보건을 위한 10가지 조항)
Thyssenkrupp

8
Elevator-General Safety and Maintenance

(엘리베이터 안전 및 유지보수)
Transit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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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안전작업 매뉴얼 관련 해외 사례-European Lift 

Association

Elevator/Escalator Health and Safety Manual(Construction Safety

Association of Ontario)에서는 틀비계를 통한 작업대 설치 및 추락 방지에 대

한 안전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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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안전작업 매뉴얼 관련 해외 사례-Construction Safety 

Association of Ontario

Passenger Lift Installation Manual(Suzhou Asia Fuji Elevator)에서도 틀비

계를 통한 작업대를 설치하는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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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안전작업 매뉴얼 관련 해외 사례-Fuji Elevator

Safety and Health Manual (Eastern Elevator)에서는 틀비계 안전설치보다

는 틀비계 위에서 안전작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Ⅳ-5] 안전작업 매뉴얼 관련 해외 사례-Eastern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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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Handbook(Quality Elevator Company)에서는 틀비계 작업대를 이용

하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으며, 작업대 위에서 안전대사용 등에 대한 안전 매뉴

얼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Ⅳ-6] 안전작업 매뉴얼 관련 해외 사례-Quality Elevator 

Company

Guidelines on Safety of Lift Shaft Works(Construction Industry Council)에

서는 샤프트에 대한 안전가이드와 작업자 훈련 및 위험성 평가하는 안전 매뉴

얼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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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안전작업 매뉴얼 관련 해외 사례-Construction 

Industry Council

10 Rules for Occupational Health & Safety(Thyssenkrupp)에서는 10가지

안전수칙을 정하고 모든 사업장에 안전교육을 하는 형태로 매뉴얼 제작 및 홍

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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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안전작업 매뉴얼 관련 해외 사례-Thyssenkrupp

Elevator-General Safety and Maintenance(Transit Elevator)에서는 작업대

설치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며, 단순히 안전대 착용 및 사용

철저에 따른 추락 방지를 매뉴얼화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Ⅳ-9] 안전작업 매뉴얼 관련 해외 사례-Transit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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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비계 개발

제조사 작업 매뉴얼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 비계 프로토 타입

을 개발하였다. 그 이후에 프로토 타입별로 안전 포인트를 도출하였다. 전용발

판은 원터치로하여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을 하였으며, 시스템 비계는 수

직재, 수평재 및 경사재로 구성되는 삼각 프레임을 형성한 후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위에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를 설치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다.

또한 기존 강관비계 조립에 의한 방식도 비교 분석하였다.

<표 Ⅳ-3> 전용발판 및 시스템 비계 개발 일정

구분 내용 비고

전용발판 연구진 최초 제안 및 1차 개발 2020.06 완료

시스템 비계
4대 제조사 공동 의견으로 제안하여

연구진이 2차 개발

2020.07~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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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

(b)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발판

(c)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그림 Ⅳ-10] 전용발판 및 시스템 비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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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GI (Focus Group Interview)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서 강관비계 작업대, 전용발판,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분석 및 토의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표 Ⅳ-4>와 같이 위

험 및 안전작업 방법을 도출하였다.

<표 Ⅳ-4> FGI를 통한 의사결정 및 위험포인트 도출

구분 안건 의사결정 비고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

Ÿ 제조사에서는 

대각비계와 

수평비계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음

Ÿ 나머지 작업방법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Ÿ 승강장 맞은편 벽면에 

홀을 만들어 

수평비계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성이 높아짐

(대각비계)

(수평비계)

전용

발판

Ÿ 원터치로 되어 

설치/해체가 편함

Ÿ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어 재료 손상시 

재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됨

Ÿ 구조검토 결과 재료가 

쉽게 손상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의결함

Ÿ 또한 강관비계도 

던지거나 하는 방식은 

취해서는 않되므로 

취급시 조심해야 함
(전용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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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초안으로 작성한 안전작업기준(안)과

KOSHA GUIDE(안)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2명

으로 교수 1인과 안전관련 협회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였다.

시스템

비계

Ÿ 내림보 지지대로 

시스템비계(전용발판)

가 모든 하중을 

견디는 것은 

불안전함

Ÿ 발판이 전도될 수 

있으므로 전도방지 

대책이 필요함

Ÿ 또한 비계 설치 

위치에 따라서 발판 

길이가 가변형이 

되어야 함

Ÿ 내림보 지지대외에 

상부 지지대를 

설치하여 벽면에서도 

지지할수 있도록 함

Ÿ 발판에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함

Ÿ 가변형 작업발판을 

개발하여 설치함

(상부 지지대)

(발판전도방지)

(가변형 작업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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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전문가 자문

구분 내용
개선반영 

유무
비고

자문1

Ÿ 본문에 “용어의 정의”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용어들

이 많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는 “관련 규격/자료/

법규/고시/지침 등”에 제시되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통용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경우에는 용어

의 정의에서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1)“관련 규격/자

료/법규/고시/지침 등”에 정의되어 있더라도 본 지침에

서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거나, (2) 관련 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전문용어이

거나, (3) 본문 내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에서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

Ÿ 용어의 정의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문에서 사용

한 용어가 그림 등에서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1) 용어의 정의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2) 그림 

등에서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거나, (3) 

(1)과(2)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 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

를 “용어의 정의”또는 본문에서 설명(또는 그림에 지

칭)하는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

Ÿ 본문에 제시된 그림들의 해상도가 낮거나, 크기가 작아

서 그림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우니 수정하시기 바랍

니다. 또한 본문의 어떠한 내용이 그림으로 참조할 필

요가 있는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를 수정하시

기 바랍니다 

유

자문2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Ÿ 작성자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본 기술지침을 실질적으

로 작성하고 연구한 사람을 명시하여야 함

Ÿ 본 건은 제정이므로 개정자는 삭제 요망

Ÿ 관련 규격은 본 건과 유사한 공단에서 제정한 kosha 

guide 등을 참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양중기, 작업발판, 가설구조물, 추락 등과 관련된 규격

을 찾아 제시할 것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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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은 아래의 형식에 맞춰 작성 필요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에 의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체하기 위해 조립 사용된 시스템 

작업발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요소

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단계별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등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표현 필요

유

Ÿ 용어는 본문중에 나오는 단어를 정의(그림과 같이 제

시)하여야 하고 일부 단어들은 추가 필요(외함작업, 작

업발판 등)

유

• 5.1 엘리베이터 설치/해체 작업시 안전작업 일반사항

 - 설치 공정 흐름에 따르면 상부 작업대 설치(1, 2, 3안) 

공종만 차이가 있으므로 나머지 설치공종(1~16 ; 4공

종은 제외)에 대한 안전작업은 공통사항으로 일괄로 작

업할 필요가 있음

유

• 5.2 강관비계 사용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위험요인 분석, 안전작업절차,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안전일반사항, 작업시 고려사항, 작업전, 중, 후 작업절

차별 안전작업)

유

• 5.3 엘리베이터 설치용 시스템 사용시 위험요인 및 안

전대책

 - 위험요인 분석, 안전작업절차,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안전일반사항, 작업시 고려사항, 작업전, 중, 후 작업절

차별 안전작업)

유

• 5.4 강관비계 호환형 EL전용 발판 사용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위험요인 분석, 안전작업절차,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안전일반사항, 작업시 고려사항, 작업전, 중, 후 작업절

차별 안전작업)

유

Ÿ 4.2 (1안) 강관비계 사용시 안전작업 가이드 ~ 4.4 (3

안) 강관비계 호환형 전용발판 사용시 안전작업가이드

 - 4.2.1~4.2.3, 4.2.5~4.2.16 은 상단 5.1 엘리베이터 설치/

해체 작업시 안전작업 일반사항으로 공통화 필요하고, 

관련 내용은 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안전작

업기준(안)을 참조하여 내용 보완 필요

 - 4.2.1~4.3.3, 4.3.5~4.3.16 은 상단 5.1 엘리베이터 설치/

해체 작업시 안전작업 일반사항으로 공통화 필요하고, 

관련 내용은 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안전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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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준(안)을 참조하여 내용 보완 필요

 - 4.4.1~4.4.3, 4.4.5~4.4.16 은 상단 5.1 엘리베이터 설치/

해체 작업시 안전작업 일반사항으로 공통화 필요하고, 

관련 내용은 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안전작

업기준(안)을 참조하여 내용 보완 필요
Ÿ 상부작업대 설치 보완 필요(p7~14)

 - 엘리베이터 설치/해체 작업시 위험요인 분석(사고 사례 

등으로 분석하고 그림으로 제시 필요)

 - 강관비계를 사용하여 설치/해체작업시 안전작업절차 

제시 필요

 - 강관비계 사용할 때 설치/해체시 안전한 작업계획 수

립 및 검토(안전일반사항, 작업시 고려사항, 작업 전, 

중, 후 작업절차별 안전작업) 제시 필요

유

Ÿ 안전한 작업방법이 아닌 그림은 교체 필요(예 : 굵은 

철사 고정(반생) 등)

 - 비계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비계는 압축부재이나 이 경

우에는 휨하중을 받게 됨)에 대한 검토와 강관비계를 

조립 및 해체시 작업자 추락 대책 제시 필요

Ÿ 작업발판 연결방법(뒤집힘 방지)과 이에 대한 안전대책

 - 1단, 2단 가로 비계, 세로 비계, 경사비계 등에 대하여 

명칭과 각각의 구성을 그림으로 제시 필요

유

Ÿ 상부작업대 설치 보완 필요

 - 일반적인 사항은 4.24. 상부작업대 설치 보완 필요

(p7~14)를 참조하여 보완 필요

 - 하부 밀림방지 브라켓, 상부지지대, 홀걸침 수평지지대 

등에 대하여 명칭과 각 구성을 그림으로 제시 필요

- 비계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대한 검토와 강관비계를 

조립 및 해체시 작업자 추락 대책 제시 필요

유

Ÿ 특히 비계와 수평지지대가 지지보 역할을 수행하므로 

비계와 클램프 등의 단면 규격(두께, 직경, 재질, 체결

력) 등에 대한 사양 제시 필요

Ÿ 작업발판 연결 방법(뒤집힘 방지)과 이에 대한 대책

유

Ÿ 상부작업대 설치 보완 필요(p81~88)

 - 일반적인 사항은 4.24. 상부작업대 설치 보완 필요

(p7~14)를 참조하여 보완 필요

 - 발판지지대, 상부지지대, 하부지지대, 후크  등에 대하

여 명칭과 각각의 구성을 그림으로 제시 필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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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단계별 안전기준(안) 개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안전작업기준(안)

1.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결과

1)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관련 재해 분석(국내)

지난 9년간(2010년~2019년)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된 사망자 수는 총

55명이었으며,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29명이었으며, 설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16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지난 9년간 엘리베이터 작업과 관련한 사고사망자는 연평균 약

5.5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고사망자를 예방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고발생형태를 살펴보면 떨어짐이 14명으로 약 56%를 차지하였으며, 다

음으로 끼임이 11명으로 44%를 차지하였다. 엘리베이터 사고 중 유지관리

업체의 부실이 10%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관리주체 부실, 작업자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떨어

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작업자의 과실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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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관련 재해 분석(국외)

엘리베이터 관련 사망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아래층으로의 추락이었다

(53.5%). 절반 이상의 사건이 30피트 이상 높이에서의 추락과 연관되어 있

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은 직영으로 설치작업

을 하거나 설치업체에 맡기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적정 설치비를 지급하는 구

조를 보이고 있다.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작업 수행 업체의 규모별로

분류했을 때, 직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관련 사망자

의 1/3 이상(33.8 %)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 뿐 아니라 해

외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시 떨어짐에 대한 사망자가 많

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규모 회사에서 안전부분에 관리가 미흡하다는 걸 확

인할 수 있었다.

3)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산업재해 예방 문헌 분석

엘리베이터 설치 중 발생한 재해의 기인물을 분석한 결과, 가설통로, 개

구부, 낙하물, 비산물, 수공구, 승강기, 중량물, 회전부로 분류되었다. 엘리베

이터 설치 재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부적절한 통로, 낙하물 방지

미설치, 보호구 미착용, 불티 비산 방지 미실시, 엘리베이터 오작동, 인양물

운반, 중량물 운반, 전도방지 미실시, 조도불량, 추락방지 미실시, 휴먼에러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있어서

다양한 위험요인 존재하고 특히, 떨어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기타 전반적인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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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안전작업지침 및 매뉴얼 분석

엘리베이터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국국

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사

망사고 평가/제어 평가 프로그램(Fatality Assessment and Control

Evaluation; FACE)과 작업안전 요구사항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안전작

업지침 및 매뉴얼에서는 크게 개인보호장비, 장비, 교육, 안전관리 측면에서

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l FACE 권고사항

- 개인보호장비: 개인추락방지시스템(Personal Fall Arrest System;

PFAS), 개인보호 장비제공 및 개인추락방지시스템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 등

*개인추락방지시스템(PFAS): 근로자의 참여가 요구(안전대 착용)되고

작업자가 그 시스템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이 요구

됨

- 장비: 작업에 알맞은 장비 제공, 안전장비 설치 등

- 교육: 안전교육 제공, 현장 비상 의료진 교육 등

- 안전관리: 작업안전검사(Job Safety Assessment; JSA), 안전한 작업

장 관리, 유능한 안전관리자 고용

l OSHA 요구사항

- 개인보호장비: 고용주는 개인추락방지시스템(PFAS) 제공, 개인추락방

지시스템(PFAS) 검사, 개인보호장비 제공 등

- 장비: 장비에 적합여부 확인, 자격이 있는 직원만 장비와 기계작동,

가드레일시스템, 안전망 시스템 등의 안전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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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안전교육 제공, 현장 비상 의료진 교육 등

- 안전관리: 작업장, 재료 및 장비 정기적 검사자 지정, 사고 예방 프로

그램 운영,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 안전관리자 지정 등

미국 건설연구훈련센터(CPWR)에서는 엘리베이터 작업시 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작

업자 이외의 사람이 설비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잠금 및 테크아웃을 실시하

는 것, 추락방지시스템 적용,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제한된 공간으로 취급,

전문적인 작업의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안전사항이 포함된 표준 작업 절차를 제

공 등이 있다.

안전작업지침 및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엘리베이터 작업시

아래와 같은 안전지침 및 매뉴얼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 개인추락방지시스템(생명선, 결속장치, 밧줄 연결고리, 안전벨트, 충격

방지재 등)

l 추락방지 가이드라인

- 승강로 전체 높이에 비계를 조립하여 레일을 설치 할 때는 적당한 높

이(주로 5층까지 혹은 7.5m 높이까지)의 엘리베이터만 가능하다. 카를

사용하여 레일을 설치 할 때는 높이에 관계없이 엘리베이터 카의 발판

을 사용하여 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작업자의 이동 거리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전문 엔지니어의 상담이

필요하다.

- 기본 구조 카와 첫번째 레일 길이를 설정하고 기본 카의 구성 요소를

연결할 때 비계를 필요로 한다. 작업자는 카를 이용해 브래킷과 레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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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스를 설치한다.

l 전문가 고용

-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리 작업자는 견습 프로그

램을 통해 학습을 해야 하며 현재 35개 주에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리 작업자는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을 해야

하며 현재 35개 주에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

다.

- 견습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데는 4년이 소요되며 프로그램 참여자는 최

소 144시간의 기술교육과 2,000시간의 유급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한다.

l 국가 엘리베이터 산업교육 프로그램(NEIEP)

- 노동부에서 공식 승인을 받아 고용주와 작업자들에게 견습 훈련을 제

공한다.

- 엘리베이터 정비사, 검사관, 계약자들에게 자격증 보유를 요구한다.

l 추락방지교육(온타리오 규정 213/91)

- 고용주는 작업자가 사용하는 추락방지 시스템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교육을 받은 날짜, 참가자 이름 등의 증거자료 들을 보유하도

록 한다. 노동부가 요청 시 고용주는 교육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야 한다.

- 구조절차의 경우 추락방지 시스템 및 안전망을 사용하기 전에, 고용주

는 서면으로 작업자를 구조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추락사고

시 의료진의 도움을 즉각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

게 요구된다.

- 검사의 경우 모든 추락 방지 시스템은 손상 및 결함이 없는지 검사되

어야 하며, 결함 부품은 반드시 표준에 들어맞게 교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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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주의 사항으로는 작업자를 보호하고 잔해물이 승강로에 떨어지

지 않도록 승강로 입구를 완전히 덮도록 권장한다. 만약 승강로 입구가

완전히 덮이지 않으면, 승강로에 오버헤드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오프

닝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한다. 오버헤드 보호는 3층 이하 혹은 작

업 영역 위 9m(30피트) 이하로 설계하며 오버헤드 보호는 2.4 kN/m2

(50 파운드 당 평방 피트)를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오버헤드 보호

를 작업 발판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안전작업지침 및 매뉴얼 분석을 결과를 종합해보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시 안전측면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추락방지를 위한

대책이었으며, 이러한 대책은 물리적인 대책과 관리적인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물리적인 대책은 추락방지를 위한 개인보호구 및 장비를 제공하

는 것과 작업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관리적인 대책은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재해 심층분석

재해 심층분석은 ① 설치공정파악, ② 설치공정위험분석, ③ 사고사례분

석, ④ 4M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조사의 안전작업지침 및 매뉴얼을 검토해

본 결과, 공정별 지침 및 매뉴얼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

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모든 제조사와 비계를 설치 및 해체

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별로 안전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치공정별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락, 낙하, 끼임이 가장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추락은 모든 작업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

형으로써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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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치작업, 유지 및 보수작업, 해체작업에 대한 공정별 4M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측면으로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결과를 나타냈다.

l Man

- 작업발판 고정 미확인, 중앙 분리빔 위에서 작업, 작업정보의 미인지,

운반구에 올라감, 전원 미차단 작업 등의 불안전한 행동 및 작업정보

부적절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 사고의 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불안전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 정

보 제시 및 작업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 Machine

- 운반수단의 결함, 지지대가 무너짐, 주 로프가 빠짐, 절연방호구의 결

여, 작업발판 및 안전대 걸이 미설치 등의 기계/설비의 결함, 방호장치

불량, 안전장치의 미설치 등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추락의 사고의

원인이 되는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발판 및 안전대 걸이 미설치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방호장치와 전용 작업발판의 개선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l Media

- 작업공간의 정리정돈 불량, 조도 미확보 등의 작업환경 불량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시 주변 환경을 정

리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l Management

- 위험작업의 1인 작업, 감독의 미흡, 작업계획 미흡, 교육 훈련 미흡으로

인한 작업 미숙련 등의 관리적 요인이 사고를 발생시키는 직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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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교육과 작업계획 마련에 대

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실태조사 결과

1) 설문조사 분석

국내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16개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에 필요하거나 소요되는 작업일수는 건축물의 층수

를 기준으로 저층부에 해당하는 7층 이하에서 4대 제조사는 평균 19.3일이

필요하지만, 설치업체에서는 평균 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층

부에 해당하는 8층 이상 15층 이하에서 4대 제조사는 평균 32.4일이 필요하

지만, 설치업체에서는 평균 19.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승

객 정원을 기준으로 10인승 이하에서 제조사는 평균 16.8일이 필요하지만,

설치업체에서는 평균 12.3일이 소요되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에서 4대

제조사는 평균 23일이 필요하지만, 설치업체는 평균 16.4일이 소요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를 토대로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일수보다 실제 현

장에서는 빠르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작업시

간의 단축은 작업안전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작업표준에 의거하여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표준작업지시서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에 대한 여

부를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을 제조사에서 개발하고 설치업체에 제공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제조사에서는 안전작업지침 및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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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을 100%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이에 미치지 못

하고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설치업체도 있었다.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활용도가 다소 낮고 자체 개발까지 하

여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현장과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안전

작업지침 및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성이 확대

되어야 하며, 이행시 인센티브 또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현장 작동성을 고려한 안전작업지침 또는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전문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엘리베이터 작업시 활용되고 있는 작업발판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제조사에서 작업발판을 설치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작업발판은 비규격화, 발판구조의 문제, 안전성 부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작업공간 부족, 작업통로 부족, 안전조치

부족 등의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전용

작업발판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있었다.

현장 안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고발생

의 원인은 설치업체에서는 공사기간 단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하였으

며, 반면 제조사에서는 작업자의 불안전행동이라고 응답하여 제조사와 설치

업체간에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빈번하게 작업 중 안전장치를

해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작업형태에 알맞지 않기 때

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작업발판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

는데, 발판을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난간이었다. 구

조를 변경하는 이유는 작업공간 확보, 레일 브라켓 설치, 형판 작업을 위해

서였으며, 작업발판의 불량도 현장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응답하

였다. 따라서 안전장치 해체를 설계상에서 할 수 없도록 조치하거나 감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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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며, 작업발판은 작업의 구조적 검토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전용 발판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외 전용발판 현황 및 국내도입 가능성 분석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전용발판에 대한 국내도입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결과 일부 특정 제조사에만 적용 가능한 발판으로 개발

되었거나, 작업공간 및 환경의 국내실정에 알맞지 않아 국내에 도입하여 사

용하기에는 안전성 및 편의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 실정에 알맞은 전용 작업발판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안전작업기준 제시

1)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결과 반영내용

l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작업기준 마련 및 규제 강

화 필요

l 사고발생형태를 살펴보면 떨어짐이 56%, 끼임이 44%로 차지하고 있

어 떨어짐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 시스템 및 개인 낙하 방지 대책을

마련 및 제공하고 관리감독이 필요

l 떨어짐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실정에 알맞은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작

업발판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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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떨어짐 및 끼임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인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

지보수작업중 존재함으로 공정별 안전작업매뉴얼 마련 및 관리감독

규제 강화 필요

l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보호 장비제공 및 추락방지시스

템 마련을 의무화 및 제도화

l 작업중 안전모나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및 관리감독

자 배치와 관련된 제도 마련 필요

l 위험도가 높은 설비/장비를 운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안전하

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장

비와 기계를 작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고 제도화 필요

l 작업환경, 재료 및 장비의 정기적 검사자 지정, 사고예방 프로그램 운

영,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 안전관리자 지정 등의 규정을 제도화하

고 관리규정 강화 필요

2) 실태조사 결과 반영내용

l 현장에서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작업표준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

는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작업표준에 의거하여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표준작업지시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l 안전작업지침 및 매뉴얼이 현장에서 준수되기 위하여 현장 실정을 반

영한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작업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 확대 필요

l 작업발판 설치 및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

기 위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전용 작업발판을 개발 및 보급하여 엘리

베이터 작업시 전용 작업발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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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필요

l 작업발판의 구조변경 변경 및 불량품 사용에 대한 점검 및 규제 강화

필요

3) 재해분석 결과

l 재해 심층분석 결과에 의하면 추락, 낙하, 끼임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작업임으로 추락, 낙하, 끼임에

대한 공학적, 관리적 측면에서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

l 작업자의 실수 및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

장실정을 반영한 안전작업지침을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

l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사용되는 다양한 설비/기계/기

구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이 실시될 수 있는 제도

및 관리·점검 매뉴얼 개발이 필요

l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별 기준 및 관리 항목을 수립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주체 선정과 제도 마련이 필요

4) 안전작업기준(안) 제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시 사업주는 안전작업기준(안)을 제공

및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작업자 등의 관계자는 제공받은 안전작업기준을 명확하게 이해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전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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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

다.

- 관계자의 주체별 역할 및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작

업자는 사업주에게 제공받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

야 한다.

- 안전보호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

의 성능을 수시로 점검하고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폐기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 떨어짐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여 한다.

4. 방호천장 설치 및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여 낙하물에 의한 사고

를 예방하여야 한다.

5. 위험도가 높은 설비/장비를 운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안전하

게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만

이 설비/장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

여야 한다.

6. 제조사는 현장 실정을 반영한 안전작업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를 작업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

만, 현장 실정은 현장의 환경 및 조건을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현

장 실정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매뉴얼을 즉시 변경하여 다시 제공되어

야 한다.

7.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기술 및 안전관

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시 1인 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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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부작업대 설치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조사는 사업주(건축주)

에게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승강로 벽면에 비계

를 삽입할 수 있는 홀(Hole)을 생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수평비계 또는 시스템 비계(수평재)의 양단지지 구조가 형성됨으로

써 안전성 확보 가능(구조안전성 확보)

* 하부지지대(경사비계)설치 불필요(작업안전성과 시공편리성 증대)

10.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시에는 가능한 전용 시스템 비계

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의 상황에 따라 강관비계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11. 전용 시스템 비계 및 강관비계를 사용할 때에는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제조사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지시

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제공받은 표준작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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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 제․개정 경과

- 202○년 ○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KOSHA GUIDE C-20-2011 비계 안전설계 지침

- KOSHA GUIDE C-32-2011 시스템비계 안전작업 지침

-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 매뉴얼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

지(www.kosha.or.kr)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

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20년 00월 00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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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 기술지침(안)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7장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노동부

고시 제2012-92호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규

정에 의거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

자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단계별 준수하여야 할 안전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

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MRL Type”이라 함은 기계실이 없는(Machine Room Less) 형식의

엘리베이터를 의미하며,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위한 별도의 기계실이

없이 권상기 등 구동부 작업을 위해 승강로 내부에 기계실을 형성하

는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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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R Type”이라 함은 승강로 외부에 별도의 기계실(Machine Room)

이 있는 형식의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3) “승강로 벽면 홀(hole)”이라 함은 상부작업대 설치 시 하부 지지대

없이 비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최상층 승강로 출입구 맞은편 벽에

비계를 삽입할 수 있도록 생성한 홀(hole)을 뜻한다.

(4) “권상기”라 함은 권동(드럼)에 와이어로프를 감아 중량물을 끌어올리

는 기계로 ‘윈치(winch)’라고도 불린다.

(5) “피아노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수직·수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수직

기준선을 말한다.

(6) “삼방틀”이라 함은 승강기의 문틀을 말한다.

(7) “형판 작업”이라 함은 각종 기기 및 부품을 설치 설계도에 의하여 상

호 연계되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8) “시브(sheave)”라 함은 권상기의 도르레를 말한다.

(9) “조속기”라 함은 승강기가 정격속도 이상으로 과속되었을 때 미리 설

정된 속도에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10) “구동부”라 함은 기계실 내 설치된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브레이

크 등 승강기를 구동하기 위한 부품들을 말한다.

(11) “저속시운전”이라 함은 기초레일 및 임시 카 프레임 등을 설치하여

저속으로 운행하였을 때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를 말한다.

(12) “고속시운전”이라 함은 승강기 설치 완료 후 승강기가 고속으로 운

행을 하였을 때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13) “카운터케이스”라 함은 균형추를 넣어 고정시키는 케이스를 말한다.

(14) “CWT(Counter Weight)”라 함은 승강기를 작동할 때 반대편에 무

게를 제공하여 승강기의 전체적인 무게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균형추를 말한다.



Ⅳ. 안전작업기준 ∙∙∙∙ 179

(15) “콤펜체인”이라 함은 균형체인(Compensating Chain)으로 카의 위치

에 따라 메인로프의 무게 불균형이 커질 때 이것을 보상하기 위한 체

인을 말한다.

(16) “본체공법”이라 함은 본체를 레일 꼭대기에서 본체를 조금씩 내리면

서 양옆의 레일을 제거하는 공법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방호

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이하 “안전인증고

시” 라 한다)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엘리베이터 공통 안전작업 사항

1) 위험요인

(1) 승강로 내에서 작업 중 넘어짐, 몸의 쏠림 등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

(2) 작업 중 승강로 내의 자재 및 공구의 낙하, 양중 작업 시의 화물 낙

하 등의 위험

(3) 작업 중 끼임 및 깔림, 설비와 충돌 등의 위험

(4) 전동 공구의 점검 및 수리 시 급작동에 의한 사고의 위험

(5) 작업장 내의 어두운 조명이나 너무 밝은 조명 등 부적절한 조명으로

인한 넘어짐 및 추락 등의 위험

2)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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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전 현장 사전조사 후 작업환경에 따른 안전대책 및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2)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작업자는 제공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한다(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3)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3조, 제48

조).

(4) 방호천장 설치 및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여 낙하물을 예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5) 위험도가 높은 설비/장비를 운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안전하

게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만

이 설비/장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

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52조)).

(6) 제조사는 현장 실정을 반영한 안전작업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를 작업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산

업안전보건법 제25조).

(7)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기술 및 안전관

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산업안전

보건법 제29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52조).

(8)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시 1인 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62조)

(9) 상부작업대 설치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조사는 사업주(건축

주)에게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비계를 삽

입할 수 있는 홀(Hole)을 생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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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홀(Hole)이 없는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시에는 전

용 시스템 비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의 상황

에 따라 강관비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1) 작업장 주변 정리 정돈과 통로 및 승강로 내 조명을 설치하여 적절

한 조명(최소 75lux 이상)을 확보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9조).

5. 엘리베이터 설치 안전작업 절차

1) 엘리베이터 설치 안전작업 절차

구분 공정 작업개요

1
착공 준비 및

착공

현장답사, 착공 전 준비사항 점검 및

안전차폐판 및 생명선 설치

2 상부작업대 설치 상부작업대 설치 (MRL Type에 한함)

3
장비 / 자재반입
및 양중

설치 자재를 적소에 반입/양중

4 형판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레일, 도어 등) 기준선 확보

5 구동부 설치 구동부 부품(권상기, 제어반 등)설치

6 기초 레일 설치 기초 레일 반입 및 조립

7
임시 카 프레임

설치
카 프레임 및 CWT(균형추) 설치

8 저속 시운전 저속 시운전 및 저속 운전 시 운행 상태 확인

9 로프 걸기 권상기, 카, CWT 쉬브(도르래) 간 로프 걸기

10 레일 설치 카와 CWT의 수직이동 가이드레일 고정 작업

11 출입구 설치 엘리베이터 출입구 도어 및 Jamb(문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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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공 준비 및 착공

(1) 착공 준비

가) 제조사 책임자와 현장 책임자는 작업계획 및 작업내용을 검토한다.

① 비계 등에 사용하는 재료 및 수량, 안전 증명서 등

② 비계 등의 설치를 위한 높이, 길이, 폭 등의 치수

③ 출입구, 벽 연결, 안전난간, 계단과 계단참 등의 사양 및 위치

④ 비계의 구조 안전성, 조립ㆍ해체 시공 순서도, 작업발판 전면 설치

등의 항목 검토

나) 작업현장 및 주변 상황 등을 확인한다.

① 부지 내 공지의 상황(자재의 적치 장소 등)

② 재료 반입을 위한 출입구 위치 및 크기

③ 작업 시 위험요인 도출 및 안전대책 계획(추락 및 낙하 등의 위험

방지, 조명, 절연 등)

(2) 착공 (사무실 및 창고, 안전 차폐판, 생명선 설치)

가) 착공 전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대장을 마련한다.

나) 착공 전 장비 및 자재를 모아둘 창고 및 사무실을 선정한다.

다) 작업장 출입구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주변은 항상 정리정돈한다.

라) 안전망은 기계실 하부 및 승강로 바닥에서 1.8m 높이에 설치한다.

마) 작업 장소에 안전 차폐판 및 안전대 고정 브라켓을 설치한다.

바) TMB(Tool Box Meeting) 등 안전교육(해당 작업에 대한 공정별

12
승강로 케이블

설치
제어반, 카, 승장 표시기류 케이블류 배선/결선

13 카 판넬 설치 카도어/판넬/천정판 조립 및 기타 카 부품 설치

14 고속 시운전 고속 시운전 및 시운전 시 운행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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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등)을 실시하며 안전점검일지, 안전교육일지 및 작업일보

를 기록한다.

사) 현장 사무실에는 구급 약품을 비치하며, 안전보건방침, 안전조직도,

비상연락망, 공정표, 설치 공정별 안전수칙 등을 비치한다.

아) 현장 책임자는 현장 내 모든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한다.

3) 상부작업대 설치 (MRL Type에 한함)

(1) 공통사항

가) 상부작업대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는 방호장치 안전인증(또는 KS F

8021)을 취득한 제품을 이용하며, 품질 시험을 실시 후에 사용한다.

나) 상부작업대 설치 전 설계하중과 구조설계를 검토하여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2차원,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다) 설계 시 사용되는 자재의 안전율을 확인하고 작업자의 안전성을 최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비계를 검토한다.

라) 안전난간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따른다.

마) 작업발판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를 따른다

바) 주부재

① 수직재: 수평재와 직교되어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하

며, 최하부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어 설치해 수직ㆍ수평

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② 수평재: 수직재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며 안전난간 용도

로 사용될 시 작업발판으로부터 90~120cm에 설치한다.(중간난간

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중간에 설치)

③ 경사재: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

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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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한 후 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사) 작업발판 설치 시 준수사항

① 비계의 장선(또는 수평재)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하며, 2개 이

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 이탈 또는 탈락하지 않도록 하며, 중량

작업 시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하며,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②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하

며,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

치한다.

아) 작업 구역 내 관계자외 출입을 금하고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한다.

자) 근로자는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

시 작업을 금지한다.

차) 작업자는 사용 전 비계 담당자에게 비계의 설치 상태 및 검사를 확

인하고 비계의 최대 허용 중량을 확인하고 정보를 가시화한다.

카) 작업 시 자재의 설치 및 고정 시 손 끼임, 베임 등의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 장갑, 망치 이용 시 흩날림에 의한 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경 등 승인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작업한다.

(2)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승강로 벽면 홀이 있는 경우)

가) 비계 설치 전 자재의 상태(휘어짐, 파손 등)를 확인한다.

나) 작업자는 홀에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 전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지정된 위치에 걸이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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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 벽면 홀에 강관비계 설치 방법>
 

다) 강관비계에 고정 클램프가 완전히 체결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강관비계는 좌ㆍ우측 2열로 흔들리지 않도록 벽면에 밀착시키고 승

강로 출입구 측의 받침이 되는 받침 비계는 최소 300mm 이상 돌

출시켜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승강로 입구의 받침이 되는 돌출부가 평탄하지 않을 시 망치를 이

용해 평탄하게 만들며, 평탄 작업자는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벽면 홀이 있는 경우)의 돌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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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벽면 홀에 삽입한 강관비계에 수평재(가로 비계)를 벽면에 완전하

게 밀착하여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 빠지지 않도록 한다.

사) 생명선은 승강로 출입구에서 승강로 내로 이동 시 1개씩 순차적으

로 이동하여 설치

아) 수평재 설치 시 전ㆍ후의 수평이 0±5mm를 벗어났는지 확인하며,

벗어난 경우 재조립한다.

자) 안전발판은 확실하게 고정하고, 클램프에 너트가 완전 체결되었는

지 확인해야 하며, 너트 고정 시 손가락 끼임에 주의한다.

차) 안전난간대는 기준높이에 조립하며(상부난간대: 1200~900mm, 중

간난간대: 상부난간대의 1/2 위치), 후면 수직재와 승강로 뒷벽까

지의 거리가 있는 경우 후면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카) 이동식 사다리는 발판의 간격이 일정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며 클램프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타) 비계를 고정하는 클램프와 비계의 끝 여유길이는 50mm 이상으로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강관 및 비계 사용 안전 지침 7.5(4항))

<클램프와 비계의 끝 여유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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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승강로 벽면 홀이 없는 경우)

가) 승강로 벽면에 홀이 없는 경우에는 경사재(하부 지지대)를 설치하

여 지지하도록 한다.

하부 지지대 설치

작업발판 설치

하부층

상부층

<작업발판 및 하부 지지대 설치>

나) 강관비계는 좌ㆍ우측 2열로 흔들리지 않도록 벽면에 밀착시키고 승

강로 출입구 측의 받침이 되는 받침 비계는 최소 300mm 이상 돌

출시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다) 승강로 입구의 받침이 되는 돌출부가 평탄하지 않을 시 망치를 이

용해 평탄하게 만들며, 평탄작업자는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돌 출 부 ]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벽면 홀이 없는 경우)의 돌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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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부 지지대는 2열씩 하부층 출입구 좌ㆍ우측 승강로 벽면에 밀착

시키고. 출입구 피아노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2열 경사재의 간격을

조정한다.

마) 하부 지지대는 승강로 입구측으로 돌출되도록 위치시킨다.

바) 하부 지지대 설치 후 하부 지지대에 수평재를 4단으로 순서에 따라

(1~4번) 설치하며, 1번 수평재는 출입구 안쪽 벽면에 완전히 밀착

하여 설치한다.

<하부 지지대 설치 순서>

사) 홀이 없는 경우 하부 지지대와 받침 비계를 설치 후에 수평재를 설

치한다.

아) 승강로 벽면의 콘크리트 돌출부 및 이물질 제거 후 벽면 홀에 밀착

시킨 강관비계에 수평재(가로 비계)를 벽면에 완전하게 밀착하여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 붕괴사고를 방지한다.

자) 작업 전 안전대 체결이 되었는지 확인 후 작업한다.

차) 비계를 고정하는 클램프와 비계의 끝 여유 길이는 50mm 이상으로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강관 및 비계 사용 안전지침 7.5(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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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프와 비계의 끝 여유길이>

(4) 시스템 비계식 상부 작업대(승강로 벽면 홀이 있는 경우)

가) 시스템 비계 설치 전 자재의 상태(휘어짐, 파손 등)를 확인한다.

나) 시스템 비계의 앵커볼트를 체결하기 전 시스템 비계의 수직상태를

확인하고 피아노선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한 후,

좌우 한쪽을 먼저 앵커볼트로 체결한 후 다른 한쪽을 체결한다.

다) 앵커볼트 시공 시에는 앵커볼트 삽입을 위한 구멍 내 먼지를 정리

하고, 앵커볼트의 너트는 2중 너트로 견고하게 끼운다.

라)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앵커볼트 시공 시에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

등의 상태를 확인하며, 작업중에는 보안경, 귀마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마) 밀림방지 브라켓 및 하부지지용 강관파이프 고정 시 견고하게 설치

한다.

바) 상부벽 지지대는 2열로 배치하며, 이때 재사용되거나 손상된 강관

파이프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 승강로 벽면 홀 지지용 강관 비계파이프 설치 시 벽면 홀 지지용

강관 비계파이프는 승강로 입구에서 밀어서 설치하며 자재 낙하 및

추락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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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홀 지지용 강관 파이프 설치>

아) 승강로 벽면 홀 지지용 강관 비계파이프는 승강로 내부 입구 측부

터 고정을 시작하고, 고정 시 추락에 주의하여 안전대 체결 후 작

업한다.

자) 작업발판 설치 시 순서에 맞게 설치하며 설치 과정에서 발판을 밟

을 때는 밀림에 의한 추락에 주의하면서 안전대를 체결하며, 발판

은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한다.

차) 피아노선 설치를 위한 공간은 간격에 따라 강관파이프를 2~3열로

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한다.

※ 안전 작업과 관련된 추가사항은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설

치·해체 매뉴얼”을 참조할 것.

(5) 시스템 비계식 상부 작업대(승강로 벽면 홀이 없는 경우)

가) 시스템 비계 설치 전 자재의 상태(휘어짐, 파손 등)을 확인한다.

나) 승강로 벽면 홀이 없는 경우 승강로 벽면 홀 지지용 강관 비계파이

프 대신 하부 지지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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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부 지지대는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하며 하부층에서 강관 비계

파이프를 들어올려 수평재 끝단에 구성된 브라켓의 클램프에 설치

고정한다.

라) 하부 지지대는 하부 지지대 브라켓을 하부층 승강로 입구에 턱을

거치하고 하부 지지대 브라켓 고정용 앵커볼트를 설치하여 고정한

다.

<하부 지지대 및 하부 지지대 브라켓 설치>

마) 하부 지지대 설치 시 견고하게 고정하며,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해 안전대를 체결한다.

※ 안전 작업과 관련된 추가사항은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설

치·해체 매뉴얼”을 참조할 것.

4) 장비/자재 반입 및 양중

(1) 장비 / 자재 하역 및 운반

가) 하역운반기계 등의 장비와 자재를 취급 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장비와 자재 하역 전 작업장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작업장 내 조명

시설 및 이동식 조명을 설치하여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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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lux 이상 확보).

다) 개구부는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라) 승강로의 낙하물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천장 설치 등

의 조치를 한다.

마) 권상기 등 인양설비의 정격하중을 확인 후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

양하지 않는다. (중량물은 중량 및 무게 중심을 확인)

바) 장비와 자재를 하역 및 운반하고 자재를 확인 후 보관한다. (자재

는 뉘여서 보관 또는 로프 등으로 묶어 전도되지 않도록 하며, 자

재 보관 장소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한다.)

(2) 양중 준비 및 작업

가) 양중 장비 사용 시 장비 용량에 맞추어 인증된 장비를 활용하며 안

전장치를 확인하며,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나) 양중 장비 안전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미리 조정한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정격하중 이상의 부하가 가해졌을 때, 동작을 정

지 및 방지하기 위한 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될 시 자동적으로 끌

어 올리는 것이 정지되면서 정보음을 울리는 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위급상황 시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

다) 양중 작업 전 신호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 주지하고 준

수하도록 하며 양중기 운전 중 운전위치로부터 이탈을 금지한다.

라) 동일 승강로 내 상 하부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마) 와이어로프를 이용 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절단하며, 가스용단

등 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 중량물은 반드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벨트슬링과 샤클을

이용하여 결속하며, 벨트슬링 등으로 양중작업 시 자재의 날카로운

부위에 손상되지 않도록 모서리에 보호대 등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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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판 설치

(1) 형판 설치작업 전 설치 설계도를 확인해 피아노선용 홀의 위치를 확

인하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상하부 출입구 형판은 기기 설치 작업 시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

하게 고정하고, 설치 후 수평 상태 및 치수를 확인하여 고정한다.

6) 구동부 설치

(1) 작업 전 체인블럭 등 양중기계와 벨트슬링, 샤클 및 기계실 양중용

후크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전함과 제어반의 모든 스위치 차단 여부

및 접지 상태를 확인한다.

(2) 구동부 설치 시 구동부 구조물 및 권상기의 전도, 끼임에 주의한다.

(3) 인력 운반 시에는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며, 자재를 들거나

내려놓을 때 손, 발 등이 물건 사이에 끼임에 주의하며, 조속기 로프

를 조속기에 걸 때에는 로프와 쉬브 사이에 신체가 협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어반 설치 시 제어반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을 제거 후 작업하며

제어반 설치 후 제어반 및 분전함에 잠금 조치를 한다.

(5) 구동부 설치 시 상·하부를 동시에 작업하지 않으며, 구동부 구조물과

권상기의 전도 및 끼임에 주의한다.

(6) 상부 작업대 위에 권상기 및 각종 빔 등을 올려놓지 않으며, 상부 작

업대가 불안전할 경우 시공업체에 의뢰해 조치를 취한다.

7) 기초 레일 설치

(1) 레일 반입 시 권상기와 활차, 샤클 등의 고정상태와 하부 작업자의

유 무를 확인하여, 상 하부 동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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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앵커볼트 설치 시 벽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며 볼트 삽입 후 흔들림 여

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레일 양중 시 권상기 로프에 매달린 레일이 회전할 경우 레일이 정지

된 것을 확인 후 양중작업을 재개한다.

(4) 레일의 조인트를 조립할 때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 시

승강로의 누수, 습기로 인한 감전에 주의한다.

8) 임시 카 프레임 설치

(1) 임시 카 프레임 설치 시 비상정지장치를 확인한다.

(2) 카 바닥 조립 시에는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수평도를 재확인 후

고정한다.

(3) 카 프레임 반입 시 자재에 협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 중 승강

로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대를 생명선에 체결한다.

(4) 중량물은 양중장비에 걸고 서서히 내리며 작업을 하며, 중량물과 승

강로 벽 사이 협착을 주의한다.

(5) 임시 카의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줄작업은 금지한다.

(6) 임시 케이블은 카 운전 시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9) 저속 시운전

(1) 접지 라인을 확인한다.

(2) 전원 공급 시 감전사고에 유의한다.

(3) 카 프레임 등이 저속으로 운행해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 시에는 작업장에 근로자의 유 무를 확인 후 시운전한다.

(5) 시운전 시 운전중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을 부착한다.

(6) 작업완료 후 제어반은 시건장치 체결 및 전원을 차단한다.

(7) 저속 시운전 시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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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원을 투입하여 전압을 체크한다.

나) 권상기 브레이크, 드럼의 접촉상태 등을 점검한다.

다) 카 프레임 등이 저속으로 운행해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10) 로프 걸기

(1) 로프의 길이와 재단 상태 및 구동부 개구부의 차폐 상태를 확인한다.

(2) 로프의 규격을 확인하여 적합한 로프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3) 상부 작업대에는 웨이트 등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4) 카 상부 작업 시 생명선 및 추락 방지대를 반드시 사용한다.

(5) 기계실과 카 상부 동시작업은 금지한다.

(6) 로프를 내릴 때 로프 상호간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로프 설치 시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로프를 소켓에 연결작업 시 화상에 주의하며 소화기를 비치한다.

(8) 중량물은 인력 운반을 최소화하고 양중기계ㆍ기구 및 운반대차를 사

용하며, 인력 운반 시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의하고 들고 내릴 때

손, 발등의 협착에 주의한다.

(9) 카운터 케이스를 승강로 내부의 CWT 레일 가운데로 반입 시 추락사

고에 주의한다.

(10) 로프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쉬브에 커버를 설치한다.

11) 레일 설치

(1) 로프 장비의 규격과 활차 고정브래킷의 강도를 확인한다.

(2) 레일 매달기 전 작업발판 및 추락 방지 조치를 확인하고 레일 고정

지그(Jig) 및 권상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한다.

(3) 레일 고정 지그는 레일 브라켓 설치작업 후 철거한다.

(4) 조속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레일 설치작업 전 작동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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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재하중 표시를 확인 후 작업하고, 임시카 작업대에는 자재 등의 과

적을 금지한다.

(6) 카 내부 및 카 상부 작업대에 안전난간대, 발끝막이판, 방호천장을 설

치하고, 방호천장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는다.

(7) 작업 중 신체가 무리하게 안전난간대 밖으로 나가거나 볼트를 조이는

과정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2) 출입구 설치

(1) 문턱의 좌 우와 전 후의 수평편차를 확인한다.

(2) 삼방틀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 건축 마감 공사 등에 의한 삼방틀 정렬상태 변형 발생

(3) 출입문 개폐장치의 웨이트 로프의 꼬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승강장 설치 후 출입구 고정상태, 출입문 인터록, 출입문의 닫힘 및

개폐 상태를 확인한다.

(5) 출입구 교체 작업 시 1:1로 실시하며 카 상부작업에서 작업 시 카 상

부 보호가 되어야 하며, 낙하방지 및 추락방지 대책을 한 후 실시한

다. (최상층부터 교체하며 교체 층에 차폐판을 설치)

(6) 출입구와 승강로에서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7) 용접작업 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불티비산방지 조치를 하며 작업자는

안전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한다.

13) 승강로 케이블 설치 

(1) 케이블은 상호간 엇갈림이 없이 정렬되도록 배선계획 후 설치한다.

(2) 케이블 콘넥터 접속 부위의 심선이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접히지 않도

록 한다.

(3) 승강로에 수직으로 배선하는 케이블은 1개 층에 1개소 이상 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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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이 분산되도록 한다.

(4) 최하층의 케이블 분기함은 최하층에 정지 시 카 상부에서 보수 점검

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5) 작업 후 분전함 및 제어반에 잠금조치를 취한다.

14) 카 판넬 설치

(1) 승강로 벽면에 돌출물 등을 확인 후 사전 제거한다.

(2) 조립 작업에 편리하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한다.

(3) 균형추의 중량을 카의 자중 및 정격 용량을 고려하여 중량을 추가 투

입한다.

(4) 조립 작업 전 필요한 부분에 안전발판 설치하고 보호구를 착용한다.

(5) 카 천장은 철선으로 네 모서리를 묶은 후 체인블럭이나 카 상부 프레

임에 매달며, 카벽을 조립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조립

작업 중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15) 고속 시운전

(1) 구체적인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한다. (시운전방법, 방호장치

확인, 작업자 배치 등)

(2) 주전원은 책임자가 관리하여 임의로 조작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건 등 기동장치 관리의 적절 여부를 점검한다.

(4) 시운전 시 점검내용

§ 카(Car) 정지 상태 도어락(Door Lock) 기능

§ 승강기 제어반 메인 전원 차단 및 잔류 전원 확인

§ LOTO(Lock-out Tag-out)작업 여부

§ 와이어로프 변형 및 파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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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로운 면의 보호 패드 설치 여부

§ 시브(sheave) 커버 설치 여부

§ 기계실(구동부)내 공구 등 낙하물 존재 유·무 확인

6.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교체)ㆍ철거 안전작업 절차

1)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교체)ㆍ철거 안전작업 절차

(1)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교체)ㆍ철거 안전작업 절차

구분 공정 작업개요

1
상부 작업대

해체작업

상부작업대 해체작업시 준수사항

(MRL Type에 한함)

2
구동부 부품, 로프

및 레일 교체(철거)

레일, 로프, 기계실 부품 교체・철거 시
준수사항

3 출입구 교체 출입구 교체 시 준수사항

4 카 철거 카 철거 시 준수사항

(2) 레일, 로프 및 기계실 부품 철거, 카 철거 및 출입구 교체를 제외하고

는 엘리베이터 설치 안전작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상부 작업대 해체작업

(1) 해체작업 전 강관비계 또는 시스템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정

상적인 상태로 복구 후에 해체를 실시한다.

(2) 해체작업 전 수평재와 수직재 및 경사재의 설치 상태는 반드시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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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재나 수평재 및 수직재를 한번에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4) 해체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않고 내려야 하며,

분해되지 않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한다.

(5) 해체된 부재들은 검토된 적재하중 한도 이상으로 비계 위에 적재해서

는 안 되며 시스템 비계 외부의 지정된 위치에 보관한다.

(6) 해체작업 시 상·하부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7) 시스템 비계의 삼각 프레임 해체 및 철거 시(앵커볼트 해체 포함) 2

인 1조 작업 준수 및 안전대 사용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필수적으로 실

시해야 한다.

(8) 해체작업 시 삼각 프레임의 승강로 쏠림이나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카를 최상층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

※ 안전 작업과 관련된 추가사항은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설

치·해체 매뉴얼”을 참조할 것.

3) 구동부 부품 및 로프, 레일 교체(철거)

(1) 공통 사항

가) 카 상부 및 승강로 진출입 시 절차를 준수하며, 카 상부에서는 안

전대를 안전난간대나 생명선에 체결한다.

나) 승강로 상·하 동시작업은 금지한다.

다) 카 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대 밖으로 몸이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도

록 한다.

(2) 구동부 부품 교체(철거)

가) 작업전 반드시 중량을 확인하고 체인블럭, 벨트슬링, 샤클 등 사용

시 정격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천장 후크를 이용 시에는 반드시 후크 테스트를 진행 후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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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사용 불가 시에는 인양 브라켓을 이용한다.(둘 다 불가 시 후

크용 빔이나 휴대용 크레인을 사용한다.)

다) 제어반 철거 전에는 반드시 주 전원을 차단 후 작업한다.

라) 조속기 로프 철거 시 손가락 협착에 주의한다.

(3) 로프 교체(철거)

가) 카측 로프 절단 전 CWT측 로프는 기계대에 고정시키고, 로프 절

단 시 로프의 탄성에 의한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나) 카 상부 진입 전 카의 매달림 상태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 로프 교체(철거) 시 안전난간대에 안전대 체결을 금지하고 생명선

에 체결하며, 승강장에 나온 후 안전대 체결을 해체한다.

라) CWT측 로프 교체(철거) 작업 시 매달아 놓은 카를 권상기로 최하

층으로 하강 시 카에 탑승하지 않으며, 최하층으로 이동 후 비상정

지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마) CWT 로프 소켓은 카 상부에서 제거한다.

(4) 레일 교체(철거)

가) 콤펜체인 철거 시 카 상부에서 운행을 수동(점검) 모드로 운전하

며, 정지상태에서는 항상 카 상부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나) 승강로에서 콤펜체인 제거 시 카 및 카운터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

의하며, 해체 후 즉시 승강로 밖으로 나온다.

다) 레일 교체(철거)작업 시에는 외줄작업을 금지하고, 반드시 본체공

법으로 작업한다.

라) 승강구 구조물 등에 간섭되어 웨이트가 낙하되지 않도록 웨이트에

이탈 방지 조치를 한다.

마) 작업 전 반드시 중량을 확인하고 벨트슬링, 샤클 등의 사용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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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용량 이상을 사용한다.(U클립 고정, 로프슬링은 사용금지)

4) 출입구 교체 작업

(1) 출입구 교체는 반드시 1:1로 작업하며, 카 상부에서 실시할 경우 출

입구 전면차폐를 실시 후 안전대를 상부 안전난간대에 체결한다.

(2) 파훼작업 시 보안경,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파훼물 낙하에 주의한

다.

(3) 출입구는 최상층부터 교체하며 교체 층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4) 출입구 전층을 일시에 철거하는 경우 전층 출입구에 칸막이를 설치

후 출입구 교체작업을 실시한다.

(5) 출입구와 승강로 상 하 동시작업은 금지하며, 교체한 부품은 반드시

카 내에 보관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6) 도어를 철거한 상태에서 절대로 작업장을 이탈하지 않으며, 도어 설

치 후 인터록 잠금조치를 한다.

(7) 도어 등의 절단부에 의한 손상을 주의하며, 용접작업 시에는 항상 용

접장갑, 보안경 등의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소화기 비치 및 불티비

산 방지조치를 한다.

5) 카 철거

(1) 작업 전 철거작업 절차를 확인한다. (카 도어 철거 → 카 도어 머신

철거 → 천장판 철거 → 카 판넬 철거 → 상부체대 및 카체대 철거

→ 카 바닥 철거 → 디바이스 철거)

(2) 체인블럭, 권상기, 벨트슬링, 샤클 및 양중용 후크 등의 사용 시 정격

용량 및 상태를 확인 후에 사용한다.

(3) 구동부의 개구부(바닥) 차폐 상태를 확인한다.

(4) 카 상부에서 철거 시 안전대를 생명선에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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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은 승인된 작업자로 2인 1조로 작업하며, 관계자 외의 중량물 하

부 등 작업반경 내 접근을 금지한다.

(6) 기계실과 승강로 상·하 동시작업은 금지한다.

(7) 카벽 철판의 절단부위에 의한 손상을 주의한다.

(8) 인력 운반 시 손, 발 등의 끼임에 주의하며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

록 주의하며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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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요약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전작업기준(안) 및 KOSHA GUIDE(안)은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작업현장 실태조사 및 재해심층분석에 따른 설치 및 유지보수 공

정을 새롭게 정의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설치 공정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한 현장 실정을 반영하고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의 활용 및 상부 작업대 설치의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계실과 승강로 벽면 홀(hole)의 유무로 구분하여 기계실

이 있는 MR Type은 13개 공정, 기계실이 없는 MRL Type은 14개 공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유지보수(해체) 공정은 상부작업대 해체를 포함한 4개의 공정으

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

에 대한 안전작업기준 마련 및 규제 강화, 사고발생 형태 중 떨어짐 방지를 위

한 추락방지시스템 및 개인 낙하방지 대책의 마련 및 제공, 추락 방지를 위한

국내실정에 알맞은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작업발판의 제공, 추락 이외의 다양

한 위험요인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에 존재함으로 공정별 안전작

업 매뉴얼 마련, 작업중 개인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및 관리감독자 배치와 관련

된 제도 마련, 마지막으로 작업환경, 재료 및 장비의 정기적 검사자 지정, 사고

예방프로그램 운영,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 안전관리자 지정 등의 규정을 제

도화하고 관리규정의 강화 등을 반영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작업표준에 의거하여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표준작업지시서의 마련과 준수, 현장 실정을 반영한 매뉴얼의 개발과 작업자들

이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 확대, 전용 작업발판 및 시스템 비계를

개발 및 보급, 마지막으로 작업발판의 구조변경 및 불량품 사용에 대한 점검

및 규제 강화 등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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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추락, 낙하, 끼임에 대한 공학적, 관리적 측면에서

의 안전기준 마련, 현장실정을 반영한 안전작업지침의 개발과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사용되

는 다양한 설비/기계/기구들에 대한 관리기준의 마련과 정기 및 수시점검이 실

시될 수 있는 제도 및 관리·점검 매뉴얼 개발 등을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 연구진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상부

작업대 설치 공정에서 승강로 벽면 홀을 생성하여 기존 강관비계 조립식 또는

전용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수평비계)를 승강로 벽면 홀에 삽입하는 방식을 안

전작업기준과 KOSHA GUIDE에서 기본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단, 현행 건축

및 승강기 관련 법규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으로 도출하였다.

상부 작업대 설치 공정 이외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공정별 안전작

업 기준 및 방법은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비계 설치 등에 관한 안전작업기준,

매뉴얼, 지침서 및 KOSHA GUIDE 등을 참조하였다.



Ⅴ. 전용발판 개발 ∙∙∙∙ 205

V. 전용발판 개발

1. 전용발판 설계

1) 승객정원 및 크기 결정

국내 실정에 적합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전용발판을 개발하

기 위해서는 전용발판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전용

발판의 개발조건은 기계실이 없는 MRL Type이며, 국내 4~7층 이하의 철근콘

크리트 구조를 갖는 중소규모 건물의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 승강로 크기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4대 제조사가 최근 3년간 공급한 MRL

Type 엘리베이터 실적을 분석하여 <표 Ⅴ-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에 따르면

승객정원 13인승(용량 1000kg)이 가장 많이 공급되었으며, 다음으로 15인승 및

7인승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현장 실태조사 및 제조사 담당자 면담에

의하면 최근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에도 만

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대부분 15인승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전용발판은 제조사 공

급실적, 현장 설치조건 및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승객정원

15인승, 용량 1,150kg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각 제조사별로 판매하

고 있는 MRL Type 15인승 승객용 엘리베이터 규격에 따른 대부분의 승강로

에 설치가 가능하며, 제조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요청된 7~15인승을 모두 포함

할 수 있는 가변형 구조를 갖도록 [그림 Ⅴ-1]과 같이 크기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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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 최근 3개년간 승객용 엘리베이터 공급 현황

제조사
용량

현대 티센크루프 오티스 미쓰비시

인승 kg
설치
대수

비율
(%)

설치
대수

비율
(%)

설치
대수

비율
(%)

설치
대수

비율
(%)

6 450 25 0.0 253 1.5 - - - -

7 550 8,177 14.1 5,261 30.4 2,339 23.2 334 16.7

8
600 3,917 6.9 - - 211 2.1 135 6.8

630 1 1,738 10.1 - - - -

9
680 - - 166 1.0 - - - -

700 799 1.4 - - 54 0.5 9 0.5

10
750 1,975 3.4 688 4.0 119 1.2 30 1.5

800 - - 3 0.0 - - - -

11 825 - - 41 0.2 - - 4 0.2

12 900 9,071 15.7 2,356 13.6 241 2.4 281 14.1

13 1,000 15,989 27.6 3,931 22.7 4,097 40.7 529 26.5

14 1,050 - - - - - - 5 0.3

15 1,150 14,101 24.3 1,501 8.7 1,657 16.5 293 14.7

16 1,200 - - 20 0.1 9 0.1 - -

17 1,275 - - 153 0.9 - - - -

18 1,350 1,873 3.2 250 1.5 429 4.3 158 7.9

19 1,495 - - 3 0.0 - - - -

20 1,500 1 0.0 72 0.4 617 6.1 - -

21 1,600 1,690 2.9 358 2.1 - - 118 5.9

합  계 57,686 100% 16,794 97% 9,773 97% 1,896 95%

연간
총 설치대수

2017년: 20,821
2018년: 19,754
2019년: 17,368
3년합계: 57,943

2017년: 3,971
2018년: 7,116
2019년: 6,199
3년합계: 17,286

2017년: 3,399
2018년: 3,569
2019년: 3,107
3년합계: 10,075

2017년: 628
2018년: 663
2019년: 705
3년합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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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업발판 적용 엘리베이터 승강로 크기

(b) 가변형 작업발판 구조

[그림 Ⅴ-1] 작업발판의 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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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형식 결정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용 전용발판 개발을 위한 구조형식은 본

연구과제의 제안요청서에서 개발 시안에서 제시한 개발조건인 높이 1,500mm이

상의 2단 구조, 경량화,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의 설치・해체 작업의 최소화
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연구진에서 개발하는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발판과

연구과제 수행 중 공단 TF회의 시 4대 제조사에서 공동으로 제안한 엘리베이

터 전용 시스템 비계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1) 연구진 개발 형식 -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발판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발판은 [그림 Ⅴ-2]에 보인 것

과 같이 기존 승강로에서 설치하는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를 개선하여 승

강로 외부에서 1단계 조립 후 승강로 내부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며, 원-터치 고정방식을 채택하여 전용발판 조립

시 잠금과 풀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제안요청서(RFP)의 개발 조건인 높이 1.5m 이상을 만족할 수 있도

록 [그림 Ⅴ-3]과 같이 기본높이를 2.6m로 하고 설치 조건에 따라서 25cm,

50cm 높이 조절 홀을 두어 최대 3.1m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7~15인승 엘리베이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림 Ⅴ-4]와 같이 승강로 내부 크기에 따라 길이 조절이

가능한 가변형 발판 지지대를 채택하였다. 또한, 양중작업 시 전용발판 본체의

부분 해체 또는 변형없이 작업발판의 분리만으로 양중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

구부를 함께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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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 및 양중작업

      

(b) 연구진 개발 전용발판 및 양중작업

[그림 V-2] 연구진 개발 전용발판과 기존 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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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진 개발 전용발판의 조립 및 내부설치 개요

(b) 연구진 개발 전용발판의 주요 특징

[그림 V-3] 연구진 개발 전용발판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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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연구진 개발 전용발판의 확장성

(b) 연구진 개발 전용발판의 양중작업 편의성

[그림 V-4] 연구진 개발 전용발판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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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사 제안 형식 –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본 연구과제는 공단 엘리베이터 TF에 참여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4대 제조

사 담당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용발판을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공단

TF 회의에서 연구진이 제안한 전용발판이 기존의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

를 사용하기 위한 설치의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엘리베이터

4대 제조사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그림 Ⅴ-5]과 같은 형식의 시스템 비계를 제

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상대역 및 공단 TF와의 협의를 통하여

엘리베이터 4대 제조사에서 제안한 전용 시스템 비계도 적용하였다.

(a) 제조사에서 제안한 시스템 비계 구조 형식

Case 1
(25×54mm, t=2.3mm)

Case 2
(25×54mm, =4.6mm)

Case 3
(25×54mm, t=4.6mm)

(b) 제조사에서 제안한 시스템 비계의 부재 단면

[그림 V-5] 제조사 제안 시스템 비계의 구조 및 부재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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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하중 산정

(1) 설계하중 정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용 전용발판 및 시스템 비계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은 국가건설기준 가설코드인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

기준)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하중들을 적용하였다.

① 상부작업대 자중: 제조사에서 설치하는 강관비계의 총 중량

② 작업발판 자중: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작업발판의 하중, KDS 21 60 00에

서 규정하는 하중

③ 전용발판 또는 시스템 비계 자중: 해석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적용

④ 작업하중: 제조사 기준 하중, KDS 21 60 00에서 규정하는 하중

⑤ 풍하중: 실내 작업이므로 미고려

(2) 설계하중 정리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전용발판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설

계하중의 크기는 <표 Ⅴ-2>에 정리한 것과 같이 KDS 21 60 00에서 규정하는

하중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작업지침에서 적용하는 하중

을 각각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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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 엘리베이터 전용발판 설계하중 비교

하중 

구분
제조사 KDS 21 60 00

비계

- 실제 사용량을 고려

- 66m × 2.63kg/m = 174kg

- 클램프(0.65kg/개)를 포함

- 1.8 kN (180kg) 적용 

- 실중량을 고려

사다리 - 0.08 kN (8kg) 적용 - 실중량을 고려

작업발판

- 0.4 kN/m2(구조계산서 참조)

- 설치면적 2.5m2을 적용

- 2개층에 각각 설치가 되므로

- 2.0 kN (200kg) 적용

- 1.08 kN(108kg) 적용

- (기준 1.5.2) (2) 작업발판의 중량은 

실제 중량을 반영하여야 하며, 0.2 

kN/m2 이상이어야 한다.

- 설치면적 2.5m2, 2개층에 각각 설치

- 100kg 적용

작업하중

- 1.0 kN/m2(구조계산서 참조)

- 설치면적 2.5m2을 적용

- 2.5 kN(250kg) 적용

- 2.0 kN(200kg) 적용

- (기준 1.5.2) (3) 작업하중에는 근로

자와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재, 공구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

여 작용한다.

① 통로의 역할을 하는 비계와 가벼운 

공구만만을 필요로 하는 경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1.25 

kN/m2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사용 자재의 적재를 필요로 하는 

중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2.5 kN/m2 이상이어야 한다.

- 기준의 2가지 규정을 각각 고려

   ; 기준 ① 적용 시 313 kg

   ; 기준 ② 적용 시 625 kg 

설계하중

합계

- 약 6.4 kN (638 kg)

- 4.88 kN (488 kg)

- 작업하중 기준 ① 6.0 kN (601 kg)

- 작업하중 기준 ② 9.1 kN (91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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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하중의 적용

<표 Ⅴ-2>에 정리한 설계하중들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전용발판 및 시스템 비계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① 전용발판 및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상부에 서포트를 이용하여 비계를 설

치하므로, 서포트에 의한 집중하중(point load)을 4개소에 등분하여 적용

② 적용하중

- 티센크루프: 4개 하중 작용점에 각 1.60 kN의 집중하중을 적용

- 오티스: 4개 하중 작용점에 각 1.22 kN의 집중하중을 적용

-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①(경작업): 4개 하중 작용점에 각

1.50 kN의 집중하중을 적용

-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②(중작업): 4개 하중 작용점에 각

2.28 kN의 집중하중을 적용

4)  사용재료 결정

본 연구에서 개발 및 제안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전용발판

에 적용되는 사용재료는 경량화 및 소요 강도 발현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다음

과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합금 6N01을 적용하여 구조검토를 실시

하였다.

<표 V-3> 전용발판 부재의 재료 특성

합금번호
Yield

Strength

(N/mm2)

Tensile

Strength

(N/mm2)

Elongation

Thickness

(1.6mm %)

Elastic

Modulus

(GPa)

Poisson

ratio

Shear

Strength

(N/mm2)

Fatigue

Strength

(N/mm2)

6N01

(S-T5)
205 245 12 69 0.33 12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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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해석

본 연구에서 개발 및 제안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전용발판

의 설치 및 현장 조건을 반영하여 구조해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다.

① 출입구에 설치되는 메인 프레임 상단은 롤러, 하단은 힌지 지점으로 적용

② 승강로 내부 지점은 벽체에 지지되지 않은 자유단으로 적용

③ 엘리베이터 설치 조건을 고려하여 수평재 내부에 집중하중으로 재하

- 출입구 벽면과 비계의 간격은 250 mm 이하로 설치

- 승강로 후면의 비계와 벽면과의 거리는 300 mm 이하가 되도록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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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해석 모델링 및 지점조건 (b) 하중재하

(c) 부재 단면 (d) 사용재료

[그림 V-6] 시스템 비계(전용발판)의 구조해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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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안전성 검토

1)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발판

연구진에서 개발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전용발판에 대한 구

조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Ⅴ-7]에 도해한 것과 같이 범용구조해석 프

로그램인 Midas Civil 2020을 이용하여 3차원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진회

의,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전용발판의 형식을 확정하고, 사용

재료 및 단면치수 등을 결정한 후 상세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a) 전용발판 개발(안) (b) 구조해석 모델링 및 지점조건

[그림 V-7] 전용발판 구조해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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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에서 개발한 전용발판의 구조안전성 검토에 적용한 설계하중은 전용

발판의 자중에 의한 고정하중과 앞 절에서 설명한 KDS 21 60 00에서 규정하

는 작업하중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3단의 가변형 구조를 갖는 전용발판의 특

성 및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자의 이동 조건을 고려하여 [그림 Ⅴ-8]에 보인 것

과 같이 작업하중을 1단 중앙부 발판 재하, 1단의 좌측 또는 우측 발판 재하, 3

단 중앙부 발판 재하, 3단의 좌측 또는 우측 발판 재하로 작업하중 재하 조건

을 구분하였다. 5가지의 작업하중 재하 조건에 따른 연구진에서 개발중인 작업

발판의 구조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부재별 최대응력과 재료의 강도의 비교를 통

한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를 [그림 Ⅴ-8]에서 [그림 Ⅴ-12]에 정리하였다.

전용발판의 자중을 포함하여 1단 중앙부 발판에 작업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에는 최대응력이 82.08 MPa 발생하여 항복강도인 145 MPa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a) 하중재하 (b) 해석결과

[그림 V-8]전용발판 구조해석 결과 - 1단 중앙부 작업하중 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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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전용발판의 자중을 포함하여 1단 좌측 또는 우축 발판에 작업하

중이 편측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응력이 96.98 MPa 발생하지만, 항복강

도인 145 MPa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a) 하중재하 (b) 해석결과

[그림 V-9] 전용발판 구조해석 결과 - 1단 편측 작업하중 재하

세 번째로, 전용발판의 자중을 포함하여 3단 중앙부 발판에 작업하중이 작용

하는 경우에는 최대응력이 79.33 MPa 발생하며, 항복강도인 145 MPa를 초과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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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 (b) 해석결과

[그림 V-10] 전용발판 구조해석 결과 - 3단 중앙부 작업하중 재하

네 번째로, 전용발판의 자중을 포함하여 3단 좌측 또는 우측 발판에 작업하

중이 편측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응력이 114.51 MPa로 가장 크게 발생하

였으나, 항복강도인 145 MPa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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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 (b) 해석결과

[그림 V-11] 전용발판 구조해석 결과 - 3단 편측 작업하중 재하

마지막으로 전용발판의 극단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단의 모든 발판에

작업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최대응력이 88.49 MPa 발생하

며, 극단상황인 경우에도 항복강도인 145 MPa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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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 (b) 해석결과

[그림 V-12] 전용발판 구조해석 결과 – 발판 전체에 작업하중 재하

2) 전용 시스템 비계(기본안)

연구진에서 개발중인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전용발판과 별도로

공단 TF회의 시 제조사에서 공동으로 제안한 시스템 비계의 구조 안전성을 검

토하기 위하여 [그림 Ⅴ-5]에 도해한 것과 같이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 Civil 2020을 이용하여 3차원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4대 제조사에서 제안한 시스템 비계 기본안의 구조안전성 검토에 있어서 부

재의 단면을 [그림 Ⅴ-5]에 보인 것과 같이 두께 2.3mm의 기본 사각형 단면을

갖는 case 1과 발판의 안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case 1 단면에서 두께를

4.6mm로 확대한 case 2 및 수평부재의 처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각형 단면

내부에 수직보강을 한 case 3 등 3가지 형식을 적용하였다.

적용한 설계하중은 전용발판의 자중에 의한 고정하중과 앞 절에서 설명한

KDS 21 60 00에서 규정하는 작업하중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제조사에서

자체 개발한 안전작업지침과 그에 따른 구조계산서에 적용하고 있는 제조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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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작업하중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제조사에서 제안한 시스템 비계 기본안

은 설치작업을 위한 상부작업대용 비계를 전용발판 상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구

조이므로 설계하중은 작업하중과 발판하중이 포함된 상부작업대로부터 전달되

므로, 시스템 비계의 수평부재와 결합되는 지점에 등분하여 집중하중으로 적용

하였다. KDS 21 60 00에서 규정하는 경량작업 및 중량작업에 따른 작업하중과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작업하중 재하 조건에 따른 제조사에서 제안

한 작업발판 기본안의 구조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부재별 단면력, 최대응력 및

수평부재 처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하였다.

(1) 단면 case 1 적용

제조사에서 제안한 시스템 비계 기본안에 대해서 기본 사각형 단면 case 1을

적용하고, 앞 절에서 정의 4가지 설계하중을 각각 적용한 구조해석 결과는 [그

림 Ⅴ-13]에서 [그림 Ⅴ-16]에까지 차례로 도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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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1.60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13] 시스템 비계(단면 1) 구조해석-티센크루프 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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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1.22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14] 시스템 비계(단면 1) 구조해석-오티스 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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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1.50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15]시스템 비계(단면 1) 구조해석-KDS 경작업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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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2.28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16] 시스템 비계(단면 1) 구조해석-KDS 중작업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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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면 case 2 적용

제조사에서 제안한 시스템 비계 기본안에 대해서 기본 사각형 단면 case 2를

적용하고, 앞 절에서 정의한 4가지 설계하중을 각각 적용한 구조해석 결과는

[그림 Ⅴ-17]에서 [그림 Ⅴ-20]에까지 차례로 도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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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1.60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17] 시스템 비계(단면 2) 구조해석-티센크루프 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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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1.22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18] 시스템 비계(단면 2) 구조해석-오티스 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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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1.50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19] 시스템 비계(단면 2) 구조해석-KDS 경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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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2.28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20] 시스템 비계(단면 2) 구조해석-KDS 중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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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면 case 3 적용

제조사에서 제안한 시스템 비계 기본안에 대해서 기본 사각형 단면 case 3을

적용하고, 앞 절에서 정의한 4가지 설계하중을 각각 적용한 구조해석 결과는

[그림 Ⅴ-21]에서 [그림 Ⅴ-24]에까지 차례로 도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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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1.60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21] 시스템 비계(단면 3) 구조해석-티센크루프 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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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1.22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22] 시스템 비계(단면 3) 구조해석-오티스 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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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1.22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23] 시스템 비계(단면 3) 구조해석-KDS 경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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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2.28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24] 시스템 비계(단면 3) 구조해석-KDS 중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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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면 case 2와 수직 보강재 추가 적용

제조사에서 제안한 시스템 비계 기본안에 대해서 단면 case 2와 수평부재의

처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직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하고, 앞 절에서 정의한

4가지 설계하중을 각각 적용한 구조해석 결과는 [그림 Ⅴ-25]에서 [그림 Ⅴ

-28]에까지 차례로 도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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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1.60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25] 시스템 비계(수직 보강) 구조해석-티센크루프 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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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1.22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26] 시스템 비계(수직 보강) 구조해석-오티스 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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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1.50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27] 시스템 비계(수직 보강) 구조해석-KDS 경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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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중재하(2.28 kN) (b) 최대응력

(c) 축력 (d) 전단력

(e) 휨모멘트 (f) 최대처짐

[그림 V-28] 시스템 비계(수직 보강) 구조해석-KDS 중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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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면력 집계 및 검토

(1) 단면 case 1 적용

2.3mm 두께의 기본 사각형 단면 case 1을 갖는 제조사 제안 시스템 비계 기

본안의 구조해석 결과에 대해서 부재별로 발생한 최대 단면력 및 최대응력과

수평부재의 최대처짐을 정리하여 <표 Ⅴ-4>에 정리하였다.

<표 V-4> 시스템 비계의 구조해석에 따른 단면력 및 처짐 비교 – 
단면 Case 1 적용 시

티센크루프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오티스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KDS 21 60 00
작업하중 기준 ①

KDS 21 60 00
작업하중 기준 ②

최
대
응
력

수직재 -140.8 MPa -107.9 MPa -132.1 MPa -199.6 MPa

수평재 -124.8 MPa -95.4 MPa -117.0 MPa -177.4 MPa

경사재 +8.3 MPa +6.7 MPa +7.9 MPa +11.2 MPa

단
면
력

축
력

수직재 -1.59 kN -1.22 kN -1.50 kN -2.26 kN

수평재 -2.0 kN -1.54 kN -1.88 kN -2.84 kN

경사재 2.54 kN 1.95 kN 2.39 kN 3.61 kN

전
단
력

수직재 1.6 kN 1.28 kN 1.58 kN 2.39 kN

수평재 1.7 kN 1.28 kN 1.58 kN 2.39 kN

경사재 0 kN 0 kN 0 kN 0 kN

휨
모
멘
트

수직재 0.64 kN・m 0.49 kN・m 0.60 kN・m 0.91 kN・m

수평재 0.56 kN・m 0.43 kN・m 0.53 kN・m 0.80 kN・m

경사재 0 kN・m 0 kN・m 0 kN・m 0 kN・m

수평재
최대처짐

40.77 mm 31.20 mm 38.25 mm 57.9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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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서 제안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단면 case 1을 적

용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 재료의 발생응력은 모

든 설계하중 조건에 대해서 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소요 안전율

이 부족하고 수평부재의 처짐이 허용처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율은 부족

; KDS 21 60 00 3.1 (3) 비계 및 안전시설물 부속품의 안전율 기준(휨

/인장: 2, 압축/전단: 3)

; 티센크루프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 수직재 1.46, 수평재 1.64

; 오티스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 수직재 1.90, 수평재 2.15

;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① - 수직재 1.55, 수평재 1.75

;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② - 수직재 1.03, 수평재 1.16

- 재료의 허용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일부 조건에서 허용응력을 초과

; KDS 21 50 00의 허용응력 기준(휨 125 MPa)

; 티센크루프 비계작업대 기준 – 수직재에서 허용응력 초과

;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① - 수직재에서 허용응력 초과

;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② - 수직재 및 수평재에서 허용응

력 초과

- 전용발판 최대처짐

; 4가지 모든 작업하중 조건에 허용처짐 30 mm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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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면 case 2 적용

4.6mm 두께의 갖는 기본 사각형 단면 case 2을 갖는 제조사 제안 시스템 비

계 기본안의 구조해석 결과에 대해서 부재별로 발생한 최대 단면력 및 최대응

력과 수평부재의 최대처짐을 정리하여 <표 Ⅴ-5>에 정리하였다.

<표 V-5> 시스템 비계의 구조해석에 따른 단면력 및 처짐 비교 – 
단면 Case 2 적용 시

티센크루프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오티스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KDS 21 60 00

작업하중 기준 

①

KDS 21 60 00

작업하중 기준 

②

최
대
응
력

수직재 -84.0 MPa -64.7 MPa -78.9 MPa -118.5 MPa

수평재 -73.7 MPa -56.4 MPa -69.2 MPa -104.6 MPa

경사재 +5.2 MPa +6.7 MPa +5.0 MPa +6.8 MPa

단
면
력

축

력

수직재 -1.59 kN -1.22 kN -1.50 kN -2.26 kN

수평재 -2.0 kN -1.54 kN -1.88 kN -2.84 kN

경사재 2.54 kN 1.95 kN 2.39 kN 3.61 kN

전

단

력

수직재 1.6 kN 1.28 kN 1.58 kN 2.39 kN

수평재 1.7 kN 1.28 kN 1.58 kN 2.39 kN

경사재 0 kN 0 kN 0 kN 0 kN

휨

모

멘

트

수직재 0.64 kN・m 0.49 kN・m 0.60 kN・m 0.91 kN・m

수평재 0.56 kN・m 0.43 kN・m 0.53 kN・m 0.80 kN・m

경사재 0 kN・m 0 kN・m 0 kN・m 0 kN・m

수평재

최대처짐
24.24 mm 18.61 mm 22.76 mm 34.3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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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서 제안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단면 case 2을 적

용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 재료의 발생응력은 모

든 설계하중 조건에 대해서 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일부 설계하

중 조건에서 소요 안전율이 부족하고 수평부재의 처짐이 허용처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율은 오티스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에만

만족

; KDS 21 60 00 3.1 (3) 비계 및 안전시설물 부속품의 안전율 기준(휨/

인장: 2, 압축/전단: 3)

; 티센크루프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 수직재 2.44, 수평재 2.78

; 오티스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 수직재 3.17, 수평재 3.63

;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① - 수직재 2.60, 수평재 2.96

;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② - 수직재 1.73, 수평재 1.96

- 재료의 허용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모든 조건에서 허용응력 미만으

로 발생

; KDS 21 50 00의 허용응력 기준(휨 125 MPa)

- 전용발판 최대처짐

;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②를 제외하고 허용처짐 30 mm 미만

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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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면 case 3 적용

4.6mm 두께와 내부 수직보강된 단면 case 3을 갖는 제조사 제안 시스템 비

계 기본안의 구조해석 결과에 대해서 부재별로 발생한 최대 단면력 및 최대응

력과 수평부재의 최대처짐을 정리하여 <표 Ⅴ-6>에 정리하였다.

<표 V-6> 시스템 비계의 구조해석에 따른 단면력 및 처짐 비교 – 
단면 Case 3 적용 시

티센크루프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오티스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KDS 21 60 00

작업하중 기준 

①

KDS 21 60 00

작업하중 기준 

②

최
대
응
력

수직재 -72.0 MPa -55.6 MPa -67.7 MPa -101.4 MPa

수평재 -62.8 MPa -48.1 MPa -58.9 MPa -89.0 MPa

경사재 +4.5 MPa +3.8 MPa +4.3 MPa +5.7 MPa

단
면
력

축

력

수직재 -1.59 kN -1.22 kN -1.50 kN -2.26 kN

수평재 -2.0 kN -1.54 kN -1.88 kN -2.84 kN

경사재 2.54 kN 1.95 kN 2.39 kN 3.61 kN

전

단

력

수직재 1.6 kN 1.28 kN 1.58 kN 2.39 kN

수평재 1.7 kN 1.28 kN 1.58 kN 2.39 kN

경사재 0 kN 0 kN 0 kN 0 kN

휨

모

멘

트

수직재 0.64 kN・m 0.49 kN・m 0.60 kN・m 0.91 kN・m

수평재 0.56 kN・m 0.43 kN・m 0.53 kN・m 0.80 kN・m

경사재 0 kN・m 0 kN・m 0 kN・m 0 kN・m

수평재

최대처짐
20.77 mm 15.98 mm 19.51 mm 29.3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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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단면 case 3을 적용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 재료의 발생응력은 모든 설계

하중 조건에 대해서 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일부 설계하중 조건

에서 소요 안전율이 부족하고 수평부재의 처짐이 허용처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 재료의 발생응력은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음.

- 단,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율은 오티스 비계작업대 하중과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①에만 만족

; KDS 21 60 00 3.1 (3) 비계 및 안전시설물 부속품의 안전율 기준(휨/

인장: 2, 압축/전단: 3)

; 티센크루프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 수직재 2.85, 수평재 3.26

; 오티스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 수직재 3.69, 수평재 4.26

;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① - 수직재 3.03, 수평재 3.48

;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② - 수직재 2.02, 수평재 2.30

- 재료의 허용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모든 조건에서 허용응력 미만으

로 발생

; KDS 21 50 00의 허용응력 기준(휨 125 MPa)

- 전용발판 최대처짐

; 4가지 작업하중 조건 모두에서 허용처짐 30 mm 미만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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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면 case 2와 수직보강재 적용

단면 case 2에 수직보강재를 추가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기본안의

구조해석 결과에 대해서 부재별로 발생한 최대 단면력 및 최대응력과 수평부재

의 최대처짐을 정리하여 <표 Ⅴ-7>에 정리하였다.

<표 V-7> 시스템 비계의 구조해석에 따른 단면력 및 처짐 비교 – 
단면 Case 2와 수직보강재 적용 시

티센크루프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오티스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KDS 21 60 00

작업하중 기준 

①

KDS 21 60 00

작업하중 기준 

②

최
대
응
력

수직재 -85.0 MPa -65.5 MPa -79.9 MPa -119.9 MPa

수평재 -62.1 MPa -47.6 MPa -58.3 MPa -87.9 MPa

경사재 +46.1 MPa +35.5 MPa +43.3 MPa +65.0 MPa

단
면
력

축

력

수직재 -1.59 kN -1.22 kN -1.50 kN -2.26 kN

수평재 -2.0 kN -1.54 kN -1.88 kN -2.84 kN

경사재 2.54 kN 1.95 kN 2.39 kN 3.61 kN

전

단

력

수직재 1.6 kN 1.28 kN 1.58 kN 2.39 kN

수평재 1.7 kN 1.28 kN 1.58 kN 2.39 kN

경사재 0 kN 0 kN 0 kN 0 kN

휨

모

멘

트

수직재 0.64 kN・m 0.49 kN・m 0.60 kN・m 0.91 kN・m

수평재 0.56 kN・m 0.43 kN・m 0.53 kN・m 0.80 kN・m

경사재 0 kN・m 0 kN・m 0 kN・m 0 kN・m

수평재

최대처짐
18.12 mm 13.98 mm 17.03 mm 25.5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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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서 제안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처짐을 감소시키

기 위한 수직보강재를 추가하고 단면 case 2을 적용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 결

과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 재료의 발생응력은 모든 설계하중 조건에 대해서 재

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일부 설계하중 조건에서 소요 안전율이 부

족하고 수평부재의 처짐이 허용처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 재료의 발생응력은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음.

- 단,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율은 오티스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에

만 만족

; KDS 21 60 00 3.1 (3) 비계 및 안전시설물 부속품의 안전율 기준(휨/

인장: 2, 압축/전단: 3)

; 티센크루프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 수직재 2.41, 수평재 3.30, 경사재

4.45

; 오티스 비계작업대 하중 기준 – 수직재 3.13, 수평재 4.31, 경사재 5.77

;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① - 수직재 2.57, 수평재 3.52, 경사재

4.73

; KDS 21 60 00의 작업하중 기준 ② - 수직재 1.71, 수평재 2.33, 경사재

3.15

- 재료의 허용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모든 조건에서 허용응력 미만으

로 발생

; KDS 21 50 00의 허용응력 기준(휨 125 MPa)

- 전용발판 최대처짐

; 4가지 작업하중 조건 모두에서 허용처짐 30 mm 미만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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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 제조사 의견 검토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의 개발에 따른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조안전성

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제조사를 포함한 공단 TF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연구

를 통하여 경사재의 설치 위치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 비계를 최적화하였다. 개

선된 시스템 비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설치/해체의 편의성, 현장 적용성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물 모형을 제작하고, 엘리베이터 4대 제조사 및 설치업

체 담당자들에게 시연회를 실시하였다. 시연회 후 시스템 비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1) 수직재 상단을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1) 검토조건

수직재 상부보 지지대를 상부보에 단순 지지하는 경우(롤러 지점)와 오티스

엘리베이터에서 질의한 것과 같이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경우(힌지 또는 고정단

지점)에 대한 차이를 검토하였다.

(2) 해석조건

시스템비계가 대칭구조이므로, 시스템 비계의 편측에 대해서 2D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3) 부재단면 및 재료강도

시스템 비계의 구조해석을 위한 부재의 단면과 재료의 종류 및 강도는 다음

과 같이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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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 수직재, 수평재 및 경사재 모두 45×75mm(t=2mm) 사각파이프

- 강도: SS400 (항복강도 fy=245 MPa, 인장강도 ft=400 MPa 이상)

(4) 설계하중

시스템 비계의 구조 검토를 위하여 적용한 설계하중은 시스템 비계에 설치

되는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의 하중과 국가건설기준인 KDS 21 60 00(비

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작업발판 중량 및 작업하중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 시스템 비계에 설치되는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

: 약 3 kN(300kg) (제조사 구조검토 자료 참조)

- 작업발판 및 작업하중

: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1..5.2 연작하중

- 작업발판 중량: 0.2 kN/m2 이상

: 시스템 비계(전용발판)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의 최대 설치면적

2m2을 고려하여 0.4 kN 적용

- 작업하중: 중작업 기준 2.5 kN/m2 이상

: 시스템 비계(전용발판)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의 최대 설치면적

2m2을 고려하여 5 kN 적용

- 기타 클램프, 사다리 등을 고려하여 총 10 kN을 설계하중으로 산정

- 따라서, 시스템 비계 한쪽 당 5 kN의 설계하중이 작용하며, 강관비계 조립

식 상부작업대 설치 시 시스템비계에는 2곳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므로

각 작용점 당 P = 2.5 kN을 재하

이상의 해석조건, 부재단면 및 재료강도와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그림 V-29]

에 보인 것과 같이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CIVIL 2019를 이용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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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료 특성 (b) 단면 특성

(c) 하중재하 모델링

[그림 V-29] 제조사 의견 검토를 위한 구조해석 입력값 – 재료특성, 

단면특성, 하중재하

(5) 해석 결과

가)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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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링 (b) 해석결과 – 최대 응력

(c) 해석결과 – 최대 모멘트 (d) 해석결과 – 최대 전단력

(e) 해석결과 – 최대 측력 (f) 해석결과 - 최대처짐

[그림 V-30] 앵커볼트 미설치 시 구조해석 결과 – 롤러지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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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링 (b) 해석결과 – 최대 응력

(c) 해석결과 – 최대 모멘트 (d) 해석결과 – 최대 전단력

(e) 해석결과 – 최대 측력 (f) 해석결과 - 최대처짐

[그림 V-31] 앵커볼트 설치 시 구조해석 결과 – 힌지지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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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링 (b) 해석결과 – 최대 응력

(c) 해석결과 – 최대 모멘트 (d) 해석결과 – 최대 전단력

(e) 해석결과 – 최대 측력 (f) 해석결과 - 최대처짐

[그림 V-32] 앵커볼트 설치 시 구조해석 결과 – 고정단지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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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재별 최대응력

부재
앵커볼트

미설치 시

앵커볼트 설치 시

힌지 절점 모델링 고정 절점 모델링

응력 감소율 응력 감소율

수직재 164.5 MPa 162 MPa 1.5% 감소 143 MPa 13.1% 감소

수평재 86.7 MPa 86.7 MPa / 87.1 MPa 0.5% 증가

경사재 12.1 MPa 12.1 MPa / 12.7 MPa 4.9% 증가

다) 최대처짐

부재
앵커볼트

미설치 시

앵커볼트 설치 시

힌지 절점 모델링 고정 절점 모델링

처짐 감소율 처짐 감소율

수평재 12.085mm 12.05mm 0.3% 감소 6.97mm 42.3% 감소

라) 검토의견

수직재 상단에 위치한 상부보 지지대에 앙카볼트 설치를 통하여 고정절점이

형성되면 수직재 응력은 약 13% 감소하는 반면에 수평재와 경사재의 응력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끝단에서 발생하는 처짐은 42.3%

감소하지만, 하부 지지대가 설치되면 처짐 감소효과는 상쇄된다.

이에 반하여 상부보 지지대에 설치되는 앙카볼트는 높이가 2m 이상이 되므

로 별도의 발판(우마발판) 또는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이 추가되므로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며, 연직하중에 의한 모멘트에 의

해 상부보 지지대는 상부보에 지지가 되고 하부에 설치되는 밀림방지 브라켓에

의해 추가 지지가 가능하므로 수직재 상단의 상부보 지지대를 앵카볼트로 고정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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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부 지지대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검토

(1) 검토조건

작업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의견으로 제시된 하부 지지대 미설치 의견에 대

해서 하부 지지대의 설치 유・무에 대한 차이를 검토하였다.
(2) 해석조건

시스템비계가 대칭구조이므로, 시스템 비계의 편측에 대해서 2D 모델링을

실시하였고, 하부 지지대는 지름 48mm 일반 구조용 강관비계를 적용하였으며,

하부 지지대와 바닥면은 앵커볼트로 고정되며 시스템 비계와의 체결은 일반 클

램프를 적용하였다.

(3) 부재단면 및 재료강도

시스템 비계의 구조해석을 위한 부재의 단면과 재료의 종류 및 강도는 다음

과 같이 적용하였다.

- 단면: 시스템 비계를 구성하는 수직재, 수평재 및 경사재 모두 45×75mm

(t=2mm) 사각파이프이고, 하부 지지대는 지름 48mm(t=2.3mm)

강관비계

- 강도: 시스템 비계의 주부재 및 하부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비계 모두

SS400 (항복강도 fy=245 MPa, 인장강도 ft=400 MPa 이상)

(4) 설계하중

시스템 비계의 구조 검토를 위하여 적용한 설계하중은 시스템 비계에 설치

되는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의 하중과 국가건설기준인 KDS 21 60 00(비

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작업발판 중량 및 작업하중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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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 시스템 비계에 설치되는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

: 약 3 kN(300kg) (제조사 구조검토 자료 참조)

- 작업발판 및 작업하중

: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1..5.2 연작하중

- 작업발판 중량: 0.2 kN/m2 이상

: 시스템 비계(전용발판)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의 최대 설치면적

2m2을 고려하여 0.4 kN 적용

- 작업하중: 중작업 기준 2.5 kN/m2 이상

: 시스템 비계(전용발판)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의 최대 설치면적

2m2을 고려하여 5 kN 적용

- 기타 클램프, 사다리 등을 고려하여 총 10 kN을 설계하중으로 산정

- 따라서, 시스템 비계 한쪽 당 5 kN의 설계하중이 작용하며, 강관비계 조립

식 상부작업대 설치 시 시스템비계에는 2곳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므로

각 작용점 당 P = 2.5 kN을 재하

이상의 해석조건, 부재단면 및 재료강도와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그림 V-33]

에 보인 것과 같이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CIVIL 2019를 이용하여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따른 구조검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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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 강관비계

(a)재료 특성

시스템 비계 강관비계

(b) 단면 특성



262∙∙∙∙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에 관한 연구

하부 지지대 미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c) 하중재하 모델링

[그림 V-33] 제조사 의견 검토를 위한 구조해석 입력값 – 재료특성, 

단면특성, 하중재하

(5) 해석 결과

가)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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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링 (b) 해석결과 – 최대 응력

(c) 해석결과 – 최대 모멘트 (d) 해석결과 – 최대 전단력

(e) 해석결과 – 최대 측력 (f) 해석결과 - 최대처짐

[그림 V-34] 하부 지지대 설치 구조해석 결과 – 하부 지지대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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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링

(b) 해석결과 – 최대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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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해석결과 – 최대 모멘트

(d) 해석결과 – 최대 전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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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해석결과 – 최대 측력

(f) 해석결과 – 최대 처짐

[그림 V-35] 하부 지지대 설치 구조해석 결과 – 하부 지지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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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재별 최대응력

부재
하부 지지대

 미설치 시

하부 지지대 설치 시

응력 감소율

수직재 164.5 MPa 6.8 MPa 95.9% 감소

수평재 86.7 MPa 9.2 MPa 89.4% 감소

경사재 12.1 MPa 2.2 MPa 81.8% 감소

하부 지지대 13.3 MPa

다) 최대처짐

부재
하부 지지대

미설치 시

하부 지지대 설치 시

고정 절점 모델링

처짐 감소율

수평재 12.08mm 6.97mm 42.3% 감소

라) 검토의견

하부 지지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스템비계의 수직재, 수평재 및 경사재 응

력이 모두 80% 이상(최대 약 96%) 감소하고, 시스템비계의 수평재 끝단에서

발생하는 처짐이 97.8%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하부 지지대는 반드시 설치

가 되어야 한다.

3) 상부벽 지지대를 사각파이프 또는 강관비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

(1) 검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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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벽 지지대를 주부재와 동일한 단면을 갖는 사각파이프를 사용하는 것과

일반 구조용 강관비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검토하였다.

(2) 해석조건

상부벽 지지대 설치를 고려하여 3D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사각파이프의

경우에는 설치를 고려하여 단면의 폭방향으로 배치를 하였다.

(3) 부재단면 및 재료강도

시스템 비계 구조해석을 위한 부재의 단면과 재료의 종류 및 강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 단면: 시스템 비계를 구성하는 수직재, 수평재 및 경사재 모두 45×75mm

(t=2mm) 사각파이프이고, 하부 지지대는 지름 48mm(t=2.3mm)

강관비계

- 강도: 시스템 비계의 주부재 및 하부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비계 모두

SS400 (항복강도 fy=245 MPa, 인장강도 ft=400 MPa 이상)

(4) 설계하중

시스템 비계의 구조 검토를 위하여 적용한 설계하중은 시스템 비계에 설치

되는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의 하중과 국가건설기준인 KDS 21 60 00(비

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작업발판 중량 및 작업하중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 시스템 비계에 설치되는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

: 약 3 kN(300kg) (제조사 구조검토 자료 참조)

- 작업발판 및 작업하중

: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1..5.2 연작하중

- 작업발판 중량: 0.2 kN/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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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비계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의 최대 설치면적 2m2을 고려

하여 0.4 kN 적용

- 작업하중: 중작업 기준 2.5 kN/m2 이상

: 시스템 비계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의 최대 설치면적 2m2을 고려

하여 5 kN 적용

- 기타 클램프, 사다리 등을 고려하여 총 10 kN을 설계하중으로 산정

- 따라서, 시스템 비계 한쪽 당 5 kN의 설계하중이 작용하며, 강관비계 조립

식 상부작업대 설치 시 시스템비계에는 2곳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므로

각 작용점 당 P = 2.5 kN을 재하

이상의 해석조건, 부재단면 및 재료강도와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그림 V-]에

보인 것과 같이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CIVIL 2019를 이용하여 하

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따른 구조검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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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 강관비계

(a)재료 특성

시스템 비계 강관비계

(b) 단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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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파이프 사용 강관비계 사용
(c) 하중재하 모델링

[그림 V-36] 제조사 의견 검토를 위한 구조해석 입력값 – 재료특성, 

단면특성, 하중재하

(5) 해석 결과

가)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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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링 (b) 해석결과 – 최대 응력

(c) 해석결과 – 최대 모멘트 (d) 해석결과 – 최대 전단력

(e) 해석결과 – 최대 측력 (f) 해석결과 - 최대처짐

[그림 V-37] 상부벽 지지대 조건에 따른 구조해석 – 사각파이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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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링 (b) 해석결과 – 최대 응력

(c) 해석결과 – 최대 모멘트 (d) 해석결과 – 최대 전단력

(e) 해석결과 – 최대 측력 (f) 해석결과 - 최대처짐

[그림 V-38] 상부벽 지지대 조건에 따른 구조해석 – 강관비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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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부벽 지지대 응력

부재

발생 응력

사각파이프 사용 시 구조용 강관비계 사용 시

지점부 중앙부 지점부 중앙부

상부벽 지지대 1열 78.3 20 80.7 15.7

상부벽 지지대 2열 140.7 29.8 164.1 26.7

다) 최대처짐

부재
최대처짐(하부 지지대가 없는 경우)

사각파이프 사용 시 구조용 강관비계 사용 시

수평재 7.5mm 8.4mm

라) 검토의견

상부벽 지지대로 사각파이프 또는 구조용 강관비계를 사용할 경우, 발생응력

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설치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각파이프보다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4) 하부 지지대를 경사재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되는 와이어로프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검토

(1) 검토조건

시스템 비계의 설치 편의성을 위하여 하부 지지대를 대신하여 경사재와 동

일한 방향으로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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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조건

시스템비계가 대칭구조이므로, 시스템 비계의 편측에 대해서 2D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와이어로프는 지름 8mm를 적용하고 턴버클에 의한 긴장력은 별

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3) 부재단면 및 재료강도

시스템 비계의 구조해석을 위한 부재의 단면과 재료의 종류 및 강도는 다음

과 같이 적용하였다.

- 단면: 수직재, 수평재 및 경사재 모두 45×75mm(t=2mm) 사각파이프이고,

와이어로프는 지름 8mm 강선

- 강도: 시스템 비계는 SS400 (항복강도 fy=245 MPa, 인장강도 ft=400

MPa 이상), 와이어로프의 항복강도 fy=165 MPa

(4) 설계하중

시스템 비계의 구조 검토를 위하여 적용한 설계하중은 시스템 비계에 설치

되는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의 하중과 국가건설기준인 KDS 21 60 00(비

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작업발판 중량 및 작업하중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 시스템 비계에 설치되는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

: 약 3 kN(300kg) (제조사 구조검토 자료 참조)

- 작업발판 및 작업하중

: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1..5.2 연작하중

- 작업발판 중량: 0.2 kN/m2 이상

: 시스템 비계(전용발판)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의 최대 설치면적

2m2을 고려하여 0.4 kN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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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하중: 중작업 기준 2.5 kN/m2 이상

: 시스템 비계(전용발판)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의 최대 설치면적

2m2을 고려하여 5 kN 적용

- 기타 클램프, 사다리 등을 고려하여 총 10 kN을 설계하중으로 산정

- 따라서, 시스템 비계 한쪽 당 5 kN의 설계하중이 작용하며, 강관비계 조립

식 상부작업대 설치 시 시스템비계에는 2곳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므로

각 작용점 당 P = 2.5 kN을 재하

이상의 해석조건, 부재단면 및 재료강도와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그림 V-39]

에 보인 것과 같이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CIVIL 2019를 이용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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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 와이어로프

(a)재료 특성

시스템 비계 와이어로프

(b) 단면 특성



278∙∙∙∙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에 관한 연구

와이어로프 미적용 와이어로프 적용

(c) 하중재하 모델링

[그림 V-39] 제조사 의견 검토를 위한 구조해석 입력값 – 재료특성, 

단면특성, 하중재하

(5) 해석 결과

가)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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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링 (b) 해석결과 – 최대 응력

(c) 해석결과 – 최대 모멘트 (d) 해석결과 – 최대 전단력

(e) 해석결과 – 최대 측력 (f) 해석결과 - 최대처짐

[그림 V-40] 와이어로프 사용에 따른 구조해석 – 와이어로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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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링 (b) 해석결과 – 최대 응력

(c) 해석결과 – 최대 모멘트 (d) 해석결과 – 최대 전단력

(e) 해석결과 – 최대 측력 (f) 해석결과 - 최대처짐

[그림 V-41] 와이어로프 사용에 따른 구조해석 – 와이어로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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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재별 응력

부재
와이어로프

 미설치 시

와이어로프 설치 시

응력 감소율

수직재 164.5 MPa 116.6 MPa 29.1% 감소

수평재 86.7 MPa 43 MPa 50.4% 감소

경사재 12.1 MPa 6.3 MPa 47.9% 감소

와이어로프 164.2 MPa

다) 최대처짐

부재
와이어로프

 미설치 시

와이어로프 설치 시

처짐 감소율

수평재 12mm 9.06mm 24.5% 감소

라) 검토의견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경우, 수직재의 응력은 29%, 수평재와 경사재의 응력

은 약 50% 정도 감소되고, 수평재 끝단의 처짐은 24.5% 정도 감소되어서 구조

적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토 2의 결과와 같이 하부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주부재의 응력 및 최대처짐의 감소 효과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턴버클에 의한 긴장력 도입 시에는 추가적인 개선효과를 예

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와이어로프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턴버클에 의한 소

요 긴장력 도입의 정확성, 설치 및 작업 편의성,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와이어로프가 하부 지지대를 대체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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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림방지 브라켓의 강도 검토

(1) 검토조건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하단에 설치되어 회전 및 수평방향 이동에 저항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밀림방지 브라켓의 발생 응력을 검토하였다.

(2) 해석조건

시스템비계가 대칭구조이므로, 시스템 비계의 편측에 대해서 2D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3) 부재단면 및 재료강도

시스템 비계의 구조해석을 위한 부재의 단면과 재료의 종류 및 강도는 다음

과 같이 적용하였다.

- 단면: 수직재, 수평재 및 경사재 모두 45×75mm(t=2mm) 사각파이프이고,

밀리방지 브라켓은 동일 치수에 ㄱ형강

- 강도: 사각파이프 SS400 (항복강도 fy=245 MPa, 인장강도 ft=400 MPa

이상), 밀림방지 브라켓 AL-6063-T5 (항복강도 fy=150 MPa, 인

장강도 fy=190 MPa)

(4) 설계하중

시스템 비계의 구조 검토를 위하여 적용한 설계하중은 시스템 비계에 설치

되는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의 하중과 국가건설기준인 KDS 21 60 00(비

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작업발판 중량 및 작업하중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 시스템 비계(전용발판)에 설치되는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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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 kN(300kg) (제조사 구조검토 자료 참조)

- 작업발판 및 작업하중

: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1..5.2 연작하중

- 작업발판 중량: 0.2 kN/m2 이상

: 시스템 비계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의 최대 설치면적 2m2을 고려

하여 0.4 kN 적용

- 작업하중: 중작업 기준 2.5 kN/m2 이상

: 시스템 비계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의 최대 설치면적 2m2을 고려

하여 5 kN 적용

- 기타 클램프, 사다리 등을 고려하여 총 10 kN을 설계하중으로 산정

- 따라서, 시스템 비계 한쪽 당 5 kN의 설계하중이 작용하며, 강관비계 조립

식 상부작업대 설치 시 시스템비계에는 2곳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므로

각 작용점 당 P = 2.5 kN을 재하

이상의 해석조건, 부재단면 및 재료강도와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그림 V-42]

에 보인 것과 같이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CIVIL 2019를 이용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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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료 특성 (b) 단면 특성

(c) 하중재하 모델링

[그림 V-42] 제조사 의견 검토를 위한 구조해석 입력값 – 재료특성, 

단면특성, 하중재하

(5) 해석 결과

가)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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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모델링

반력 반력

모멘트 모멘트

(a) 상부보 지지대 앵커볼트 미설치 (b) 상부보 지지대 앵커볼트 설치

[그림 V-43] 밀림방지 브라켓 구조해석 – 지점부 반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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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밀림방지 브라켓에 발생하는 반력과 단면성질

○ 밀림방지턱에 발생하는 반력

; 시스템비계의 바닥 고정절점의 반력을 이용

- 상부보 지지대 미고정시: 수평반력 1.7 kN, 모멘트 반력 2.06 kN・m
- 상부보 지지대 고정시: 수평반력 2.6 kN, 모멘트 반력 1.2 kN・m
; 수평반력 및 모멘트 중 큰 값을 이용하여 검토

○ 밀림방지턱 단면성질

- 단면2차모멘트 I = 394,875 mm4

-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 yt = 25.69 mm, yb = 49.30 mm

다) 응력

축응력 휨응력

상부보 

지지대 

미고정

상부보

지지대

고정

상부보 지지대

미고정

상부보 지지대

고정

밀림방지

브라켓
< 7.7 MPa 7.7 MPa

상연: 134 MPa

하연: 257 MPa

상연: < 134 MPa

하연: < 257 MPa

라) 검토의견

밀림방지 브라켓은 수평반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휨모멘트에 의한 휨응력의 경우 하연에서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발생하

지만, 실제 밀림방지 브라켓을 제작 시에는 복부 보강재(web stiffener)를 추가

적으로 배치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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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시험

1) 성능시험 개요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의 개발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해석, 공단

TF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시제품 제작 및 시연회에 따른 최적안 도출과

엘리베이터 제조사 의견에 따른 검토 등을 수행하여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엘

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에 적용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 비계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전용 시스템 비계의 성능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 강구조연구소 실험동에서 [그림 Ⅴ-44]에 보인

것과 같이 실물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성능시험은 <표 Ⅴ-8>에 정리한 것과 같이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

물 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하중, 상부벽 지지대 설치 유・무,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 및 최대하중을 변수로 하여 총 9회의 시험을 단계별로 실

시하였다. 성능시험에 따른 계측은 <표 Ⅴ-9>에 정리한 것과 같이 전용 시스템

비계에 재하되는 작용하중, 수평재 끝단에서 발생하는 최대 수직변위 및 시스

템 비계의 수직재, 수평재, 경사재 및 하부 지지대에서 발생하는 변형률에 대해

서 작용하중은 50 kN 용량의 로드셀(Loadcell), 수직변위는 50mm 용량의 전기

식변위계(LVDT), 변형률은 5mm 용량의 변형률 게이지(Strain gauge) 센서를

이용하였다. 작용하는 하중 단계별로 발생하는 각 계측 센서의 신호를 데이터

수집장치(Data Acquisition System, DAQ System)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하였다.



288∙∙∙∙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에 관한 연구

<표 V-8> 시스템 비계의 성능시험 변수 

실험변수

실험차수
작업하중

상부벽

지지대

하부

지지대`
비고

1차 실험

경작업

(1.25kN/m2)

350kg

설치 (有) 설치 (有)
상부작업대

비계중량

300kg

포함

2차 실험 제거( 無) 설치 (有)

3차 실험 설치 (有) 제거 (無)

4차 실험 제거( 無) 제거 (無)

5차 실험

중작업

(2.50kN/m2)

700kg

설치 (有) 설치 (有)
상부작업대

비계중량

300kg

포함

6차 실험 제거( 無) 설치 (有)

7차 실험 설치 (有) 제거 (無)

8차 실험 제거( 無) 제거 (無)

9차 실험 최대하중 설치 (有) 설치 (有)

<표 V-9> 시스템 비계의 성능시험 계측 센서 

계측항목
계측

센서
용량 DAQ 채널

설치(부착)

위치

작용하중 Loadcell 50 kN CH.001 재하 프레임

수직변위 LVDT 50mm 좌측: CH.013, 우측: CH014 수평재 끝단

변형률
Strain 

gauge
5mm

수직재
좌측: CH.060, CH061

우측: CH.065, CH066
수직재 중앙

경사재
좌측: CH.062, CH064

우측: CH.067, CH068
경사재 중앙

수평재
좌측: CH.070, CH071

우측: CH.075, CH076
수평재 끝단

하부

지지대

좌측: CH.072

우측: CH.077

하부 지지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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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 5차, 9차 실험
(상부벽 지지대 有, 하부 지지대 有)

(b) 2차, 6차 실험
(상부벽 지지대 無, 하부 지지대 有)

(c) 3차, 7차 실험
(상부벽 지지대 有, 하부 지지대 無)

(d) 4차, 8차 실험
(상부벽 지지대 無, 하부 지지대 無)

[그림 V-44] 시스템 비계 성능시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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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시험 결과

(1) 최대 수직변위

가) 경작업 기준

○ 허용 수직변위 검토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작업하중 규정에서 경작업

에 해당하중과 상부작업대 설치에 소요되는 비계의 중량을 합산한 7kN(700kg)

에 대해서 상부벽 지지대와 하부 지지대 설치 조건에 따른 수평재 끝단의 수직

변위를 측정한 결과를 <표 Ⅴ-10> 및 [그림 Ⅴ-45]에 정리하였다.

실험결과, 수평재의 구조를 켄틸레버로 간주하였을 때 허용 수직변위는

L/250에 해당하는 8mm이므로 이 값을 기준으로 경작업 하중에서는 상부벽 지

지대가 설치되고 하부 지지대가 제거된 3차 실험에서만 허용 수직변위를 초과

하였다. 또한,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따라 상부벽 지지대가 설치된 경우에

는 2.79∼3.16배, 상부벽 지지대가 해체된 경우 2.91∼4.07배로서 수직변위에 차

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표 V-10> 시스템 비계의 수직변위 – 경작업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최대 수직변위
허용 

수직변위

초과 여부

비고
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1차 ○ ○ 3.20mm 2.61mm O.K
허용 수직변위

(켄틸레버 기준)

L/250 이하

L: 2,000mm

허용변위: 8mm

2차 ☓ ○ 1.93mm 2.40mm O.K

3차 ○ ☓ 8.94mm 8.24mm N,G

4차 ☓ ☓ 7.86mm 6.99mm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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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변위 곡선

(a) 1차 실험 (상부벽 지지대 有, 하부 지지대 有)

(b) 2차 실험 (상부벽 지지대 無, 하부 지지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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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차 실험 (상부벽 지지대 有, 하부 지지대 無)

(d) 4차 실험 (상부벽 지지대 無, 하부 지지대 無)

[그림 V-45] 지지대 조건에 따른 하중-변위 관계 – 경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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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작업 기준

○ 허용 수직변위 검토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작업하중 규정에서 경작업

에 해당하중과 상부작업대 설치에 소요되는 비계의 중량을 합산한 10kN(1,000

kg)에 대해서 상부벽 지지대와 하부 지지대 설치 조건에 따른 수평재 끝단의

수직변위를 측정한 결과를 <표 Ⅴ-11> 및 [그림 Ⅴ-46]에 정리하였다.

실험결과, 수평재의 구조를 켄틸레버로 간주하였을 때 허용 수직변위는

L/250에 해당하는 8mm이므로 이 값을 기준으로 중작업 하중에서는 상부벽 지

지대 설치 유・무에 상관없이 하부 지지대가 제거된 7차, 8차 실험에서 허용

수직변위를 초과하였다. 또한,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따라 상부벽 지지대

가 설치된 경우에는 2.80∼3.33배, 상부벽 지지대가 해체된 경우 2.94∼3.17배로

서 수직변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표 V-11> 시스템 비계의 수직변위 – 경작업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최대 수직변위
허용 

수직변위

초과 여부

비고
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5차 ○ ○ 3.80mm 3.14mm O.K
허용 수직변위

(켄틸레버 기준)

L/250 이하

L: 2,000mm

허용변위: 8mm

6차 ☓ ○ 3.66mm 3.10mm O.K

7차 ○ ☓ 10.64mm 10.45mm N,G

8차 ☓ ☓ 10.75mm 9.84mm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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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변위곡선

(a) 5차실험

(b) 6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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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7차 실험

(d) 8차 실험

[그림 V-46] 지지대 조건에 따른 하중-변위 관계 – 중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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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대하중 기준

○ 허용 수직변위 검토

개발한 전용 시스템 비계의 최대 변형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하중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대하중을 재하하여 수평재 끝단의 수직변위를 측정한 결과

를 <표 Ⅴ-12> 및 [그림 Ⅴ-47]에 정리하였다.

실험결과, 최대 설계하중인 중작업 기준보다 약 3배 이상인 32kN(약 3,200kg

)까지 시스템 비계가 파괴되지 않고 저항하였다. 그리고, 수평재의 구조를 켄틸

레버로 간주하였을 때 허용 수직변위는 L/250에 해당하는 8mm이므로 이 값을

기준으로 재하하중 17.6kN(1,760kg) 이상에서 허용 수직변위를 초과하였다. 또

한, 수평재 양쪽에서 측정된 수직변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면 19.6kN

(1,960kg)까지는 허용변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대 설계하중인 중작업을 기준으로 약 1.96배의 안전율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표 V-12> 시스템 비계의 수직변위 – 최대하중 기준 

실험

단계

재하하중 15kN 재하하중 20kN 재하하중 25kN 재하하중 30kN

비고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우측

9차 6.58mm 5.11mm 9.41mm 6.92mm 17.59mm 16.03mm 23.17mm 22.6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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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변위곡선

(a) 최대하중 실험(9차)

(b) 비교(1차, 5차 실험)

[그림 V-47] 지지대 조건에 따른 하중-변위 관계 – 최대하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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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재 응력

가) 경작업 기준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작업하중 규정에서 경작업

에 해당하는 설계하중과 상부작업대 설치에 소요되는 비계의 중량을 합산한

7kN(700kg)에 대해서 상부벽 지지대와 하부 지지대 설치 조건에 따라 수직재

에서 최대로 발생한 변형를 측정값을 이용하여 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표 Ⅴ

-13> 및 [그림 Ⅴ-48]에 정리하였다.

○ 수직재 응력 검토

경작업 하중을 기준으로 상부벽 지지대 및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상관
없이 수직재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항복강도의 60%에 해당하는 허용응력

165MPa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3> 시스템 비계의 수직재 응력 – 경작업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수직재 응력 (MPa) 허용

응력

초과 

여부

비고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전면

(인장)

후면

(압축)

전면

(인장)

후면

(압축)

1차 ○ ○ 28.6 -34.2 26.6 -26.6 O.K
강종:SS275(SS400)

- 항복강도: 275MPa

- 인장강도: 410MPa

허용응력

- 0.6fy = 165MPa

2차 ☓ ○ 34.4 -36.2 28.6 -30.4 O.K

3차 ○ ☓ 70.6 -83.8 70.6 -83.6 O.K

4차 ☓ ☓ 76.4 -87.6 78.2 -89.4 O.K

○ 수직재 안전율 검토

상부벽 지지대 및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따른 수직재의 안전율은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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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275MPa을 기준으로 최소 3.08에서 최대 8.04, 인장강도 410MPa을 기준

으로 하면 최소 4.59에서 최대 11.999 까지로서 KDS 21 60 00의 안전율 규정

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Ⅴ-14> 및 <표 Ⅴ-15> 참조).

<표 V-14> 시스템 비계의 수직재 안전율 – 항복강도 기준 

실험 조건 수직재 응력 (MPa)

항복

강도
안전율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전면

(인장)

후면

(압축)

전면

(인장)

후면

(압축)

1차 ○ ○ 28.6 -34.2 26.6 -26.6

275 

MPa

8.04

2차 ☓ ○ 34.4 -36.2 28.6 -30.4 7.60

3차 ○ ☓ 70.6 -83.8 70.6 -83.6 3.28

4차 ☓ ☓ 76.4 -87.6 78.2 -89.4 3.08

<표 V-15> 시스템 비계의 수직재 안전율 – 인장강도 기준 

실험 조건 수직재 응력 (MPa)

인장

강도
안전율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전면

(인장)

후면

(압축)

전면

(인장)

후면

(압축)

1차 ○ ○ 28.6 -34.2 26.6 -26.6

410 

MPa

11.99

2차 ☓ ○ 34.4 -36.2 28.6 -30.4 11.33

3차 ○ ☓ 70.6 -83.8 70.6 -83.6 4.89

4차 ☓ ☓ 76.4 -87.6 78.2 -89.4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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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 단계별 응력 곡선

전면(인장응력)

후면(압축응력)

(a) 1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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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인장응력)

후면(압축응력)

(b) 2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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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인장응력)

후면(압축응력)

(c) 3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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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인장응력)

후면(압축응력)

(d) 4차 실험

[그림 V-48] 수직재 하중-응력 관계 – 경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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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작업 기준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작업하중 규정에서 중작업

에 해당하는 설계하중과 상부작업대 설치에 소요되는 비계의 중량을 합산한

10kN(1,000kg)에 대해서 상부벽 지지대와 하부 지지대 설치 조건에 따라 수직

재에서 최대로 발생한 변형를 측정값을 이용하여 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표 Ⅴ

-16> 및 [그림 Ⅴ-49]에 정리하였다.

○ 수직재 응력 검토

중작업 하중을 기준으로 상부벽 지지대 및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상관
없이 수직재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항복강도의 60%에 해당하는 허용응력

165MPa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6> 시스템 비계의 수직재 응력 – 중작업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수직재 응력 (MPa) 허용

응력

초과 

여부

비고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전면

(인장)

후면

(압축)

전면

(인장)

후면

(압축)

5차 ○ ○ 49.6 -61.0 51.4 -60.8 O.K
강종:SS275(SS400)

- 항복강도

  : 275MPa

- 인장강도

  : 410MPa

허용응력

- 0.6fy = 165MPa

6차 ☓ ○ 53.4 -59.0 53.4 -57.0 O.K

7차 ○ ☓ 105.0 -118.0 106.8 -121.6 O.K

8차 ☓ ☓ 105.0 -127.6 112.4 -133.2 O.K

○ 수직재 안전율 검토

상부벽 지지대 및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따른 수직재의 안전율은 항복

강도 275MPa을 기준으로 최소 2.06에서 최대 4.51, 인장강도 410MPa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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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면 최소 3.0에서 최대 6.56 까지로서 KDS 21 60 00의 안전율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Ⅴ-17> 및 <표 Ⅴ-18> 참조).

<표 V-17> 시스템 비계의 수직재 안전율 – 항복강도 기준 

실험 조건 수직재 응력 (MPa)

항복

강도
안전율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전면

(인장)

후면

(압축)

전면

(인장)

후면

(압축)

5차 ○ ○ 49.6 -61.0 51.4 -60.8

275 

MPa

4.51

6차 ☓ ○ 53.4 -59.0 53.4 -57.0 4.66

7차 ○ ☓ 105.0 -118.0 106.8 -121.6 2.26

7차 ☓ ☓ 105.0 -127.6 112.4 -133.2 2.06

<표 V-18> 시스템 비계의 수직재 안전율 – 인장강도 기준 

실험 조건 수직재 응력 (MPa)

인장

강도
안전율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전면

(인장)

후면

(압축)

전면

(인장)

후면

(압축)

5차 ○ ○ 49.6 -61.0 51.4 -60.8

410 

MPa

6.56

6차 ☓ ○ 53.4 -59.0 53.4 -57.0 6.78

7차 ○ ☓ 105.0 -118.0 106.8 -121.6 3.29

7차 ☓ ☓ 105.0 -127.6 112.4 -133.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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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 단계별 응력 곡선

전면(인장응력)

후면(압축응력)

(a) 5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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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인장응력)

후면(압축응력)

(b) 6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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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인장응력)

후면(압축응력)

(c) 7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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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인장응력)

후면(압축응력)

(d) 8차 실험

[그림 V-49] 수직재 하중-응력 관계 – 중작업 기준 



310∙∙∙∙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에 관한 연구

다) 최대하중 기준

개발한 전용 시스템 비계의 주 부재인 수직재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확

인하기 위하여 설계하중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대하중을 재하하였을 때 발생하

는 수직재 변형률을 이용하여 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표 Ⅴ-19> 및 [그림 Ⅴ

-50]에 정리하였다.

실험결과, 최대 설계하중인 중작업을 기준보다 약 2배 이상인 20kN(약 2,000

kg)까지는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대하중이

작용하였을 때 수직재의 응력은 최대 296.4 MPa로서 허용응력 및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대하중 실험결과에 따라 수직재 발생 응력을

기준으로 허용응력 또는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작업하중은 허용응력

을 기준으로 21.2kN(약 2,100kg),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28.4kN(약 2,840kg)으

로 확인되었다.

<표 V-19> 시스템 비계의 수직재 응력 – 최대하중 기준 

하중

단계

실험 조건 수직재 응력 (MPa) 허용

응력

초과 

여부

비고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전면

(인장)

후면

(압축)

전면

(인장)

후면

(압축)

15kN

○ ○

82.0 -93.4 91.4 -104.6 O.K
강종:SS275(SS400)

- 항복강도

  : 275MPa

- 인장강도

  : 410MPa

허용응력

- 0.6fy = 165MPa

20kN 108.8 -129.4 127.8 -148.4 O.K

25kN 164.2 -201.8 192.6 -230.0 N.G

30kN 208.2 -253.2 248.0 -296.4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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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단계별 응력곡선

전면(인장응력)

후면(압축응력)

[그림 V-50] 수직재 하중-응력 관계 – 최대하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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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재 응력

가) 경작업 기준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작업하중 규정에서 경작업

에 해당하는 설계하중과 상부작업대 설치에 소요되는 비계의 중량을 합산한 7

kN(700kg)에 대해서 상부벽 지지대와 하부 지지대 설치 조건에 따라 경사재에

서 발생한 변형를 측정값을 이용하여 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표 Ⅴ-20> 및 [그

림 Ⅴ-51]에 정리하였다.

○ 경사재 응력 검토

경작업 하중을 기준으로 상부벽 지지대 및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상관
없이 경사재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항복강도의 60%에 해당하는 허용응력

165MPa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0> 시스템 비계의 경사재 응력 – 경작업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경사재 응력 (MPa) 허용

응력

초과 

여부

비고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내측

(인장)

외측

(인장)

내측

(인장)

외측

(인장)

1차 ○ ○ 3.8 1.8 / 2.0 O.K
강종:SS275(SS400)

- 항복강도: 275MPa

- 인장강도: 410MPa

허용응력

- 0.6fy = 165MPa

2차 ☓ ○ 5.8 1.8 / 2.0 O.K

3차 ○ ☓ 9.6 3.8 / 3.8 O.K

4차 ☓ ☓ 11.4 1.8 / 3.8 O.K

○ 경사재 안전율 검토

상부벽 지지대 및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따른 경사재의 안전율은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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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275MPa을 기준으로 최소 24.12에서 최대 72.37, 인장강도 410MPa을 기준

으로 하면 최소 35.97에서 최대 100 이상으로서 KDS 21 60 00의 안전율 규정

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Ⅴ-21> 및 <표 Ⅴ-22> 참조).

<표 V-21> 시스템 비계의 경사재 안전율 – 항복강도 기준 

실험 조건 경사재 응력 (MPa)

항복

강도
안전율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내측

(인장)

외측

(인장)

내측

(인장)

외측

(인장)

1차 ○ ○ 3.8 1.8 / 2.0

275 

MPa

72.37

2차 ☓ ○ 5.8 1.8 / 2.0 47.41

3차 ○ ☓ 9.6 3.8 / 3.8 28.65

4차 ☓ ☓ 11.4 1.8 / 3.8 24.12

<표 V-22> 시스템 비계의 경사재 안전율 – 인장강도 기준 

-

실험 조건 경사재 응력 (MPa)

인장

강도
안전율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내측

(인장)

외측

(인장)

내측

(인장)

외측

(인장)

1차 ○ ○ 3.8 1.8 / 2.0

410 

MPa

100 이상

2차 ☓ ○ 5.8 1.8 / 2.0 70.69

3차 ○ ☓ 9.6 3.8 / 3.8 42.71

4차 ☓ ☓ 11.4 1.8 / 3.8 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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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 단계별 응력 곡선

내측

외측

(a) 1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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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

외측

(b) 2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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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

외측

(c) 3차 실험



Ⅴ. 전용발판 개발 ∙∙∙∙ 317

내측

외측

(d) 4차 실험

[그림 V-51] 경사재 하중-응력 관계 – 경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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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작업 기준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작업하중 규정에서 중작업

에 해당하는 설계하중과 상부작업대 설치에 소요되는 비계의 중량을 합산한

10kN(1,000kg)에 대해서 상부벽 지지대와 하부 지지대 설치 조건에 따라 경사

재에서 발생한 변형를 측정값을 이용하여 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표 Ⅴ-23> 및

[그림 Ⅴ-52]에 정리하였다.

○ 경사재 응력 검토

중작업 하중을 기준으로 상부벽 지지대 및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상관
없이 수직재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항복강도의 60%에 해당하는 허용응력

165MPa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3> 시스템 비계의 경사재 응력 – 중작업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경사재 응력 (MPa) 허용

응력

초과 

여부

비고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내측

(인장)

외측

(인장)

내측

(인장)

외측

(인장)

5차 ○ ○ 5.8 1.8 / 2.0 O.K
강종:SS275(SS400)

- 항복강도

  : 275MPa

- 인장강도

  : 410MPa

허용응력

- 0.6fy = 165MPa

6차 ☓ ○ 9.6 3.8 / 3.8 O.K

7차 ○ ☓ 17.2 5.6 / 9.6 O.K

8차 ☓ ☓ 15.2 1.8 / 3.8 O.K

○ 경사재 안전율 검토

상부벽 지지대 및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따른 경사재의 안전율은 항복

강도 275MPa을 기준으로 최소 18.09에서 최대 47.41, 인장강도 410MPa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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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면 최소 26.32에서 최대 70.69로서 KDS 21 60 00의 안전율 규정을 모

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Ⅴ-24> 및 <표 Ⅴ-25> 참조).

<표 V-24> 시스템 비계의 경사재 응력 – 중작업 기준 

실험 조건 경사재 응력 (MPa)

항복

강도
안전율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내측

(인장)

외측

(인장)

내측

(인장)

외측

(인장)

5차 ○ ○ 5.8 1.8 / 2.0

275 

MPa

47.41

6차 ☓ ○ 9.6 3.8 / 3.8 28.65

7차 ○ ☓ 17.2 5.6 / 9.6 15.99

8차 ☓ ☓ 15.2 1.8 / 3.8 18.09

<표 V-25> 시스템 비계의 경사재 응력 – 중작업 기준 

실험 조건 경사재 응력 (MPa)

항복

강도
안전율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내측

(인장)

외측

(인장)

내측

(인장)

외측

(인장)

5차 ○ ○ 5.8 1.8 / 2.0

410 

MPa

70.69

6차 ☓ ○ 9.6 3.8 / 3.8 42.71

7차 ○ ☓ 17.2 5.6 / 9.6 23.84

8차 ☓ ☓ 15.2 1.8 / 3.8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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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 단계별 응력 곡선

내측

외측

(a) 5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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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

외측

(b) 6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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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

외측

(c) 7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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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

외측

(d) 8차 실험

[그림 V-52] 경사재 하중-응력 관계 – 중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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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대하중 기준

개발한 전용 시스템 비계의 주부재인 경사재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확

인하기 위하여 설계하중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대하중을 재하하였을 때 발생하

는 경사재 변형률을 이용하여 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표 Ⅴ-26> 및 [그림 Ⅴ

-53]에 정리하였다.

실험결과, 최대 설계하중인 중작업을 기준보다 약 3배 이상인 30kN(약 3,000

kg)까지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대하중이 작

용하였을 때 경사재의 응력은 최대 34.2MPa로서 허용응력 및 항복강도를 초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대하중 실험결과에 따라 경사재 발생 응력을

기준으로 허용응력 또는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작업하중은 허용응력

및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30kN(약 3,000kg)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표 V-26> 시스템 비계의 경사재 응력 – 최대하중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경사재 응력 (MPa) 허용

응력

초과 

여부

비고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내측

(인장)

외측

(인장)

내측

(인장)

외측

(인장)

15kN

○ ○

11.4 3.8 / 3.8 O.K
강종:SS275(SS400)

- 항복강도

  : 275MPa

- 인장강도

  : 410MPa

허용응력

- 0.6fy = 165MPa

20kN 15.2 3.8 / 5.8 O.K

25kN 26.6 5.6 / 11.4 O.K

30kN 34.2 5.6 / 17.2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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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단계별 응력 곡선

내측

외측

[그림 V-53] 경사재 하중-응력 관계 – 최대하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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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평재 응력

가) 경작업 기준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작업하중 규정에서 경작업

에 해당하는 설계하중과 상부작업대 설치에 소요되는 비계의 중량을 합산한 7

kN(700kg)에 대해서 상부벽 지지대와 하부 지지대 설치 조건에 따라 수평재에

서 발생한 변형를 측정값을 이용하여 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표 Ⅴ-27> 및 [그

림 Ⅴ-54]에 정리하였다.

○ 수평재 응력 검토

경작업 하중을 기준으로 상부벽 지지대 및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상관
없이 수평재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항복강도의 60%에 해당하는 허용응력

165MPa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7>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응력 – 경작업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수평재 응력 (MPa) 허용

응력

초과 

여부

비고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상면

(인장)

하면

(압축)

상면

(인장)

하면

(압축)

1차 ○ ○ 11.4 -5.6 9.4 -5.8 O.K
강종:SS275(SS400)

- 항복강도: 275MPa

- 인장강도: 410MPa

허용응력

- 0.6fy = 165MPa

2차 ☓ ○ 11.4 -5.6 9.4 -3.8 O.K

3차 ○ ☓ -1.8 0 0 -1.8 O.K

4차 ☓ ☓ -1.8 -1.8 -2.0 -1.8 O.K

○ 수평재 안전율 검토

상부벽 지지대 및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따른 수평재의 안전율은 항복



Ⅴ. 전용발판 개발 ∙∙∙∙ 327

강도 275MPa을 기준으로 최소 24.12에서 최대 100 이상, 인장강도 410MPa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35.96에서 최대 100 이상으로서 KDS 21 60 00의 안전율

규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Ⅴ-28> 및 <표 Ⅴ-29> 참조).

<표 V-28>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안전율 – 항복강도 기준 

실험 조건 수평재 응력 (MPa)

항복

강도
안전율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상면

(인장)

하면

(압축)

상면

(인장)

하면

(압축)

1차 ○ ○ 11.4 -5.6 9.4 -5.8

275 

MPa

24.12

2차 ☓ ○ 11.4 -5.6 9.4 -3.8 24.12

3차 ○ ☓ -1.8 0 0 -1.8 100 이상

4차 ☓ ☓ -1.8 -1.8 -2.0 -1.8 100 이상

<표 V-29>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안전율 – 인장강도 기준 

실험 조건 수평재 응력 (MPa)

인장

강도
안전율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상면

(인장)

하면

(압축)

상면

(인장)

하면

(압축)

1차 ○ ○ 11.4 -5.6 9.4 -5.8

410 

MPa

35.96

2차 ☓ ○ 11.4 -5.6 9.4 -3.8 35.96

3차 ○ ☓ -1.8 0 0 -1.8 100 이상

4차 ☓ ☓ -1.8 -1.8 -2.0 -1.8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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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 단계별 응력 곡선

상면(인장응력)

하면(압축응력)

(a) 1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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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인장응력)

하면(압축응력)

(b) 2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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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인장응력)

하면(압축응력)

(c) 3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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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인장응력)

후면(압축응력)

(d) 4차 실험

[그림 V-54] 수평재 하중-응력 관계 – 경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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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작업 기준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작업하중 규정에서 중작업

에 해당하는 설계하중과 상부작업대 설치에 소요되는 비계의 중량을 합산한

10kN(1,000kg)에 대해서 상부벽 지지대와 하부 지지대 설치 조건에 따라 수평

재에서 발생한 변형를 측정값을 이용하여 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표 Ⅴ-30> 및

[그림 Ⅴ-55]에 정리하였다.

○ 수평재 응력 검토

중작업 하중을 기준으로 상부벽 지지대 및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상관
없이 수직재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항복강도의 60%에 해당하는 허용응력

165MPa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30>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응력 – 중작업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수평재 응력 (MPa) 허용

응력

초과 

여부

비고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상면

(인장)

하면

(압축)

상면

(인장)

하면

(압축)

5차 ○ ○ 13.2 -9.4 11.4 -5.8 O.K
강종:SS275(SS400)

- 항복강도

  : 275MPa

- 인장강도

  : 410MPa

허용응력

- 0.6fy = 165MPa

6차 ☓ ○ 15.2 -7.6 11.4 -5.8 O.K

7차 ○ ☓ 1.8 -1.8 2.0 -1.8 O.K

8차 ☓ ☓ -1.8 -3.8 -1.8 -2.0 O.K

○ 수평재 안전율 검토

상부벽 지지대 및 하부 지지대 설치 유・무에 따른 수평재의 안전율은 항복

강도 275MPa을 기준으로 최소 20.83에서 최대 100 이상, 인장강도 410MP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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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면 최소 31.06에서 최대 100 이상으로서 KDS 21 60 00의 안전율

규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Ⅴ-31> 및 <표 Ⅴ-32> 참조).

<표 V-31>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안전율 – 항복강도 기준 

실험 조건 수평재 응력 (MPa)

항복

강도
안전율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상면

(인장)

하면

(압축)

상면

(인장)

하면

(압축)

5차 ○ ○ 13.2 -9.4 11.4 -5.8

275 

MPa

20.83

6차 ☓ ○ 15.2 -7.6 11.4 -5.8 18.09

7차 ○ ☓ 1.8 -1.8 2.0 -1.8 100 이상

7차 ☓ ☓ -1.8 -3.8 -1.8 -2.0 72.37

<표 V-32>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안전율 – 인장강도 기준 

실험 조건 수평재 응력 (MPa)

인장

강도
안전율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상면

(인장)

하면

(압축)

상면

(인장)

하면

(압축)

5차 ○ ○ 13.2 -9.4 11.4 -5.8

410 

MPa

31.06

6차 ☓ ○ 15.2 -7.6 11.4 -5.8 26.97

7차 ○ ☓ 1.8 -1.8 2.0 -1.8 100 이상

7차 ☓ ☓ -1.8 -3.8 -1.8 -2.0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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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 단계별 응력 곡선

상면(인장응력)

하면(압축응력)

(a) 5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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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인장응력)

하면(압축응력)

(b) 6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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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인장응력)

하면(압축응력)

(c) 7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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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인장응력)

하면(압축응력)

(d) 8차 실험

[그림 V-55] 수평재 하중-응력 관계 – 중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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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대하중 기준

개발한 전용 시스템 비계의 주 부재인 수평재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확

인하기 위하여 설계하중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대하중을 재하하였을 때 발생하

는 수평재 변형률을 이용하여 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표 Ⅴ-33> 및 [그림 Ⅴ

-56]에 정리하였다.

실험결과, 최대 설계하중인 중작업을 기준보다 약 3배 이상인 30kN(약 3,000

kg)까지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대하중이 작

용하였을 때 수평재의 응력은 최대 13.2MPa로서 허용응력 및 항복강도를 초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대하중 실험결과에 따라 수평재 발생 응력을

기준으로 허용응력 또는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작업하중은 허용응력

및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30kN(약 3,000kg)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표 V-33>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응력 – 최대하중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수평재 응력 (MPa) 허용

응력

초과 

여부

비고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상면

(인장)

하면

(압축)

상면

(인장)

하면

(압축)

15kN

○ ○

13.2 -9.4 11.4 -5.8 O.K
강종:SS275(SS400)

- 항복강도

  : 275MPa

- 인장강도

  : 410MPa

허용응력

- 0.6fy = 165MPa

20kN 15.2 -7.6 11.4 -5.8 O.K

25kN 1.8 -1.8 2.0 -1.8 O.K

30kN -1.8 -3.8 -1.8 -2.0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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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단계별 응력 곡선

상면(인장응력)

하면(압축응력)

[그림 V-56] 수평재 하중-응력 관계 – 최대하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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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부 지지대 응력

가) 경작업 기준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작업하중 규정에서 경작업

에 해당하는 설계하중과 상부작업대 설치에 소요되는 비계의 중량을 합산한 7

kN(700kg)에 대해서 상부벽 지지대 설치 조건에 따라 하부 지지대에서 발생한

변형를 측정값을 이용하여 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표 Ⅴ-34> 및 [그림 Ⅴ-57]

에 정리하였다.

○ 하부 지지대 응력 검토

경작업 하중을 기준으로 상부벽 지지대 설치 유・무에 상관없이 하부 지지

대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항복강도의 60%에 해당하는 허용응력 165MPa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34> 시스템 비계의 하부 지지대 응력 – 경작업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하부 지지대 응력
(MPa)

허용응력
초과 여부 비고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1차 ○ ○ -5.6 11.4 O.K
강종:SS275
- 항복강도: 275MPa
- 인장강도: 410MPa
허용응력
- 0.6fy = 165MPa

2차 ☓ ○ -3.8 13.4 O.K

○ 하부 지지대 좌굴 안전성 검토

하부 지지대의 허용축방향 압축응력은 시스템 비계의 설계기준인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는 압축부재의 좌굴응력 검토에 대한 규

정이 없는 관계로 KDS 14 30 10(강구조 부재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의해 최대압축하중에 대한 안전율 2.5를 고려하여 계산한 경사재의 세장비(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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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허용축방향 압축응력 26.45MPa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 하부 지지대 안전율 검토

상부벽 지지대 설치 유・무에 따른 하부 지지대의 안전율은 항복강도 275

MPa을 기준으로 최소 20.52에서 최대 24.12, 인장강도 410MPa을 기준으로 하

면 최소 30.60에서 최대 35.9로서 KDS 21 60 00의 안전율 규정을 모두 만족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Ⅴ-35> 및 <표 Ⅴ-36> 참조).

<표 V-35> 시스템 비계의 하부 지지대 안전율 – 항복강도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하부 지지대 응력
(MPa)

항복강도 안전율
(항복강도/응력)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1차 ○ ○ -5.6 11.4
275 MPa

24.12

2차 ☓ ○ -3.8 13.4 20.52

<표 V-36> 시스템 비계의 하부 지지대 안전율 – 항복강도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하부 지지대 응력
(MPa)

인장강도 안전율
(항복강도/응력)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1차 ○ ○ -5.6 11.4
410 MPa

35.96

2차 ☓ ○ -3.8 13.4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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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 단계별 응력 곡선

(a) 1차 실험

(b) 2차 실험

[그림 V-57] 하부 지지대 하중-응력 관계 – 경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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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작업 기준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의 작업하중 규정에서 중작업

에 해당하는 설계하중과 상부작업대 설치에 소요되는 비계의 중량을 합산한

10kN(1,000kg)에 대해서 상부벽 지지대 설치 조건에 따라 하부 지지대에서 발

생한 변형를 측정값을 이용하여 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표 Ⅴ-37> 및 [그림 Ⅴ

-58]에 정리하였다.

○ 하부 지지대 응력 검토

중작업 하중을 기준으로 상부벽 지지대 설치 유・무에 상관없이 하부 지지

대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항복강도의 60%에 해당하는 허용응력 165MPa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37>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응력 – 중작업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하부 지지대 응력
(MPa) 허용

응력
초과 
여부

비고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5차 ○ ○ -1.8 17.2 O.K
강종:SS275
- 항복강도: 275MPa
- 인장강도: 410MPa
허용응력
- 0.6fy = 165MPa

6차 ☓ ○ -1.8 19.0 O.K

○ 하부 지지대 좌굴 안전성 검토

하부 지지대의 허용축방향 압축응력은 시스템 비계의 설계기준인 KDS 21

60 0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는 압축부재의 좌굴응력 검토에 대한 규

정이 없는 관계로 KDS 14 30 10(강구조 부재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의해 최대압축하중에 대한 안전율 2.5를 고려하여 계산한 경사재의 세장비(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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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허용축방향 압축응력 26.45MPa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 하부 지지대 안전율 검토

상부벽 지지대 설치 유・무에 따른 하부 지지대의 안전율은 항복강도 275

MPa을 기준으로 최소 14.47에서 최대 15.99, 인장강도 410MPa을 기준으로 하

면 최소 21.58에서 최대 23.84로서 KDS 21 60 00의 안전율 규정을 모두 만족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Ⅴ-38> 및 <표 Ⅴ-39> 참조).

<표 V-38> 시스템 비계의 하부 지지대 안전율 – 항복강도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하부 지지대 응력
(MPa)

항복강도 안전율
(항복강도/응력)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5차 ○ ○ -1.8 17.2
275 MPa

15.99

6차 ☓ ○ -1.8 19.0 14.47

<표 V-39> 시스템 비계의 하부 지지대 안전율 – 항복강도 기준 

실험
단계

실험 조건 하부 지지대 응력
(MPa)

인장강도 안전율
(항복강도/응력)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5차 ○ ○ -1.8 17.2
410 MPa

23.84

6차 ☓ ○ -1.8 19.0 21.58



Ⅴ. 전용발판 개발 ∙∙∙∙ 345

○ 하중 단계별 응력 곡선

(a) 5차 실험

(b) 6차 실험

[그림 V-58] 하부 지지대 하중-응력 관계 – 중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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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대하중 기준

개발 시스템 비계의 수직변위를 제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부 지

지대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하중의 크기에 상관없이

최대하중을 재하하였을 때 발생하는 하부 지지대 변형률을 이용하여 응력을 계

산한 결과를 <표 Ⅴ-40> 및 [그림 Ⅴ-59]에 정리하였다.

실험결과, 최대 설계하중인 중작업을 기준보다 약 3배 이상인 30kN(약 3,000

kg)까지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대하중이 작

용하였을 때 하부 지지대의 응력은 최대 38.0MPa로서 허용응력 및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대하중 실험결과에 따라 하부 지지대 발

생 응력을 기준으로 허용응력 또는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작업하중은

허용응력 및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30kN(약 3,000kg)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표 V-40> 시스템 비계의 하부 지지대 응력 – 최대하중 기준 

하중

단계

실험 조건 하부 지지대 응력
(MPa) 허용

응력

초과 

여부

비고상부벽

지지대

설치

하부

지지대

설치

좌측 우측

15kN

○ ○

1.8 36.2 O.K
강종:SS275(SS400)

- 항복강도

  : 275MPa

- 인장강도

  : 410MPa

허용응력

- 0.6fy = 165MPa

20kN 5.6 53.2 O.K

25kN -1.8 36.2 O.K

30kN -7.6 38.0 O.K

○ 하부 지지대 좌굴 안전성 검토

최대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하부 지지대의 허용축방향 압축응력은 우측

하부 지지대를 기준으로 하면 경사재의 세장비(λ)에 따른 허용축방향 압축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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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26.45MPa을 초과하였으며, 양측 하부 지지대의 평균응력을 기준으로 하면

허용 축방향 압축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대하중 실

험결과에 따라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작업하중은 허용 축방향 압축응력을

기준으로 13kN(약 1,300kg)으로 확인되었다.

○ 하중단계별 응력 곡선

[그림 V-59] 하부 지지대 하중-응력 관계 – 최대하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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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적용성 검증

1) 시범설치 현장 개요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의 개발에 따른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하여 구

조해석, 4대 제조사 검토 및 실물 성능시험을 완료한 후,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가 예정되어 있는 현장에서 전용 시스템 비계의 시범설치를 통한 현장 적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시범설치는 시스템 비계의 개발 조건인 4∼7층 규모의 철

근콘크리트 건축물에 기계실이 없는(MRL Type)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표 Ⅴ-41>과 같이 각 제조사별로 1개소씩 선정하였

다.

<표 V-41> 시스템 비계의 현장 적용성 검증 시범설치 개요 

시범실치

일시

엘리베이터 

제조사
시범실치 조건 비고

2020.11.10
현대

엘리베이터

- 지상 4층, 빌딩 신축, 승객용 MRL Type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신축 현장)

2020.11.11
오티스

엘리베이터

- 지상 5층, 빌딩 신축, 승객용 MRL Type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신축 현장)

2020.11.12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 지상 4층, 빌딩 신축, 승객용 MRL Type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신축 현장)

예정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 12월 9일 설치 예정

  (서울 구로구 개봉동 신축 현장)

2) 설치 매뉴얼 및 작업자 대상 설치 교육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전용 시스템 비계의 현장 적용성 검증은 향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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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을 때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 제조사에 등록된 상부작업대

전문설치업체의 작업자들이 직접 시범 설치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과제

를 통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이므로 안전

한 시범 설치 및 해체를 위하여 사전에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설치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시스템 비계의 정확하고 안전한 설치를 위하여 설치·해체 매뉴얼을

함께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설치 교육은 [그림 Ⅴ-60]에 보인 것과 같이 시스템 비계의 개발 과정에 대

한 소개, 시스템 비계의 구성 및 설치·해체 매뉴얼 안내, 설치·해체 매뉴얼에

따른 시스템 비계 설치 단계별 상세 소개, 시스템 비계의 설치 시연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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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스템 비계 개발 과정 소개 (b) 시스템 비계 구성품 소개

(c) 시스템 비계 설치 매뉴얼 안내 (d) 시스템 비계 설치 교육

(e) 시스템 비계 교육자 확인 (f) 설치 작업자 질의/응답

[그림 V-60] 시스템 비계 설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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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61]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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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시범 설치

시스템 비계의 시범 설치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설치·해체 매뉴얼을

제공한 후 4대 제조사별 MRL Type 승객용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현장에서

개발 시스템 비계의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 설치를 실시하였다. 시범설치 현

장에는 연구상대역, 연구책임자, 시스템 비계 개발을 담당한 공동연구원 및 엘

리베이터 제조사 안전담당자가 모두 참석하여 현장 적용성 검증 과정을 확인하

였다. 시범 설치에 앞서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 설치 교육을 이수

한 각 제조사별 설치업체 작업자들이 그림 [Ⅴ-62]와 같이 설치·해체 매뉴얼에

의한 단계별로 직접 설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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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앵커볼트 설치 (b) 수직재와 수평재 조립

(c) 경사재 조립 (d) 승강로 내부 설치

(e) 앵커볼트 조립 (f) 상부벽 지지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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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밀림방지 브라켓 고정 (h) 작업발판 설치

(i) 하부지지대 설치 (j) 하부지지대 앵커볼트 고정

(k) 상부작업대 설치 (f) 상부작업대 설치 완료

[그림 V-62] 시스템 비계 현장 적용성 검증-시범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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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개발된 전용 시스템 비계의 안전성, 설치/해체 편의성, 기존 강관비계 조립

식과의 차이점 및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대상을 국내 엘리베이터 4대 제조사 담당자들과

설치교육 및 시범설치에 직접 참여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의 작업

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문항은 연구진의 개발 회의, 연구상대역과

의 협의 및 진도분석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일반사항 및 시스템 비

계의 성능 등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제조사는 총 10개 문항,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는 총 14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하여 시범설치에 참여하는 직접 참여하는

설치 작업자를 대상으로 설치교육 및 현장 시범설치 후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

시하였다. 그리고, 시범설치는 엘리베이터 4대 제조사의 협조를 통하여 본 연구

의 대상인 4~7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에 15인승 이하의 일반 승

객용으로 기계실이 없는(MRL Type)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 담당자 5명과 설치교육 및 시범설치에 참여한

작업자들 12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용 시스템 비계 설문조사의

결과는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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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2> 현장 적용성 검증 설문조사 - 일반사항

설문문항
응답현황

제조사 담당자 설치 작업자

Q1) 설치경력
엘리베이터 설치/유지보수
용 상부작업대(비계) 설치 
경력? 

- 평균 5년 이상

Q2)
설치규격
주로 설치한 
상 부 작 업 대
(비계) 규격?

형식
- MR: 18%
- MRL: 82%

승객정원
- 10인승 이하: 18%
- 10-15인승: 64%
- 15인승 이상: 18%

건물층수

- 5층 이하: 33.3%
- 5-10층: 44.4%
- 10-15층: 11.1%
- 15층 이상: 11.1%

Q3) 시스템 비계
전용 시스템 비계의 경험 
여부?

- 설치 경험 있음: 9%
- 본적이 있음: 36%
- 경험 없음: 55%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의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 작업자들의 경력, 본 연구와의 적합성 및 개발

시스템 비계의 사전 경험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시범설치에 참여한 작업자들은 모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상부작업대 설

치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였으며, 80% 이상이 본 연구의

대상인 15층 이하 건축물에서 기계실이 없는(MRL Type) 15인승 이하의 승객

용 엘리베이터를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 작업자의 경

력은 현장 적용성 검증에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0%

정도가 개발된 시스템 비계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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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3> 현장 적용성 검증 설문조사 – 시스템 비계 성능

설문문항
응답현황

제조사 담당자 설치 작업자

Q1) 외형적 안전성 개선
현행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와 비교하여 외형적
인 안전성 개선 여부?

- 예(개선): 100%
- 예(개선): 80%
- 아니오: 20%

Q1.1)
개선 정도
전용 시스템 비계의 외형적 
안전성 개선 정도?

- 100% 개선: 20%
- 80% 이상: 20%
- 60% 이상: 60%

- 100% 개선: 12.5%
- 80% 이상: 25%
- 60% 이상: 25%
- 40% 이상: 25%
- 40% 미만: 12.5%

Q2) 구조적 안전성
현행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와 비교하여 구조적
인 안전성 개선 여부?

- 예(개선): 100%
- 예(개선): 90%
- 아니오: 10%

Q2.1) 개선 정도
전용 시스템 비계의 구조적 
안전성 개선 정도?

- 100% 개선: 0%
- 80% 이상: 40%
- 60% 이상: 40%
- 40% 이상: 20%

- 100% 개선: 12.5%
- 80% 이상: 25%
- 60% 이상: 37.5%
- 40% 이상: 12.5%
- 40% 미만: 12.5%

Q3) 상부작업대 설치작업자 
안전 보장
현행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와 비교하여 상부작
업대 설치/해체 작업자의 
안전 보장 여부?

- 예(보장): 100%
- 예(보장): 91%
- 아니오: 9%

Q4)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자 
안전 보장
현행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와 비교하여 상부작
업대 설치/해체 작업자의 
안전 보장 여부?

- 예(보장): 60%
- 아니오: 40%
  : 기존과 동등 수준

- 예(보장): 91%
- 아니오: 9%

Q5) 설치/해체시간 단축
현행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와 비교하여 상부작
업대 설치/해체 소요 시간
의 단축 여부?

- 예(단축): 20%
- 아니오: 80%

- 예(단축): 18%
- 아니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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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1) 단축 정도
상부작업대 설치/해체 소요 
시간 단축 정도?

- 30분 미만: 100%
- 90분 이상: 50%
- 기존과 동등: 50%

Q6) 작업공간 확보
엘리베이터 설치/유지보수
에 따른 충분한 작업공간의 
확보 여부?

- 예(확보): 100%
- 예(확보): 90%
- 아니오: 10%

Q7) 설치비용 절감
현행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와 비교하여 설치비
용의 절감 여부?

- 예(절감): 10%
- 아니오: 90%

Q8) 조립과정 편리성 개선
현행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와 비교하여 조립과
정의 편리성 개선 여부?

- 예(개선): 60%
- 아니오: 40%

- 예(개선): 75%
- 아니오: 25%

Q8.1) 조립과정 개선 정도
상부작업대 조립과정의 편
리성 개선 정도?

- 60% 이상: 33.3%
- 40% 이상: 33.3%
- 40% 미만: 33.3%

- 100% 이상: 12.5%
- 80% 이상: 12.5%
- 60% 이상: 37.5%
- 40% 이상: 25%
- 40% 미만: 12.5%

Q9) 해체과정 편리성 개선
현행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와 비교하여 해체과
정의 편리성 개선 여부?

- 예(개선): 60%
- 아니오: 40%

- 예(개선): 82%
- 아니오: 18%

Q9.1) 조립과정 개선 정도
상부작업대 해체과정의 편
리성 개선 정도?

- 60% 이상: 33.3%
- 40% 이상: 33.3%
- 40% 미만: 33.3%

- 100% 이상: 11.1%
- 80% 이상: 11.1%
- 60% 이상: 33.3%
- 40% 이상: 33.3%
- 40% 미만: 11.1%

Q10) 운반 편의성 개선
현행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와 비교하여 운반/이
동 편의성 개선 여부?

- 아니오: 100%
- 예(개선): 27%
- 아니오: 73%

Q11) 개선효과 우수
현행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와 비교하여 개선효
과가 우수한 부분?

- 주부재: 100%
- 작업발판: 25%

- 주부재: 82%
- 작업발판: 45%

Q12) 개선효과 미약
현행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와 비교하여 개선효
과가 미약한 부분?

- 주부재: 25%
- 작업발판: 25%
- 하부 지지대: 50%

- 주부재: 18%
- 작업발판: 9%
- 하부 지지대: 82%
- 앵커볼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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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비계의 안전성 개선

시스템 비계의 외형적 안전성의 개선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제조사 담당자들

은 모두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설치 작업자는 80%가 개선되었다고 평가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와 비교하여 시스템 비계

의 안전성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제조사 담당자들 모두와 설치 작업자의 60%

이상이 외형적 안전성이 60% 이상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제조사 담당자들은 모두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설치

작업자의 90%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제조사 담당자들의 80%와

설치 작업자들의 75%가 기존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와 비교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60% 이상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 설치 작업자의 안전 보장

시스템 비계가 설치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제조사 담당자들 모두와 설치 작업자의 90% 이상이 상부작업대 설치 작업자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제조사 담당자들의 60%와 설치 작업자의

90% 이상이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제

조사 담당자들의 40%는 기존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를 이용한 설치와 동

등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Q13) 현장 적용 개소
10개소 현장을 기준으로 전
용 시스템 비계 적용 개소?

- 8개소 이상: 27.3%
- 6개소 이상: 9.1%
- 4개소 이상: 27.3%
- 4개소 미만: 36.4%

Q14) 추가 의견
전용 시스템 비계의 성능을 
개선을 위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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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및 해체시간의 단축

기존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와 비교하여 시스템 비계를 이용한 상부작

업대 설치 및 해체 시간의 단축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제조사 담당자들의

80%와 설치 작업자의 8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단축이 될 수 있다고 평

가한 경우에 대해서도 단축 시간의 정도는 30분 미만이거나 기존과 비슷한 수

준으로 단축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4) 작업공간의 확보

시스템 비계가 설치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정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제조사 담당자들 모두와 설치 작업자의 90% 이상이 상부작업대 설

치 작업자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5) 조립/해체 과정 편리성 및 운반 편의성의 개선

기존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와 비교하여 시스템 비계의 조립 및 해체

과정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제조사 담당자들의 60%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개선의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설치 작업자들은 70%

이상이 조립 및 해체과정의 편리성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개선의 정도

는 제조사 담당자들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렸다. 운반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제조사 담당자들 모두와 설치 작업자의 70% 이상이 개선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6) 개선효과

개발된 시스템 비계가 기존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와 비교하여 개선

효과가 우수한 부분은 시스템 비계를 구성하는 주부재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

며, 작업발판도 우수한 부분으로 평가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개선효과가 미약한

부분은 하부 지지대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 앵커볼트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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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방식이 개선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7) 설치비용의 절감 및 현장 적용 가능성

상부작업대 설치 작업자들만을 대상으로 기존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작업대

와 비교하여 설치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90%가 절감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개발 시스템 비계의 실제 현장 적용 또는 대체 가능

성에 대해서는 약 60% 정도가 10개소를 기준으로 4개소 이상의 현장에서 대체

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6. 결과 및 요약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전용발판 개발은 연구진에서 자체 개발한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발판과 연구 수

행 도중 공단 TF 회의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사 및 설치업체 담당자들이 제안하

여 추가적으로 개발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로 개발이 구분되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직접 사용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용 시스템 비계를 최종

성과물로 제시하였다. 전용 시스템 비계의 개발은 기본안 구상, 설계하중 산정,

최적안 도출을 위한 다양한 변수별 구조해석, 시제품 제작 및 시연회와 제조사

및 설치업체 담당자 의견 수렴, 실물모형 제작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의 성

능실험, 구조해석 및 성능실험을 통한 안전성 확인 후 설치 매뉴얼의 개발과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설치 순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

부 지지대를 기본으로 하는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의 성능시험 결과, 설

계하중 조건에 대해서 처짐과 발생 응력 모두 허용 범위 내로 발생하여 안전함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설치 과정에서도 엘리베

이터 제조사 형식과 현장조건에 상관없이 안전한 설치가 되어 현장 적용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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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시사점 및 제언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작업기

준 및 전용발판 개발에 대한 연구 수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 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따른 현장조건을 반영하는 관

련 법령, 안전작업기준 및 매뉴얼 등이 미비하고 관련 산업재해에 대한

연구결과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 개발한 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실정에 적합한 안전

작업기준(안) 및 안전작업지침(KOSHA GUIDE)(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가 승강로 내부에서 강관비계를 조

립하여 상부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함으로서 추락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국내 현장 및 작업조건에 적합한 조립이 간

편하고 경량 구조를 갖도록 개발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의 적극

적인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 시 추락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

존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 설치 방식에 익숙해진 작업자들에게 새

롭게 개발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에 대한 인식 전환, 적용 범위

의 확대 및 작업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태조사,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

서 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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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실이 없는(MRL Type)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중 상

부 작업대 설치를 위한 공정에서 연구진이 개발한 전용 시스템 비계를

이용하거나 기존 강관비계 조립에 의한 상부 작업대 설치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승강로 벽면에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또는 수평 강관비계를 삽입하여 거치할 수 있는 홀(hole)을 생성

하여 승강로 출입구와 승강로 맞은편 벽체 홀에서 각각 지점이 형성되는

양단지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공사 중 승강로 벽면에 시스

템 비계의 수평재 또는 수평 강관비계를 거치할 수 있는 홀(hole)의 생성

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건축물 설계 시 엘리베이터 설

치 조건을 고려하여 승강로 최상층 벽면에 홀(hole)을 의무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법령인 건축법 제7장 제64조(승강기)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7장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

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 내

조항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에 대한 현장 시범설치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조적 안전성의 개선을 확인하였으므로, 전용 시

스템 비계의 현장 적용성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설치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는 인센티브 강화, 설치 작업자 대상 전

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등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의 현장 적용성 검증

중에 설치 작업자들로부터 하부 지지대 설치와 관련한 불편함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므로, 하부 지지대를 대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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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단계별 안전작업기준을 제시하고, 현장 작업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원천

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발판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사 자료 및 문헌조사

를 통하여 국내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환경을 반영한 작업단계

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작업기준(안) 및 안전작업지침서인 KOSHA

Guide(안)를 개발하였다. 안전작업기준의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

업관련 선행연구의 고찰과 관련 안전작업지침, 법령 및 매뉴얼 등을 분석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관련 국내외 재해분석과 작업실태 및 사고

예방활동 사례 등도 함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인 전용발

판이 포함되는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KDS 21 60 00) 규정에 근거한

설계하중을 정의하고, 현장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제조사 담당자 및 현장 실무

자 면담 등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안전한 전용발판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

한 구조해석 및 현장설치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항목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

한 결과,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64%가 건설업종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사고발생

유형은 추락과 끼임이 대부분이었으며, 작업내용은 설치 및 교체작업이

48%, 점검 및 수리작업이 44%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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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설치 중 작업자의 안전위험요소를 도출하고 분류하였으며, 설

치공정 사고분석을 통한 위험성평가와 추락재해 예방 등 안전대책에 관

한 대책을 조사하였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한 국내・외 법령, 안전작업지

침 및 매뉴얼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안전작업기준 개발에 활용하였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한 재해를 심층 분석하기 위하

여 설치공정 파악, 설치공정 위험분석, 사고사례분석 및 공정별 4M 분석

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안전작업지침 개발에 활용하였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조사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일반사항, 안전작업기준, 전용발판 및 작업현장 안

전 실태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설치현

장 및 제조사 본사 방문을 통한 관계자 면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안전작업기준 개발 및 전용발판 개발에 활용하였

다.

○ 국내・외 문헌고찰, 작업현장 실태조사 등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단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작업단계별 안전작업기준(안) 및 KOSHA GUIDE(안)를 개발하였다.

○ 현장실태조사와 제조사 및 설치업체의 실무자 면담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의 추락사고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용발

판을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발판과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형식으

로 각각 개발하였으며, 이 중 개발된 전용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구조해

석, 실물 성능시험, 설치 및 해체 매뉴얼 개발 및 시범설치 등을 통하여

안전성, 신뢰성 및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

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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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도출된 안전작업기준(안)은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승강기안전법 등에 반영하여 법령, 규칙 및 기준을 개정 또는 제정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의 작업 특성 및 환경을 기반으로 도출된 안전작업기준(안)은 향후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책 수립

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현장의 작업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개발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전용 시스템 비계는 향후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등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는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용 전용발판의 안전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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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Safety Work Standard and Development of Working

Platform for Elevat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bjectives:

There has been prevalent occupational injuries and death during elevator

installation, disassembly, and maintenance, which was mainly related to

insufficient safety management and guides. It is important to prevent and

reduce such a high rate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eath by providing

effective intervention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the

safety work standards and KOSHA GUIDE, and to develop the working

platform with high field utilization for elevat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work.

Methods:

This study initiall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the elevator work from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eath during elevator work were

analyzed and assignable causes of them were investigated. The field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safety culture and management of

manufacturers and partnered companies via the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Based on the information, the safety work standard and KOSHA GUIDE

were developed. The design of the working platform to be more suit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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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eld was developed and tested.

Results:

Literature review and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falling to the lower

level was the leading cause of elevator-related accidents, and the construction

sector showed the highest rate of the accident compared to other sectors.

The risk factors were identified by individual operation involved in the

elevat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process. The field survey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safety work standards and

working platforms to be more applicable to the field. Based on the

information, the operation flow of the elevat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was systematically determined. The safety standard and KOSHA GUIDE

were developed for each operation. The working platform was developed by

considering the feedback from the workers and manufacturers. Two different

types of working platforms were developed and the safety, reliability and

applicability of working platforms were tested in the structure simulation,

controlled experiments, and field test.

Conclusions:

Falling to the lower level was the major cause of elevator-related injuries

and death. Stakeholders of the elevator industry expressed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safety work standards and working platforms to be

practically applied to the field. New safety work standard, KOSHA GUIDE,

and working platform were designed and developed to comprehensively

accommodate stakeholders and other experts’ perspectives. The deliverab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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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re expected to improve the safety of the work environment and

therefore reduce the number of elevator-related injuries and death.

The results suggest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training and the

implementation of working platforms. This could lead to the reduction of

work-related injuries and deaths, and cost during elevat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The techniques of working platforms learned from this study

could be applicable to other areas. The study could be expanded to apply to

other fields. The safety work standard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be

useful to determine the legislation, principles and standards. The safety work

standard accommod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eld, so it could be useful

to educate and train employees. The working platform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be also applicable to the project supporting the small size

business.

Key words: elevator, safety, work standards, work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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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실태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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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시스템 비계(전용발판) 성능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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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 매뉴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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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용 시스템 비계(전용발판) 설치

교육 및 현장적용성 검증(시범 설치) 평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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